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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경제 및 사회적 배경

1. 비즈니스 환경

말레이시아는 양원제 연방 의회가 있는 연합 입헌 군주국으로서 임명을 통한 상원의원과 

선거를 통한 하원의원으로 이루어진다. 양 디 페르투안 아공(the Yang di-Pertuan Agong)

국왕이 연방국 원수로서 의례를 치른다.

말레이시아는 13개 주와 연방 직할지인 쿠알라룸푸르(Kuala Lumpur)(연방 정부 수도 및 

입법부의 소재지), 푸트라자야(Putrajaya)(연방 정부의 대표 행정 수도로 행정부와 사법부의 

소재지), 라부안(Labuan)으로 구성되어 있다. 9개 주의 입법 수장은 전통 말레이 지도자로 

술탄(Sultan)이라 칭하고, 쁘를리스(Perils) 주에서는 라자(Raja), 네그리 셈빌란(Negeri 

Sembilan) 주에서는 양 디 쁘루뚜안 브사르(Yang Di-Pertuan Besar)라 칭한다. 나머지 4개 

주의 입법 수장은 양 디 쁘루뚜아 느게리(Yang-Di-Pertua Negeri)라 칭하는 주지사가 특정 

기간 임명된다. 

말레이시아 법체계는 영국 관습법에 기초한다. 연방 법원은 말레이시아의 최상위 법원으

로 아래로 항소 법원, 두 개의 항소 법원, 말레이반도 법원 및 동말레이시아 법원, 하위 법원

이 있다. 하위 법원에는 각 관할구역에 있는 지방 법원과 치안 법원이 있다. 말레이시아의 

최고법규는 「헌법」으로, 근본 규범과 기본 자유권을 규정하고, 연방법은 말레이시아 의회에

서 제정되고 전국에 적용된다. 주 의회에서 제정되고 특정 주에만 적용되는 주법도 있다. 말

레이시아 「헌법」에는 두 가지 사법 시스템이 있는데, 「세속법」(민형 사법)과 「샤리아법

(Syariah laws)」(이슬람교도에게만 적용)이 있다.  

1957년 독립 이후 급속한 산업화로 광물 및 농산물 수출에 의존하던 말레이시아 경제는 

제조업과 서비스업이 주를 이루는 모습으로 바뀌었다.

 말레이시아 몇몇 상품은 세계 시장을 주도하는데, 팜유(palm oil)의 주요 생산국이자 고

무 공급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석유, 천연가스 및 전기 전자제품의 생산 수출국이기도 하며, 

제1장 󰠛 말레이시아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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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말레이시아 공산품 전체 수출액의 47%를 차지한다. 

 말레이시아는 다자간 무역 시스템에 큰 노력을 들이는데, 비교적 개방적인 무역 정책 체

제를 유지하여 1차 상품, 가공품, 서비스의 수출 증대를 위한 시장 접근성을 높였다. 말레이

시아는 아세안(ASEAN) 창립 회원국이자 아세안자유무역지대협정(AFTA) 체결국이다. 이에 

따라 모든 제품에 대한 관세 철폐와 지역 내 물자 유입이 자유로운 통합시장 조성이라는 아세

안자유무역지대 협정의 궁극적 목표를 실현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아세안(ASEAN)은 브루나이 다루살람,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라오스 인민공화국, 말레이

시아, 미얀마, 필리핀, 싱가포르, 태국, 베트남으로 구성되어 있다. 아세안(ASEAN)은 회원국

과 다른 국가 사이에 경제적·사회적 기반을 확립하고, 해외 무역 및 투자 유치를 위한 공동 

시장 구축을 목표로 하는 무역 및 사회적 동맹이다. 

말레이시아는 일반 특혜 관세제도(Generalized System of Preferences) 혜택을 일본, 노

르웨이, 리히텐슈타인, 카자흐스탄, 스위스, 러시아 연방으로부터 받고 있다. 

가. 가격 조절(price controls)

국내 통상 소비자부(Ministry of Domestic Trade and Consumer Affairs)는 액화석유가

스, 설탕, 식용유, 밀가루 가격을 조절하며, 특정 주요 식품 가격은 축제 기간 동안 조절받게 

된다.

나. 지식 재산권

말레이시아는 세계 지적 재산권 기구(World Intellectual Property Organization)의 회원

국으로, 산업 재산권 보호를 위한 파리 협약과 문학·예술 분야의 지식 재산권 보호를 위한 

베른 협약 서명국이다. 무역 관련 지식 재산권에 관한 협정(Trade-Related Aspects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특허 협력 조약 가입, 비엔나 협약에 서명했으며, 국제 기준에 

부합하고 국내외 투자자를 확실히 보호할 수 있도록 했다. 

말레이시아에서 지식 재산권의 보호를 받는 것은 상표, 특허, 저작권, 산업 디자인, 세계 

지적 재산권 기구, 집적회로 설계가 있고, 저작권 침해 시 강력한 법규와 민·형사상 처벌을 

적용한다. 지식 재산권을 다루는 법정이 따로 있으며, 정부에서는 국가 지식 재산권 규정을 

만들었다.  

말레이시아 지식재산청(Intellectual Property Corporation of Malaysia)에서 법률(말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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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아 지식재산청 법률 2002, 세계 지적 재산권 기구 법률 2000, 집적회로 설계 법률 2000, 

상표 법률 1976, 특허 법률 1983, 산업 디자인 법률 1996, 저작권 법률 1987) 및 기타 관련 

사항을 관리·규제하며, 기타 지식 재산권에 관해 자문 서비스를 제공하여 대중의 인식을 높

이고 있다.

2. 통화

말레이시아에서 사용하는 통화는 말레이시아 링깃(MYR/RM)이다. 

가. 외환 관리

말레이시아 중앙은행이 발행한 외환 행정 규칙(Foreign Exchange Administration Rules)

을 적용해 외환 관리 시스템을 유지하며 자본 송환, 수익, 배당(dividend), 로열티, 임대료, 

수수료는 자유롭게 허용된다.

중앙은행은 통화·금융 안정을 위해 자유주의적 외환 정책을 유지하고, 국내외 실물경제 활

동에 더욱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여 말레이시아 경제의 경쟁력을 뒷받침하고 있다. 이에 관해 

준수해야 할 세무상 거주자별 규칙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 세무상 거주자에게 적용되는 것

  가) 재화의 수출

  나) 외화자산 투자

  다) 말레이시아 및 해외로부터 외화 차입

  라) 비거주자로부터 링깃 차입

  마) 금융 보증

  바) 외화 지급

  사) 외환 매입·매도

2) 세무상 비거주자에게 적용되는 것

  가) 말레이시아 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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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차입

  다) 링깃 결제

  라) 외환 매입·매도

위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말레이시아 중앙은행 웹사이트를 참조1)하면 된다.

3. 은행 및 금융

말레이시아 은행 부문은 2001~2010년까지 금융 부문 마스터플랜(Financial Sector 

Master Plan)에 따라 상당한 구조조정, 통합, 합리화를 위해 노력하였다. 금융 개혁을 감행한 

은행 부문은 해외 경쟁에 맞설 수 있는 탄력성과 우수한 업무 수행 능력으로 탄탄한 기반을 

갖추게 되었다. 두 번째 마스터 플랜인 금융 부문 블루프린트(Blueprint)는 2011년에 발표되

어 2011~2020년까지 수행되었으며, 금융 부문 마스터플랜의 성과에 기반을 둔 블루프린트

는 금융 생태계를 진화시키고 고부가가치, 고소득국가 말레이시아를 가장 잘 만족시킬 수 있

도록 설계되었다. 성장하는 아시아에서 커져가는 금융 시장의 요구를 만족시키는 데 갈수록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말레이시아는 지속적으로 금융 분야의 연결을 강화하고, 권역 간 

연결을 지원하면서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아시아의 잉여 자금이 지역의 투자 기회로 이어지

도록 노력하고 있다. 

2022~2026년 기간을 위한 세 번째 마스터플랜인 블루프린트 3.0은 2022년 초에 발표될 

예정이다. 이 계획은 기술 및 데이터 중심의 혁신 구현, 금융 분야의 경쟁력 강화, 금융 솔루

션의 접근성 및 책임 있는 사용 확대, 향후 경제의 요구를 뒷받침할 수 있도록 금융 중개업의 

효율적인 지원이 지속하도록 하는 데 초점을 맞출 것이다. 또한 블루프린트 3.0은 지속가능

성 의제, 특히 기후 관련 리스크의 진전에서 금융 부문의 촉매 역할을 강조하여 녹색경제로의 

질서 있는 전환을 지원할 것이다.

이슬람 금융권은 점점 중요해지고 있다. 2006년 8월에 말레이시아 이슬람 국제 금융 센터

(Malaysia International Islamic Financial Centre)를 세우면서 말레이시아는 전략적 요충

지로 자리매김했다. 이슬람 금융권은 전통적인 금융권의 믿을 만한 대안으로 제시된다. 말레

이시아의 이슬람 은행 및 보험 상품은 말레이시아 「중앙은행법 2009」에 따라 설립된 말레이

1) https://www.bnm.gov.my/fe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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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아 네가라 은행(Bank Negara Malaysia, BNM) 소속 샤리아(Syariah) 전문위원회(Shariah 

Advisory Council, SAC)의 감독을 받는다. 이슬람 금융 시스템이 「샤리아법(Syariah laws)」 

원칙에 따라 운영되므로 고리대금(riba), 모호성(gharar), 투기(maisir)의 요소는 금지된다. 말

레이시아 네가라 은행(BNM)과 샤리아(Syariah) 전문위원회(SAC)는 말레이시아의 은행, 보험, 

자본시장 상품에 적용되는 샤리아(Syariah) 원칙을 제정하였고, 이슬람 금융산업이 발전함에 

따라 더 많은 샤리아(Syariah) 호환 상품이 출시되어 이슬람 투자자와 비이슬람 투자자를 겨

냥하고 있다. 

말레이시아의 이슬람 금융 산업의 신속한 자유화가 원활한 비즈니스 환경과 맞물리면서 

외국인 투자 기관이 말레이시아를 이슬람 금융 산업을 펼치는 장소로 선택하게 되었다. 말레

이시아는 자격을 완전히 갖춘 이슬람 은행 수가 매우 많으며, 여기에는 외국인 지분을 가진 

은행뿐 아니라 외화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전통적인 자회사를 설립한 은행도 포함된다. 모든 

금융기관은 말레이시아 링깃이 아닌 외화도 취급할 수 있다. 

위의 내용 외에도 세무상 비거주 기업이 이용할 수 있는 이슬람 금융과 관련하여 몇 가지 

세금 우대정책이 있다(예: 비거주 기업·기관의 예치금에 대해 발생한 이자의 비과세, 이슬람 

금융권에 종사하는 비거주자 전문가의 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 면제, 국제 이슬람 은행 설립

에 최대 100%까지 외국계 지분 소유 허용 등).    

4. 외국인 투자

말레이시아 정부는 특정 분야는 규제하고 있지만, 일반적으로 외국인 투자를 장려하고 

있다.

정부는 2009년부터 서비스 하위 분야를 자유화하고 외국인의 지분 참여를 허용해 왔으며, 

추가로 45개 서비스 하위 분야(보건 사회서비스, 관광, 교통, 비즈니스 서비스, 컴퓨터 및 관

련 서비스)가 자유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가 서비스 부문 투자 승인 위원회는 투자를 촉진

하기 위해 설립되었다.

새로운 프로젝트에 투자하거나 기존 프로젝트를 확장하려는 기업에는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여기에는 개척자 자격(pioneer status), 특별 투자 자본공제(special investment 

capital allowances), 다양한 세금 감면(a variety of tax deductions), 가속 자본공제(accelerated 

capital allowances), 이중 감면(double deductions), 재투자액 공제(reinvestment allowan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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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승인받은 프로젝트에서 발생한 적격한 자본 지출액의 60% 공제 혜택, 사업과 관련하여 

이루어진 자본 투자금의 60% 공제), 정부 후원 산업 단지 사용과 무이자 보조금 및 대출 등이 

포함된다. 저개발 지역에 대한 투자는 다양한 인센티브를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이 되며, 이외 

추가적인 혜택을 받을 수도 있다. ‘주요 허브’2)기업에 대한 인센티브도 주어지고 있다.

멀티미디어 슈퍼 코리도(Multimedia Super Corridor)3)의 첨단 기술 회사, 멀티미디어 슈

퍼 코리도 회사가 인더스트리 4.0 모델(예: 인공지능, 블록체인, 금융 기술 등)을 포함하는 

기술 및 디지털 혁신에 투자하는 경우, 경제 개발 코리도(Economic Development Corridor)4)

의 회사, 납입자본금이 250만링깃 이하인 중소기업5)이 받을 수 있다. 그 외 주목받는 분야로

는 제조업, 호텔, 헬스케어 서비스, IT 서비스, 생명공학, 이슬람 금융, 벤처 캐피털, 서비스

업, 관광업, 특정 분야 농업, 석유, 자동차 부품 제조, 특수 장비, 에너지 보전, 환경 보호 등이 

있다. 해외 금융 서비스는 라부안(Labuan)섬에서 주목받고 있다. 

활용 가능한 인센티브에 관한 추가 내용은 제3장 Ⅱ에서 확인할 수 있다. 

2) 위험 관리, 의사결정, 전략적 비즈니스 활동, 무역, 금융, 경영 관리, 인적자원 관리를 포함한 주요 기능을 말레이
시아를 중심으로 관리, 통제 및 지원하기 위해 말레이시아에 설립된 기업이다(Malaysian Investment 

Development Authority, Regional Operations, https://mida.gov.my/wp-content/uploads/2020/07/ 

Booklet-2-REGIONAL-OPERATIONS.pdf, 검색일자: 2021. 10. 28).

3) 국가의 디지털 경제 성장을 가속화하기 위해 설립되었다. IT 및 IT 기반 산업의 혁신적인 생태계와 국가 디지털 
경제의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설계된 경제 특구이다(Malaysian Investment Development Authority, “MSC 

Malaysia Status, https://www.mida.gov.my/industries/services/other-services/other-services-multimedia 

-super-corridor-msc,” 검색일자: 2021. 10. 28).

4) 경제 발전의 통합 프레임워크로, 지정된 지리적 지역 내에서 무역 관련 기반 시설을 핵심으로 삼지만, 더 나아가 
경제 성장과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필요한 공공 정책, 규제, 운영 정책의 상호 연결된 문제를 포괄한다 
(Prema-chandra Athukorala & Suresh Narayanan, Economic Corridors and Regional Development, Asian 

Development Bank, 2017, p. 3).

5) 제조 부문: 매출 5천만링깃 이하 또는 정규직 직원 200명 이하/서비스 및 기타 부문: 매출 2천만링깃 이하 또는 
정규직 직원 75명 이하(SMEcorp, https://www.smecorp.gov.my/index.php/en, 검색일자: 2021. 10.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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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이민국

1. 소개

말레이시아 이민은 1959/63 「이민법」 및 1963 「이민 규정」의 적용을 받는다. 말레이시아

는 지리적으로 서말레이시아와 동말레이시아로 구성되어 있다.

[그림 1-Ⅱ-1] 말레이시아 지도

  주: 말레이시아(흰색 영역)에서 서말레이시아는 태국 및 싱가포르에 인접한 반도를 말하며, 동말레이시아는 인
도네시아 칼리만탄과 지역을 나눈 보르네오섬에 위치한 사바, 사라왁과 라부안 영토를 가리키는 용어이다.

자료: Maps Open Source, http://www.mapsopensource.com/malaysia-map.htm, 검색일자: 2021. 10. 28.

서말레이시아 이민 요건은 쿠알라룸푸르 푸트라자야에 본부를 둔 이민국에서 통제하고 관

장한다.

동말레이시아에서는 연방 영토인 라부안을 제외하고 사바 및 사라왁주 당국이 해당 주의 

이민 요건을 각각 관장한다.

그러므로 서말레이시아와 동말레이시아 간 이민 요건이 크게 다르다. 

다음에 제시된 이민 요건과 절차는 서말레이시아에만 적용된다.

2. 이민 허가 종류

「이민국 규정」 1963에 따라 다양한 유형의 이민 허가가 있다. 다음의 이민 허가 유형은 

외국인 육체노동자는 제외하고, 외국인 지식노동자에만 적용되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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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사회방문허가(Social Visit Pass, 이하 SVP) 

말레이시아에 입국하는 외국인은 제출된 여행 서류(예: 해당하는 경우, 여권 및 비자)가 올

바르고 합법적인 경우에 출입국 심사대에서 SVP를 부여받으며, 허용되는 체류 기간은 국적

에 따라 일반적으로 14일에서 90일 사이다.

SVP는 취업 허가가 아니므로 SVP 소지자는 엄밀히 말해 다음 허용된 활동을 제외하고 말

레이시아에서 일할 수 없다.

∙ 사회적인 방문

∙ 친척 방문

∙ 관광

∙ 저널리즘/보도

∙ 미팅/콘퍼런스

∙ 비즈니스 회의

∙ 공장 시찰

∙ 회사 회계 감사

∙ 계약 서명

∙ 투자 기회 조사/공장설립

∙ 세미나 참석

∙ 친선 사절단으로 방문하는 학생/대학에서 시험을 치르는 학생

∙ 스포츠 대회 참가

∙ 말레이시아 이민국장이 승인한 기타 활동

나. 취업 허가(Work Passes)

취업을 목적으로 말레이시아에 입국하는 외국인은 적절한 취업 허가를 받아야 하며, 외국

인 지식노동자에게 적용되는 취업 허가는 다음과 같다.

∙ 고용 허가(Employment Pass, 이하 EP)

∙ 전문가 방문 허가(Professional Visit Pass, 이하 PVP)

∙ Residence Pass-Talent(RP-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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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고용 허가(EP) 

소개

EP는 말레이시아에 장기간 파견되는 사람을 포함하여 정규직 및 영구적인 숙련공 및 외국

인 전문가를 고용하려는 회사에서 신청하는 일반적인 유형의 취업 허가증이다. 신청을 용이

하게 하기 위해 지원자는 현지 회사의 스폰서를 받아야 한다. EP 기간은 1년에서 5년까지 

주어질 수 있으며 갱신할 수 있다.

신청 자격

지원자는 다음 표에 따라 지원하려는 직책 관련 학력과 경험을 보유해야 한다.

<표 1-Ⅱ-1> 신청 자격

자격 경험

대학 학사(Degree) 해당 분야 3년 경력

전문대학 학위(Diploma) 해당 분야 5년 경력

기술 자격증(Technical Certificate of Equivalent) 해당 분야 7년 경력

자료: Expatriate Services Division, “ESD Guidebook,” https://esd.imi.gov.my/portal/pdf/tc-esd-quick
-guidev3-2021_april.pdf, 검색일자: 2021. 10. 28.

EP에는 세 가지 카테고리가 있으며 다음 표에 설명되어 있다.

<표 1-Ⅱ-2> EP 카테고리

카테고리
Category I

주재원
Category II

주재원
Category III

지식/숙련 노동자

최소 월 기본급여 RM1만 RM5천에서 RM9,999까지 RM3천에서 RM4,999까지

고용 기간 고용계약 5년까지 고용계약 2년까지 계약 최대 12개월까지

가족 동반
동반 가족 비자(Dependent 
Pass, DP) 신청 가능

동반 가족 비자(DP) 신청 가능 동반 가족 비자(DP) 신청 불가능

자료: Expatriate Services Division, “ESD Guidebook,” https://esd.imi.gov.my/portal/pdf/tc-esd-quick
-guidev3-2021_april.pdf, 검색일자: 2021. 10. 28.

동반 가족

EP 소지자는 부양가족을 말레이시아로 동반할 수 있으며, 해당하는 경우 배우자와 18세 

미만의 자녀의 동반 가족 비자(Dependent Pass, 이하 DP)를 신청할 수 있다. 또한 부모,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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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 18세 이상의 자녀는 장기 방문허가(Long Term Social Visit Pass, 이하 LTSVP)를 신청

할 수 있다. 각 DP는 유효 기간을 포함하여 EP와 연동된다. 반면 LTSVP의 유효 기간은 12개

월이며 갱신할 수 있다.

2) PVP 전문가 방문 허가(PVP)

소개

고용 주체가 말레이시아 회사가 아닌 외국 회사이고 예정된 근무 기간이 단기, 즉 12개월 

이하인 외국인은 PVP를 신청할 수 있다. EP와 마찬가지로 현지 회사가 지원자의 스폰서 역

할을 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PVP는 6개월의 기간이 주어지며, 추가로 6개월의 기간을 갱신할 

수 있으나 그 이후에는 더 이상의 연장이나 갱신이 허용되지 않는다.

신청 자격 

외국인은 관련 학력과 경험이 있어야 한다. EP의 자격 요건과는 다르게 구체적인 기준은 

없다. 그러나 일반적인 요건은 대학 학사(Degree) 및 최소 5년의 관련 실무 경력인데, 이는 

외국 국적자가 PVP의 전문가(Expert) 카테고리에 속할 자격을 갖추기 위해서이다.  

PVP 소지자는 PVP 유효 기간 동안 외국 회사에서 고용된 직원으로 남아 있음을 입증해야 

한다. 또한 이 직원의 급여는 현지 스폰서 회사를 포함한 현지 회사에 청구되거나 현지 회사

는 지급할 수 없다. PVP 소지자로서의 최소 급여 기준은 없다.

동반 가족

PVP 소지자는 동반가족비자(DP)를 신청할 수 없다.  

3) Residence Pass-Talent(RP-T)

소개

RP-T는 말레이시아의 기존 숙련 기술자 인재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고도로 숙련된 외국

인을 유치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RP-T는 독립적인 자체 후원 패스이며, 현지 회사가 지원자

의 후원자 역할을 할 필요가 없음으로 말레이시아의 어떤 회사와도 얽매일 필요가 없다.

RP-T 소지자는 최대 10년 동안 말레이시아에서 일하고 거주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여권

에 대한 초기 RP-T 배서(endorsement)는 5년 동안 부여되고, 나머지 5년의 승인 기간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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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또 한 번의 배서(endorsement)가 부여된다. RP-T의 장점은 유연함으로, RP-T 소지자의 

말레이시아 내 고용주가 바뀌는 경우 변경된 고용주 정보를 반영하기 위해 취업 허가를 변경

할 필요가 없다.

신청 자격

최소 3년 동안 고용 허가로 말레이시아에서 근무했으며, 최소 월 기본 급여 RM1만5천 요

건과 모든 개인 소득세 의무를 충족한 외국인은 RP-T를 신청할 수 있다.

동반 가족

RP-T 소지자의 경우 배우자와 18세 미만의 자녀는 RP-T 동반 가족 비자를 신청할 수 있

다. RP-T 소지자와 마찬가지로 RP-T 동반 가족 비자를 소지한 배우자도 말레이시아에서 일

할 수 있다. 18세 미만의 자녀는 학생비자를 신청하지 않고도 말레이시아에서 공부할 수 있

다. 다만 18세 이상의 자녀, 부모, 시부모는 LTSVP를 신청할 수 있다. RP-T 동반 가족 비자

는 유효 기간을 포함하여 RP-T 소지자와 연동된다. 반면 LTSVP의 유효 기간은 12개월이며 

갱신할 수 있다. 

3. 취업 허가 신청 과정

말레이시아에서 근무하고자 하는 외국인을 고용하려는 회사는 먼저 지정된 심사 기관을 

통해 말레이시아 이민국(MID)에 등록해야 한다. 활성화된 이민국 계정이 있는 회사는 취업 

허가 신청서를 제출하기 전에 고용하고자 하는 외국인 인원 수의 추정치를 승인 기관에 제출

해야 한다. 건설, 금융 기관, 외국인 지분 보유기업과 같은 특정 산업은 더욱 엄격한 거버넌스

(governance)에 해당하며, 외국인 직접 고용 신청 과정에서 해당 기관의 지원을 받아야 할 

수 있다.

다음은 취업 허가 신청 절차의 일반적인 개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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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취업 허가 신청 절차의 일반적인 개요 

<표 1-Ⅱ-3> 취업 허가 신청 절차 개요

단계 설명 소요 기간

해당 이민국 
심사 기관에 등록

 해당 이민국 심사 기관에 현지법인 등록 신청
 승인 기관은 회사의 이력*, 사업 활동, 연속성에 대한 계획 및 고용하려는 

외국인 인원 수 추정치 등 기업의 현황에 대한 철저한 평가를 실시한다. 수행
한 평가에 대해서 평가 담당관이 만족하는 경우 신청서 제출이 가능하다. 

 회사가 성공적으로 등록되고 고용하려는 외국인 인원 수 추정치가 승인되고 
나면 이민국 포털을 통해서 이민국 방문 일정을 잡을 수 있는데, 회사의 이사
가 이민국 담당관의 입회하에 Letter of Undertaking(LoU)/Authorised 
Persons Letter(APL)에 서명을 하게 된다.

* 주의할 점: 무엇보다도 회사는 MYR25만~MYR1백만 범위의 납입 자본금을 
마련해야 한다(금액은 회사의 지분 구조 및 말레이시아 기업 위원회에 등록된 
사업의 주요 성격에 따라 다름).

14~21
영업일

해당하는 경우 
사회보장기구(Social 

Security 
Organisation, 이하 

SOCSO)의 
MYFuturejobs에 

등록

 회사는 해당 직무에 대한 외국인 고용을 고려하기 전에 현지 인재 풀에서 
가능한 후보자를 발굴해야 한다.

 따라서 SOCSO에서 관리하는 MYFutureJobs 웹사이트에 30일 동안 현지
인 대상으로 구인 공고를 게시해야 한다.

 정해진 기간이 지난 후에도 회사가 현지 인재 풀에서 후보자를 확보하지 
못한 경우 해당 직무에 대해서 외국인 고용 허가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 이러한 목적으로 구인 광고를 게시하려면 회사는 먼저 SOCSO의 
MYFuturejobs 포털에 계정을 만들어야 한다.

1달

주재원의 취업 허가 
신청서 제출

주재원 그리고/또는 부양가족에 대한 세부 정보는 신청서에 제공된다.
5~10
영업일

말레이시아에 도착 후 
주재원의 여권에 취업 

허가증 배서 
(endorsement)

여권에 고용 허가증을 배서(endorsement)할 수 있도록 이민국에 여권 원본을 
제출한다.

3~5 
영업일

자료: 딜로이트 말레이시아 내부 자료

나. 외국인 지원자에게 요구되는 서류

취업 허가 신청서에 필요한 기본 서류는 다음과 같다. 

∙ 본인과 가족의 여권 사본 전체

∙ 본인과 가족의 여권 사진

∙ 학위증명서*(현지 회사 인사팀의 원본대조필이 요구될 수 있음)

∙ 최신 이력서

∙ 선호하는 비자 수령 기관 선택(입국 전 비자가 필요한 국민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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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P 또는 LTSVP 신청서의 경우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다(단 EP I 및 II 신청자만 해당).

∙ 배우자인 경우 혼인 관계증명서

∙ 자녀인 경우 출생증명서

∙ 18세 이상 자녀인 경우 Commissioner of Oaths/말레이시아 대사관/주말레이시아 본

국 대사관에서 발급한 서신 

∙ 부모/시부모인 경우 EP 소지자 또는 배우자의 출생증명서

  * 모든 증명서는 영어로 작성되어야 하며, 본국의 말레이시아 대사관에 의해 정식으로 인정된 

서류여야 한다. 

다. 회사에 요구되는 서류(취업 허가 신청 목적) 

회사에 요구되는 주요 서류는 다음과 같다.

∙ 고용계약서(Letter of Offer/Employment Contract) 사본(EP만 해당)

∙ 직무기술서(Job Description) 사본

∙ 외국 파견 회사의 수락 서신(Acceptance Letter) 사본(PVP만 해당)

∙ 개인 보증서(Personal Bond)(PVP 또는 LTSVP만 해당)

∙ 보증장(Security Bond)(중국과 방글라데시 국민의 PVP만 해당)

라. 배서(Endorsement) 절차

배서(endorsement)는 지원자가 이민국의 배서를 목적으로 여권 원본을 제출해야 하는 취

업 허가 신청 절차의 마지막 단계이다.

일반적으로 외국인은 입국 심사대에서 SVP를 받는다. 취업 허가 승인을 받은 외국인은 입

국 시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승인서를 제출해야 한다.

위의 내용에도 불구하고 말레이시아에 처음 입국하는 동시에 비자가 요구되는 외국인(근

무 목적)은 말레이시아 입국 계획을 세우기 전에 가장 가까운 말레이시아 대사관에서 Visa 

With Reference(VWR)를 받아야 한다. VWR은 비자가 필요한 외국인이 취업 허가를 받기 

위해 말레이시아에 입국할 수 있도록 하며, 이 요건이 적용되지 않는 외국인은 여행 계획을 

바로 세울 수 있다. 외국인은 승인서를 소지하고 말레이시아 도착 시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제

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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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기관 – 승인, 심사, 지원

가. 승인 기관

말레이시아에서는 말레이시아 이민국이 취업 허가를 승인하는 관장 기관이지만, 심사 당

국 및 기관에 검토 및 평가를 위임했다. 일반적으로 말레이시아 이민국의 승인을 받기 전 취

업 허가 스폰서 회사의 비즈니스 특성에 따라 취업 허가 신청을 처리하도록 이민국이 권한을 

위임한 다양한 심사 당국/기관은 다음과 같다.

1) 내무부(Ministry of Home Affairs)

2) 말레이시아 투자개발청(Malaysia Investment Development Authority, MIDA) 

3) 말레이시아 디지털 경제 공사(Malaysia Digital Economy Corporation, MDEC)

4) 말레이시아 중앙은행(Central Bank of Malaysia)

5) 증권위원회(Securities Commission)

6) 이스칸다르 지역개발청(Iskandar Regional Development Authority)

7) 동해안 경제 구역 개발협의회(East Coast Economic Region Development Council)

8) Talent Corporation Malaysia Berhad

9) 말레이시아 글로벌혁신창조센터(Malaysian Global Innovation & Creativity Centra)

10) 말레이시아 공공 서비스 부서(Public Service Department Malaysia)

11) Malaysia Expatriate Talent Service Centre(MYXpats Centre) 산하 Expatriate 

Services Division(ESD)의 외국인 근로자 입국심사위원회(Expatriate Committee) 

위의 내용은 PVP 신청에는 적용되지 않으며, 모든 PVP 신청은 외국인 근로자 입국심사위

원회에서만 심사한다.

나. 지원 기관

더욱 엄격한 지배구조와 규제하에 있는 산업은 외국인 고용 지원 과정에서 지배 기관의 

추가 지원이 필요하다. 취업 허가(EP/PVP) 신청서의 관련 판단 기관에 의한 검토와 평가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 해당하는 경우 다음에 열거된 관련 관리 당국/규제 기관의 지원 서한이 

필요하다. 

∙ 교육부(Ministry of Education)

∙ 보건부, 전통보완의학(Ministry of Health, Traditional & Complementary Medic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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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광예술문화부(Ministry of Tourism and Culture)

∙ 국립체육원, 청소년체육부/국가 체육 위원회, 청소년체육부/관련 협회(National Sports 

Institute, Ministry of Youth and Sports/National Sports Council, Ministry of 

Youth and Sports/Related Associations)

∙ 농업 기반 산업부(Ministry of Agriculture and Agro-based Industries)

∙ 말레이시아 바이오 경제 개발공사(바이오 경제)(Malaysian Bioeconomy Development 

Corporation Sdn Bhd(Bioeconomy))

∙ 교통부 산하 민간 항공 부서(Department of Civil Aviation, Ministry of Transport)

∙ 광물지질과학부, 천연자원환경부(Department of Mineral and Geoscience, Ministry 

of Natural Resources and Environment)

∙ 통신 멀티미디어부 USPAL 단위(Unit PUSPAL, Ministry of Communications and 

Multimedia)

∙ 건설산업개발위원회(Construction Industry Development Board, CIDB)

∙ 말레이시아 승마 협회(Equestrian Association of Malays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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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말레이시아의 조세체계

1. 말레이시아 조세체계 소개

가. 과세관할

말레이시아는 이 나라에서 발생된 소득이나 해외로부터 말레이시아 국내로 송금한 소득에 

대해 과세하는 속지주의(territorial system)를 채택하고 있다. 다만 해외 원천 소득에 대해서

는 과세를 면제하고 있으며, 은행업, 보험업, 항공업 및 해상 운송 사업을 영위하는 세법상 

거주자는 전 세계 소득에 대해 과세되기 때문에 과세 면제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다음 면제는 2022년 예산안에서 발표된 내용으로(2021년 「재정법」 발표 시 반영된 내용으로), 2022년 1월 
말 기준으로 아직 관보에 게재되지 않았다.

2021년 「재정법」(Finance Act 2021)에 따르면 2022년 1월 1일부터 세법상 거주자가 국내에서 수령한 해외소
득에 대해서 소득세를 부과하고, 세법상 비거주자는 과세를 면제받는다. 그러나 이 제안은 차후에 번복되었다. 
2021년 12월 31일에 정부는 언론 성명문을 통해 말레이시아 세법상 거주자들이 하기의 조건에 해당되는 
해외소득을 수령한 경우에는 과세를 면제하기로 결정하였다고 발표했다.

 회사 또는 유한 책임 파트너십(limited liability partnership, LLP)에 받은 배당 소득
 개인에게 받은 모든 형태의 해외 원천 소득

말레이시아는 부동산 회사가 부동산 또는 지분을 사고팔아 얻는 자본 수익(capital gains) 

외에는 자본 수익(capital gains)에 과세하지 않는다.

나. 소득의 종류

소득세는 다음과 같은 소득에 과세한다.

1) 사업에 따른 이익(gains) 및 수익(profits) 

2) 근로 소득(고용에 따른 이익 및 수익)

3) 배당(dividends), 이자(interest), 할인(discounts)

4) 임대료, 로열티(royalties), 보험료

5) 생활수당, 연금 등 위에서 언급되지 않은 정기 지급금

6) 위에서 언급되지 않은 모든 종류의 이익(gains) 및 수익(profi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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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레이시아에 있는 세법상 비거주자의 소득 중 과세되는 특정 소득(special class of 

income)의 범주는 다음과 같다.

1) 자산(property) 또는 권리(rights)의 사용 또는 공장, 기계장치의 설치 및 기타 장비 구

입과 관련하여 인(person)6) 또는 인(person)의 임직원이 제공한 용역에 대한 대가

2) 말레이시아 내에서 과학, 산업, 상업, 벤처, 프로젝트, 계획 등과 관련하여 제공한 자문 

또는 지원 업무의 용역에 대한 대가

3) 동산(moveable property) 사용에 대한 계약 또는 협약에 따라 지급된 임대료 또는 기

타 대금

세법상 비거주자의 특정 소득에 대한 과세 적용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제2장 V. 원천

징수세(Withholding Tax)에서 참조할 수 있다.

다. 과세소득계산의 기준(basis of assessment)

말레이시아는 당해 연도를 과세소득계산의 기준으로 한다. 해당 과세연도의 모든 원천의 

소득에 대하여 소득세가 과세되며, 과세연도의 과세기간(basis period)은 역년(calendar 

year)을 기준으로,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에 해당한다. 예를 들어 과세연도 2021년은 

2021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그러나 1967년 「소득세법」7)에 따르면 사업조직(business organisations)인 경우 회계연도 

마감일(accounting year-end)이 12월 31일이 아니어도 된다고 인정하고 있다. 따라서 회사

(company), 또는 유한 책임 파트너십((limited liability partnership, 이하 LLP), 협동조합

(co-operative), 신탁기구(trust body)의 경우에는 회계연도를 과세기간(basis period)으로 

적용할 수 있다. 예를 들어 회사의 회계결산이 2021년 7월 31일에 끝나는 경우 회사의 회계

연도 마감일은 2021년 7월 31일이 된다. 회사, 유한 책임 파트너십, 협동조합, 신탁기구가 

아닌 자(외의 다른 형태나 개인)는 역년(calendar year)인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소

득이 과세소득계산의 기준이 되는 과세기간으로 적용된다.

6) 「소득세법」 제2장 1조(Section 2(1) of the ITA)에서는 인(person)을 ‘회사, 개인 기업 및 단독 법인’을 포함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

7) Official portal of Inland Revenue Board of Malaysia, “Income Tax Act 1967(online version 2019. 1. 1. 

- latest version is not available online),” https://phl.hasil.gov.my/pdf/pdfam/Act_53_20190101.pdf, 검색
일자: 2021. 10. 28.



신흥국의 세정연구 말레이시아

20

라. 세무 신고와 평가(tax returns and assessments)

말레이시아는 자진 계산 및 신고제도(Self-Assessment System)를 채택하고 있다. 납세자 

자신이 과세표준을 확인하고 예상세액을 계산 후 기한 내에 국세청에 세무 신고를 하는 시스

템이다. 납세자가 제출한 세무 신고서는 국세청장(Director General of Inland Revenue, 

DGIR)이 발급한 일종의 세액 결정통지서(the Notice of Assessment)로 간주되고 납세의무

를 확정하며, 실제로 국세청장(Director General of Inland Revenue, 이하 DGIR)이 이 결정

통지서(the Notice of Assessment)를 발급하지 않는다. 납세자가 제출한 세무 신고서는 종합 

세무조사 대상으로 선정되어 세무조사를 실시할 경우 사후 검증을 받게 된다.

세무조사 시 국세청이 납세자가 제출한 과세자료가 불충분하다고 판단하면 특정 과세연도

가 끝나는 해로부터 5년 이내(이전가격(transfer pricing assessments) 관련해서는 7년)까지 

조사대상 과세기간을 추가 조사할 수 있도록 법으로 허용한다. 사기(fraud), 탈루(willful 

default), 과실(negligence)일 경우에는 위의 추가 조사 기간이 적용되지 않는다.

주요 세무신고 서식 및 납부, 세무신고 기한일 등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본 장의 4. 신고서

식 및 납부기한(Tax Calendar)에서 참조할 수 있다.

 

마. 불복청구(appeals)

납세자가 세무조사 결과 통지 내용 혹은 추가조사 결정에 대해서 이의가 있는 경우 공식적

으로 불복청구(appeals)를 할 권리가 있다(「소득세법」 99장(Section 99 of the ITA)). 불복신

청은 세액 결정통지서(notice of assessment)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이의 제기 이유

를 명확하게 작성하여 불복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그러나 「소득세법」 제99장에 따르면 납세자가 이의를 제기하는 근거가 조사가 이루어진 

시점을 기준으로 확인할 수 있는 공개 예규(public ruling), 공공 기준 및 규칙, 국세청의 관

례(practices)를 따르지 않는다면 불복 사유로 인정받지 못한다. 공공 기준 및 규칙, 국세청의 

관례의 종류는 하기를 참고할 수 있다.

1) 비공개 예규(private rulings) 또는 사전답변서(advance ruling)

2) 국세청의 가이드북(guidelines)

3) 소득세 특별 위원회(Special Commissioners of Income Tax, SCIT) 및 법원의 판례 

4) 기타 서면 증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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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 이의신청 청구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본 장의 3. 세무 및 관세조사와 감사(p. 30, 

Ⅲ)에서 참조할 수 있다.

 

바. 착오 또는 누락에 따른 경정 청구 

세무 신고서를 제출한 후 세액 결정통지서(the Notice of Assessment)가 발급된 것으로 

간주되어 납세의무가 확정된 이후 납세자가 특정 과세연도의 세금액이 착오나 누락으로 과다

납부한 것을 발견했을 때, 「소득세법」 제131항에 따라 납세자는 이를 바로잡을 수 있도록 

경정 청구할 수 있으며, 세무신고(tax returns)를 한 과세연도로부터 5년 이내에 서면으로 경

정 청구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다만 과세연도에 대해 납부할 세액이 없는 경우, 미사용 

결손금이나 영업 결손금을 이월하기 위해서는 세무신고(tax returns)를 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경정 청구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소득세법」 제97A(5)(a)과 제97A(6)(a)).

 

사. 착오 또는 누락 외의 사유에 따른 경정 청구(「소득세법」 제97A(5)(b)와 131A)

세무 신고서를 제출한 후 세액 결정통지서(the Notice of Assessment)가 발급된 것으로 

간주되어 납세의무가 확정된 이후 납세자가 다음과 같은 이유로 특정 과세연도의 세액이 과

다납부된 것을 발견했을 때 경정 청구를 할 수 있다. 

1) 과세연도의 세무신고(tax returns) 이후 「소득세법」이나 관보에서 발행된 성문법에 따

라 면제(exemption), 구제(relief), 수당(allowance), 공제(deduction)가 주어지는 경우

2) 과세연도의 세무신고(tax returns) 이후 면제, 구제, 수당, 공제의 승인이 난 경우

경정 청구는 면제, 구제, 수당, 공제의 내용이 관보를 통해 발행되거나 승인이 된 후(둘 

중 늦은 일자)로부터 5년 이내에 이루어져야 한다. 

납세자가 세무 신고서의 제출 날짜를 기준으로 국세청에 원천세를 납부하지 않아 세액공

제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원천세를 납부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경정 청구를 할 수 있다. 

아. 위반 및 처벌

「소득세법」에 따라 적용되는 위반 및 처벌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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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Ⅲ-1> 위반 및 처벌의 주요 내용

(단위: %, 링깃)

위반 내용 「소득세법」 조항 처벌

지연납부 103(3) 미납세액의 10%를 가산함

기한 내에 중간예납(사업소득) 미납 107B(3)/107C(9) 중간예납액의 10% 

예납세액의 과소납부(납부하여야 할 세액이 
예납세액의 30%를 초과하는 경우) 가산세

107B(4)/107C(10) 납부할 차액의 10%

합당한 사유 없이 소득세 신고나 과징금 고지
서 제출 불이행

112(1)
200링깃 이상 2만링깃 이하의 가산세 또는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모두[유죄 판결 
시] 또는 납부세액의 300%[기소 유예 시]

국가별 보고서(CbCR) 제출 불이행 112A(1)
2만링깃 이상 10만링깃 이하의 가산세와 
또는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모두

소득액을 누락하거나 과소 신고, 납세자의 납
세액에 영향을 미치는 잘못된 정보를 기재

113(1)
1천링깃 이상 1만링깃 이하의 가산세와 과
소납부된 세금의 200%[유죄 판결 시] 또는 
과소납부된 세금의 100%[기소 유예 시]

국가별 보고서(CbCR) 자동 교환 협정에 따른 
완전하고 정확한 신고 및 정보 제공 불이행

113A(1)
2만링깃 이상 10만링깃 이하의 가산세 또
는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모두

이전가격 문서의 적시 제공 불이행 113B(1)
2만링깃 이상 10만링깃 이하의 가산세 또
는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모두

고의로 탈세를 의도하거나 탈세 목적으로 다
른 사람에게 도움을 줌

114(1)
1천링깃 이상 2만링깃 이하의 가산세 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모두
그리고 과소납부된 세금의 300% 

세금 미납 후 출국 시도 115(1)
200링깃 이상 2만링깃 이하의 가산세 또는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모두

합당한 사유 없이 서류 및 기록 보관 의무 불
이행

119A
300링깃 이상 1만링깃 이하의 가산세 또는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모두

합당한 사유 없이 국세청이 요청하는 정보 제
공 불이행

120(1)
200링깃 이상 2만링깃 이하의 가산세 또는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모두

합당한 사유 없이 3개월 이내 주소 변경 통지 
불이행

120(1)
200링깃 이상 2만링깃 이하의 가산세 또는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모두

자료: 딜로이트 말레이시아 내부 자료

자. 공개예규(public ruling)와 사전답변제도(advance ruling)

1) 공개예규(public ruling)

공개예규(public ruling)는 일반인과 국세청 직원에게 지침을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발

표한다. 특정 법률에 대한 국세청장(DGIR)의 해석과 적용할 수 있는 정책과 절차를 보다 명

확하게 명시하기 위함이다. 공개예규(public ruling)는 법이 아니기 때문에 법적 효력을 지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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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는 않는다. 

공개예규(public ruling) 발표 후 그 조항에 누구라도 적용을 받거나 따른다면 국세청장

(DGIR)은 공개예규(public ruling)에 대해 법적 책임을 지니게 된다. 만약 국세청장(DGIR)이 

예규 전체 또는 일부분을 철회해야 한다면, 철회 통지서를 제정하거나 기존 공개예규(public 

ruling)와는 다른 새로운 공개예규(public ruling)를 발표할 수 있다.

2) 사전답변제도(advance ruling)

국세청장(DGIR)은 납세자가 특정 약정(contract note)이나 거래에 대해 국세청이 관련 세

무 조항을 어떻게 해석하는지를 사전답변제도를 통해 요청하면 서면으로(written statement) 

사전 답변을 제공할 수 있다. 이는 납세자가 「소득세법」을 명확하고 정확하게 적용하여 조세 

처리를 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행되었으며, 궁극적으로 법률 준수를 증진시키고 국세청과 납

세자와의 분쟁을 최소화할 수 있다. 

사전답변 요청은 규정 서식(KA[1/2007]서식8))으로 신청해야 하며, 신청자가 관련되어 있

는 특정 약정(contract note)이나 거래(transaction)에 관해서만 요청할 수 있다(상호합의절

차가 개시된 후 제외). 사전답변 요청은 특정한 약정의 체결 및 이행을 앞두고 신중하게 검토

하는 단계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신청자는 사전답변 요청 시에 약정 내용 및 구체적인 관련 

서류를 증빙으로 제출하여 해당 약정을 신중하게 고려하기 위한 목적이라는 것을 보여주어야 

한다.

사전답변제도(advance ruling)는 신청자 및 특정 약정과 관련하여 명시된 과세연도에 관

해서만 효력을 갖으며, 다른 사례에 인용할 수 없다. 사전답변서에 명시된 약정이 기한 내에 

이행되지 않으면 답변서는 자동으로 소멸한다.

사전답변서는 국세청장의 공적 견해 표명으로 그 답변의 내용에 대해 구속력이 있으나 다

음과 같은 경우에는 구속력이 없어진다.

가) 사전답변을 신청했을 시 명시하였던 특정 약정 및 거래가 실제로 이행된 약정 및 거래

와 차이가 있는 경우

나) 사전답변제도(advance ruling) 요청서에 중대한 누락 및 실수, 부정확한 내용이 있는 

경우

다) 국세청장(DGIR)이 장래에 개시될 거래 또는 사전답변 내용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8) Official portal of Inland Revenue Board of Malaysia, “Form KA,” https://phl.hasil.gov.my/pdf/pdfborang/ 

Borang_KA_1.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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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에 대해 가정을 했고 이후 그 가정이 틀린 것으로 확인된 경우

라) 국세청장(DGIR)이 답변서에 명시한 조건을 신청인이 충족하지 못한 경우

사전답변제도(advance ruling)의 다른 특징은 다음과 같다. 

가) 신청 시 수수료가 부과된다.

나) 국세청장(DGIR)은 사전답변서를 제공한 후 새로운 판례에 근거하여 해당 답변서의 세

법 해석 내용에 변경이 있는 경우 해당 답변서를 언제든지 철회할 수 있다.  

다) 관련 세법 조항이 폐지 및 개정되어 사전답변 해석 내용에 영향을 미친다면, 사전답변

서 역시 관련 법 조항이 폐지 및 개정되는 효력일로부터 더는 적용할 수 없다. 

라) 사전답변제도(advance ruling)는 그 답변 내용이 신청인에게 유리한지와 관계없이 최

종 판결로 간주한다. 신청인에게 불리한 세법 해석 내용일 경우 당사자는 제안 약정서

(contract note) 및 거래를 이행하지 않을 수 있지만, 제안 약정서(contract note)가 

이미 체결되어 효력을 갖게 되었다면 사전답변 내용을 따라야 한다.

마) 사전답변 내용에 대해서 신청인은 불복신청을 할 수 없다. 신청한 사실대로 특정한 거

래 등을 이행한 경우에는 사전답변 내용에 따라 세무신고 시 그 내용에 따라 조세처리

해야 하지만, 만약 신청인이 그 조세 처리 방법에 만족하지 않는다면, 세무신고 후에 

「소득세법」의 일반적인 불복 조항에 따라 불복청구할 수 있다.

  

2. 세금의 종류

말레이시아에는 다음과 같은 직접세와 간접세가 있다.

가. 직접세(Direct taxes)

1) 소득세

소득세는 말레이시아에서 발생하거나 파생한 소득에 대하여 과세하는 세금이다. 소득세를 

관할하는 법률은 「소득세법(Income Tax Act 1967, ITA)」이 있으며 국세청(Inland Revenue 

Board, 이하 IRB)은 소득세 부과와 징수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소득세법」은 회사(companies), 개인(individuals), 힌두교 공동가정(Hindu joint families), 

신탁 관리자(trustees), 유언 집행자(executors), 협동조합(co-operatives)을 포함한 모든 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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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 납세자가 얻은 소득에 대하여 과세를 부과한다고 정의한다.

「소득세법」에 따른 과세 관할, 소득의 종류, 과세 기준은 상기 ‘1. 말레이시아 조세체계 

소개’에서 자세히 설명하고 있다. 세법상 거주자 기업에 적용되는 세율은 24%이다. 단 말레이

시아 세법상 거주자 기업의 과세연도의 과세기간 시작일에 250만링깃 미만의 납입자본금을 

보유하고, 해당 과세연도 동안 총사업소득(gross business income)이 5천만링깃을 초과하지 

않는다면 과세소득 60만링깃까지는 우대세율(preferential rate) 17%를 적용받을 수 있다. 

2021년 「재정법(Finance Act 2021)」에서는 과세연도 2022년에 한해 1억링깃을 초과하는 

과세소득에 대해 33% 세율을 적용하기로 했다. 앞서 언급한 우대세율(preferential rate)을 

적용받는 기업은 적용받지 않는다.

세법상 거주자에게 적용되는 개인소득세의 세율 범위는 0~30% 사이이다. 세법상 비거주

자에게는 단일세율 30%가 적용되며 이는 말레이시아에서 세무신고 의무가 발생한 세법상 비

거주자의 말레이시아 원천 소득에 적용된다. 

다음의 비거주자에게 지급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원천징수한다.

<표 1-Ⅲ-2> 세법상 비거주자에게 적용되는 세율

(단위: %)

지급 종류 세법상 비거주자에게 적용되는 세율(개인 및 기업)9)

배당(dividend) 0

이자(interests) 0/15

로열티(Royalties) 10

역내 용역(onshore services) 대금/동산(moveable 
property) 사용료

10

「소득세법」 4(f)항에 근거한 기타 소득 10

자료: 딜로이트 말레이시아 내부 자료

세법상 비거주자가 말레이시아 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는 경우, 이미 공제된 원천세액은 

최종 납세 의무에서 공제된다.

법인세 및 개인소득세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제2장 말레이시아 주요 세법에서 참조할 수 

있다.

9) 열거된 세율은 비거주자의 소득이 말레이시아에서 운영되는 사업에 귀속되지 않는 상황에서 적용되며 조세조약
에 따라 감면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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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석유소득세(Petroleum Income Tax)

석유소득세(petroleum income tax)는 1976년 「석유소득세법(Petroleum Income Tax 

Act 1967, 이하 PITA)」10)에 따라 말레이시아에서 운영되는 석유 사업 소득(income)에 38%

의 세금을 부과한다. 

업스트림(Upstream, 생산 부문)과 다운스트림(downstream, 판매 부문)의 운영에 따라 석

유 소득의 세무상 처리가 다르므로 이에 주의해야 한다. 업스트림 석유 사업(즉 시추 및 생산

활동)은 「석유소득세법(PITA)」 대상이지만, 다운스트림 사업(정제, 판매 활동)은 일반 소득세

(income tax under the ITA) 대상이다. 

과세연도 2010년부터 「석유소득세법(PITA)」의 적용을 받는 업스트림 사업의 과세소득

계산의 기준은 당해 연도 기준의 자진 계산 및 신고제도(Self-Assessment System)로 변경

되었다. 

3) 부동산양도세(Real property gains tax, RPGT)

부동산양도세(Real property gains tax, 이하 RPGT)는 1976년 부동산 「양도소득세법

(Real Property Gains Tax Act 1976)」에 따라 부동산 회사가 부동산 또는 부동산 회사의 

주식을 처분하여 얻은 자본이익(capital gains)에 부동산양도세가 부과된다. 국세청(IRB)은 

부동산 양도세 부과와 징수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부동산양도세(RPGT)는 자본이익(capital gains)에만 부과되는데, 이익(gains)이 본질적으

로 자본(capital)의 성격인지 아니면 매출(revenue)의 성격인지에 관한 질문은 각 사례의 전

반적인 사실에 기초하여 판단할 수 있다. 이익이 본질적으로 매출(revenue)이라면 양도소득

세가 아니라 소득세를 적용받게 된다. 

부동산 처분으로 얻는 이익은 부동산 보유기간에 따라 다음과 같이 5%에서 30% 사이의 

세금이 부과된다.

10) Official portal of Inland Revenue Board of Malaysia, “Petroleum Income Tax Act 1967(online version 

2017. 2. 1),” https://phl.hasil.gov.my/pdf/pdfam/APCP1967_251119_2.pdf, 검색일자: 2021. 10.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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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Ⅲ-3> 부동산 양도세율

(단위: %)

처분기간

부동산양도세율

회사(Companies) 
[말레이시아 법인], 
신탁회사(trust), 
말레이시아 협회

(Malaysian societies)1)

개인 [시민(citizens), 
영주권자

(permanent resident)]

개인 
[비시민권자(non-citizens), 
비영주권자(non-permanent 

resident), 
비시민권자 및 비영주권자의 

유언 집행자(executor)], 
회사[해외법인]

3년 이내 30 30 30

네 번째 해 20 20 30

다섯 번째 해 15 15 30

여섯 번째 해와 그 후 10 52) 10

  주: 1) 2022년 1월 1일부터 “말레이시아 협회(Malaysian societies)”를 “말레이시아 법에 따라 등록된 단체”로
대체하였다(2021년 「재정법: Finance Act 2021)」. 회사가 아닌 등록된 단체(body of persons)는 협
회(societies), 클럽(clubs), 협회(associations), 노동조합(trade unions), 힌두교 공동가족(Hindu joi
nt families)을 포함하지만 파트너십(partnerships)은 제외한다.

2) 2021년 「재정법(2021 Finance Act)」에 따라 2022년 1월 1일부터 세율을 0%로 인하했다.
자료: 딜로이트 말레이시아 내부 자료

부동산 양도세율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제2장 VII에서 참조할 수 있다.

4) 인지세(Stamp Duty)

인지세는 1949년 「인지세법(the Stamp Act 194911))」을 따르며, 국세청(IRB)은 인지세 부

과와 징수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인지세는 금융, 법률 또는 상업적 영향이 있는 증서(instrument)에 부과되며, 일반적으로 

양수인이 인지세를 부담한다. 인지세율은 「인지세법 부속규칙」 제1조(the First Schedule of 

the Stamp Act)에서 규정된 바와 같이 증서의 특성과 거래금액에 따라 고정(fixed) 또는 종

가(ad valorem)세율로 부과된다.  

인지세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제2장 VII에서 참조할 수 있다.

11) Official portal of Inland Revenue Board of Malaysia, “Stamp Act 1949(online version 2014. 7. 1. - latest 

version is not available online),” https://phl.hasil.gov.my/pdf/pdfam/Stamp_Act_1949_as_at_01072 

014.pdf, 검색일자: 2021. 10.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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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간접세

1) 관세(Customs duties)

말레이시아 왕립 관세청(Royal Malaysian Customs Department, 이하 RMCD)은 관세 부

과와 징수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말레이시아 국내로 수입하는 재화에 다음과 같은 관세와 

세금이 적용될 수 있다.

∙ 수입관세(Import duty) - 1999년 「관세법(과세표준 규칙) 규정(Customs(Rules of Valuation) 

Regulations 1999, 이하 CVR)」12)에 따라 결정된 재화의 가격에 부과되며, 수입재화의 

세번기준(tariff classification, HS)에 따라 0%에서 60% 범위로 부과된다. 

∙ 판매세(Sales tax) – 말레이시아로 수입하는 재화 또는 말레이시아 국내에서 제조하고 

판매, 사용 및 폐기하는 재화에 부과된다. 판매세(sales tax)는 일반적으로 10%이며, 일

부 비필수 식품, 주류, 담배와 건축 자재에는 5%, 특정 석유 제품과 주유소 기름값에는 

특정 세율로 부과된다.

∙ 소비세(Excise duty) - 말레이시아로(에서) 수입되거나 제조한 특정 재화에 대해 종가세 

기준으로 부과되거나 2017년 「소비세법 시행령(Excise Duties Order 2017)」13)에서 규

정하고 있는 특정 세율에 따라 소비세가 부과된다. 수입 재화의 경우 「관세법 규정

(CVR)」에 따라 결정된 재화의 가격에 부과하고, 국내 제조품의 경우 공장 출고액(ex- 

factory value)에 관세를 부과한다. 

∙ 상계관세(Countervailing duty) – 말레이시아로 수입되는 재화 중 조사 기관(즉 말레이

시아 통상산업부(the Ministry of International Trade and Industry, 이하 MITI)이 수

출국 정부로부터 불공정한 지원금을 받아 말레이시아 국내 시장이 타격받게 될 때 불공

정한 무역행위로 간주하고 이를 억제하기 위해 부과한다. 상계관세는 「관세법 규정

(CVR)」에 따라 결정된 재화의 가격에 관세를 부과한다.

∙ 반덤핑 관세(Anti-dumping duty) - 말레이시아로 수입되는 재화 중 말레이시아 통상산

업부(MITI)가 덤핑가격(dumping prices, 말레이시아 시장에 판매하는 가격이 정상가격

보다 낮은 가격)이라 판단하여 해당 재화가 불공정 거래가격으로 말레이시아 국내 시장

에 타격을 주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부과한다. 반덤핑 관세는 「관세법 규정(CVR)」에 따

12) Official Portal Royal Malaysian Customs Department, “Customs(Rules of Valuation) Regulations 1999,” 

http://www.customs.gov.my/en/pg/Pages/pg_act.aspx, 검색일자: 2021. 10. 28.

13) Official Portal Royal Malaysian Customs Department, “Excise Duties Order 2017,” http://www.customs. 

gov.my/en/pg/Pages/pg_prtheksais.aspx, 검색일자: 2021. 10.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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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결정된 재화의 가격에 관세를 부과한다.

∙ 세이프가드 관세(Safeguard duty) – 말레이시아의 산업통상부(MITI)에서 판단할 때 특

정 품목의 수입이 급증하여 국내 시장에 심각한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부과한다.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조치)는 관세 인상이나 수입량 제한 등을 통해 규제하며, 세이

프가드 관세는 「관세법 규정(CVR)」에 따라 결정된 재화의 가격에 관세를 부과한다.

 

관세(Customs duties)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제2장 IV에서 참조할 수 있다.

2) 서비스세(Service tax)

서비스세(Service tax)는 소비 단계에서 소비자에게 간접적으로 부과되는 단일 단계의 세

금으로, 2018년 「서비스세법(Service Tax Act 2018)」14)에 따라 부과된다. 관세청(RMCD)이 

서비스세 부과와 징수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서비스세(Service tax)는 말레이시아에서 과세 사업자가 규정된 서비스를 제공할 때 부과

하며, 각 사업자등록 기준 매출액을 초과할 때 서비스세 대상이 된다. 과세 대상 서비스에는 

숙박업, 요식업, 나이트클럽, 헬스장, 웰빙센터, 마사지시술소, 호프집, 사교클럽, 골프클럽, 

골프장, 게임 도박장, 전문서비스, 신용카드, 유료 카드 제공업체 외에도 보험, 통신, 주차장 

관리업체, 광고업 등이 포함된다.15) 

매년 25링깃씩 부과되는 신용카드나 충전카드를 제외하고 현재 서비스세는 단일세율 6%

로 부과된다. 

2020년 1월 1일부터 말레이시아 소비자에게 디지털 서비스를 제공하는 해외사업자

(Foreign service providers, 이하 FSP)의 연간 매출액이 사업자등록 기준(registration 

threshold)인 50만링깃을 초과하는 경우 FSP는 사업자등록 및 6% 서비스세를 징수해야 할 

의무가 생겼다.

서비스세에 대한 대한 자세한 내용은 제2장 IV에서 참조할 수 있다.

14) MySST portal, “Legislation & Guides - Legislation, SST Act,” https://mysst.customs.gov.my/SSTAct, 검색
일자: 2021. 10. 28.

15) 2018년 「서비스세법 규정의 부속규칙」 제1조(First Schedule of STR)는 과세 사업자(taxable persons), 과세 
대상 서비스(taxable services)의 전체 목록을 제공하고 있으며, 부록 2에서 전체 목록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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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판매세(Sales Tax)

판매세(sales tax)는 특정 수입품과 국내산 제품에 부과되는 단일 단계 세금으로 2018년 

「판매세법(Sales Tax Act 2018)」16)따라 부과하며, 관세청(RMCD)이 판매세 부과와 징수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판매세는 말레이시아 국내로 수입하는 재화 또는 말레이시아 국내에

서 제조하고 판매(sold), 사용(used) 및 폐기(disposed)하는 재화에 부과하며, 판매세는 제조

업자(manufacturer) 또는 수입업자(importer)가 납부한다.

판매세(sales tax)는 일반적으로 단일세율 10%이며, 일부 비필수 식품, 주류, 담배와 건축 

자재에는 5%, 특정 석유 제품과 주유소 기름값에는 특정 세율로 부과된다.

판매세에 대한 대한 자세한 내용은 제2장 IV에서 참조할 수 있다.

3. 세무 및 관세 조사와 감사

가. 세무감사 및 세무조사 

1) 개요

말레이시아는 2001년도에 회사에 대해 자진계산 및 신고제도(Self-Assessment System, 

이하 SAS)를 도입하였고, 2004년부터는 사업체(businesses), 파트너십((partnership), 협동조

합(co-operative), 봉급생활자(salaried individuals)에까지 확대 시행되었다. 이 제도는 납세

자 자신이 과세표준을 확인하고, 예상세액을 계산 후 기한 내에 국세청에 세무신고를 하는 

시스템이다. 소득세 신고서(Income Tax Return Forms, 이하 ITRF)는 자체적으로 또는 세무 

대리인을 통해 작성할 수 있으며, 국세청 전자 신고 시스템(e-filing system)과 우편을 통해 

접수할 수 있다. 

자진계산 및 신고제도(SAS)하에서 국세청의 주요 활동은 세무감사(Tax Audit)이다. 세무

감사의 주요 목적은 납세자가 제출한 소득세 신고서(ITRF)에 따라 정확한 소득(income)신고

와 세금을 납부했는지 검증하는 것이다. 국세청에 따르면 감사를 수행하는 이유는 「지방세법

(local tax laws)」과 규정(regulations)을 자발적으로 준수하는 것을 강화하기 위함이다. 

한편 세무조사(tax investigation)는 납세의무가 적법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집행하는 제도 

16) MySST portal, “Legislation & Guides, Legislation, SST Act,” https://mysst.customs.gov.my/SSTAct, 검색일자: 

2021. 10.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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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 하나이다. 불이행 및 탈세와 같은 위반 행위를 적발하고 해당 「지방세법(local tax laws)」

과 규정(regulations)에 따라 처리한다. 

납세자가 위반 행위로 인해 유죄판결을 받으면 위반 내용에 따라 가산세 납부, 벌금형 또

는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다.

2) 세무감사(Tax Audit)란?

세무감사(Tax Audit)는 납세자의 사업 기록과 과세자료, 세무정보 및 회계자료 등을 확인

하고 조사하여 세법과 규정에 따라 소득세 신고서(ITRF)가 적정하게 신고되었는지 납세자의 

납세 이행 현황을 조사하는 것이다.

국세청은 두 가지 유형의 감사를 수행하는데 데스크 감사(desk audit)와 현장 감사(field 

audit)는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그림 1-Ⅲ-1] 데스크 감사(desk audit)와 현장 감사(field audit)

자료: Official portal of Inland Revenue Board of Malaysia, “Tax Audit Framework 2019, Tax Audit 
Framework For Petroleum, Tax Audit Framework For Transfer Pricing and Tax Audit Framew
ork on Finance and Insurance,” https://www.hasil.gov.my/bt_goindex.php?bt_kump=5&bt_sku
m=5&bt_posi=3&bt_unit=7000&bt_sequ=4, 검색일자: 2021. 10.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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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Ⅲ-4> 데스크 감사(desk audit)와 현장 감사(field audit)

데스크 감사 현장 감사

데스크 감사는 국세청의 사무실에서 실시된다. 이는 서
신만으로 해결될 수 있는 세금 및 소득 조정 업무를 포함
한다. 납세자는 추가 정보가 필요하다면 국세청으로 방
문 요청을 받을 수 있다.

일반적으로 납세자가 소득세 신고서(ITRF)에 신고한 모
든 종류의 소득, 지출 외에도 다양한 청구 항목을 검토하
고 조사하게 된다.

특정한 상황에서는 데스크 감사가 현장 감사로 이어질 
수도 있다. 이런 경우 국세청은 현장 감사 통지서를 발송
하여 통지한다. 

현장 감사는 납세자의 사업장, 국세청, 납세자와 국세청
이 합의한 기타 장소에서 실시된다. 

사업 관련 서류를 검토하는 작업이 포함된다. 자영업자
나 파트너십의 사업 관련 서류가 불완전하다면 개인은행 
명세서와 같은 사업 외 서류를 확인 및 조사하는 작업으
로 범위가 확대될 수 있다.

자료: Official portal of Inland Revenue Board of Malaysia, “Tax Audit Framework 2019, Tax Audit 
Framework For Petroleum, Tax Audit Framework For Transfer Pricing and Tax Audit Framew
ork on Finance and Insurance,” https://www.hasil.gov.my/bt_goindex.php?bt_kump=5&bt_sku
m=5&bt_posi=3&bt_unit=7000&bt_sequ=4, 검색일자: 2021. 10. 28.

3) 세무조사(Tax Investigation)란?

세무조사(Tax Investigation)는 납세자의 사업 기록과 과세자료, 세무정보 및 회계자료, 관

련 물품 및 개인 서류를 포함하여 납세자의 사업과 재정 업무와 관련된 것을 면밀하게 조사하

는 과정을 포함한다. 이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국세청은 조사 중인 사건의 관련자를 조사하거

나 증거를 확보할 권리가 있다. 

세무조사에는 민사와 형사 두 가지 유형이 있다. 

민사 관련 조사(Civil Investigation)

∙ 탈세 적발 활동을 포함 

∙ 주 목적은 체납세액을 징수하고 중징계를 부과하기 위함

∙ 국세청의 세무 조사팀(Investigation branches)에서 수행

형사 관련 조사(Criminal Investigation)

∙ 특수수사부(Special Task Department) 산하 범죄수사과(Criminal Investigation Division)

에서 수행

∙ 탈세자의 범죄 기소 및 유죄 선고를 위한 증거 수집에 집중 

다음과 같이 여러 부서가 다양한 활동 영역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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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Ⅲ-2] 국세청(IRB)의 세무조사 관련 부서

자료: 딜로이트 말레이시아 내부 자료

세무조사의 주 목적은 향후 또 다른 세금탈루(tax evasion)를 막기 위해 탈세자를 가려내

고 기소하는 것이다. 

<표 1-Ⅲ-5> 세무조사 활동

세무조사 
활동

세무조사의 초점

세무조사는 세금탈루 등의 범죄 기소 및 유죄 선고를 위한 증거 수집에 초점을 두고 있다. 조사는 
1967년 「소득세법(ITA)」 또는 2001년 자금세탁 방지(Anti-Money Laundering), 테러 자금 
조달 방지(Anti-Terrorism Financing), 「불법을 통한 수익 방지법(Unlawful Activities Act, 
이하 AMLATFPUA 2001)」에 근거하여 실시할 수 있다. 

「소득세법」 또는 자금세탁 및 테러 자금 조달 방지법?

국세청이 「소득세법(ITA)」 및 「불법을 통한 수익 방지법(AMLATFPUA 2001)」에 근거하여 세무
조사를 수행하게 되는 경우에는 납세자에게 통보하게 된다. 「소득세법」에 따라 세무조사가 진행되
는 중이라도, 이후 언제든 「불법을 통한 수익 방지법(AMLATFPUA 2001)」에 근거하여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자료: Official Portal of Bank Negara Malaysia, https://www.bnm.gov.my/documents/20124///72c349
53-3515-a4b9-2217-9322bb75d22b, 검색일자: 2021. 10. 28.

4) 조사대상자의 선정사유

세무감사 및 조사 대상자를 선정할 시에 다음과 같은 사유로 선정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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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Ⅲ-6> 조사대상자 선정사유

세무감사(Tax Audit) 세무조사(Tax Investigation)

 국세청 자체 전산 분석 시스템 활용
 제3자의 제보
 특정 산업분야에 대한 표본조사
 특정 납세자 집단에서 발생하는 구체적인 이슈 확인
 특정 사업장 위치에 대한 표본조사

 국세청 자체 전산 분석 시스템 활용
 정보제공자의 구체적인 탈세 제보
 소득세 신고서(ITRF) 내용의 오류 확인
 기밀 정보 입수
 다른 법 집행 기관으로부터 받은 정보

자료: 딜로이트 말레이시아 내부 자료

5) 2019년도 세무감사 프레임워크(Tax Audit Framework) 및 2020년도 세무조사 

프레임워크(Tax Investigation Framework)17)

국세청이 발행한 프레임워크로 국세청의 세무감사 및 세무조사 절차에 대해 알아야 할 모

든 세부 지침으로 사용된다. 

가) 말레이시아 세무감사 프레임워크 업데이트

[그림 1-Ⅲ-3] 말레이시아 세무감사 프레임워크 업데이트

자료: Official portal of Inland Revenue Board of Malaysia, “Tax Audit Framework 2019, Tax Audit 
Framework  For Petroleum, Tax Audit Framework For Transfer Pricing and Tax Audit Framew
ork on Finance and Insurance,” https://www.hasil.gov.my/bt_goindex.php?bt_kump=5&bt_sku
m=5&bt_posi=3&bt_unit=7000&bt_sequ=4, 검색일자: 2021. 10. 28.

17) Official portal of Inland Revenue Board of Malaysia, “Tax Audit Framework 2019, Tax Audit Framework  

For Petroleum, Tax Audit Framework For Transfer Pricing and Tax Audit Framework on Finance and 

Insurance,” https://www.hasil.gov.my/bt_goindex.php?bt_kump=5&bt_skum=5&bt_posi=3&bt_unit=7000& 

bt_sequ=4, 검색일자: 2021. 10.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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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세무감사(Tax Audit) 절차

사전 감사(Pre-Audit)

국세청은 데스크 감사 또는 현장 감사에서 다음과 같은 서신을 발행할 수 있다.

∙ 관련 서류 요청 서신

∙ 감사 시작 통지서(Notification of Commencement of Audit letter)

∙ 데스크 감사 사례에 따라 납세자는 세금 및 소득 조정에 관한 일종의 세액 결정통지서

(Notice of Assessment)를 통보받을 수 있음

현장 감사(Field Audit) 방문

∙ 방문 준수 통지서(Compliance Visit Notification letter)는 방문일로부터 최소 14일 전

에 납세자에게 발급됨

∙ 인터뷰는 국세청이 납세자 및 세무 대리인과 함께 진행함 

∙ 일반적으로 납세자는 비즈니스 프레젠테이션 슬라이드를 준비해 다음과 같은 정보를 제

공해야 함

  ∘ 회사 설명

  ∘ 글로벌 운영 조직도

  ∘ 경영 구조 

  ∘ 기타 

∙ 감사 과정에서 조사공무원(audit officer)은 납세자의 기록과 재고 실사, 사업 장비 검사 

등을 포함하여 모든 사업 관련 자료를 자유롭게 열람하여 납세자의 소득세 신고 근거를 

검증할 수 있어야 함

∙ 필요에 따라 조사공무원은 관련 기록과 서류를 복사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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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Ⅲ-4] 현장 감사 방문

자료: 딜로이트 말레이시아 내부 자료18)

사후 감사(Post-Audit)

∙ 세무감사 프레임워크에 따르면19) 국세청은 감사를 완료하는 데 90일이 소요된다. 만약 

불가능하다면 납세자에게 국세청이 통보

∙ 세무 감사 검토가 완료되면 국세청은 세무감사 결과를 보고서로 발급함. 납세자는 18일 

이내에 공식 이의신청서를 추가 증빙 서류 및 증거자료와 함께 제출할 수 있음

∙ 조정이 필요없다면 국세청은 세금 확인서를 발급함

∙ 조정이 필요하다면 국세청은 평가 통지서 또는 추가 평가서를 발급함

18) 주석 19) 참조
19) Official portal of Inland Revenue Board of Malaysia, “Tax Audit Framework 2019, Tax Audit Framework  

For Petroleum,” Tax Audit Framework For Transfer Pricing and Tax Audit Framework on Finance and 

Insurance, https://www.hasil.gov.my/bt_goindex.php?bt_kump=5&bt_skum=5&bt_posi=3&bt_unit=7000 

&bt_sequ=4, 검색일자: 2021. 10.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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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세무감사 과정(요약)

[그림 1-Ⅲ-5] 세무감사의 시작과 종료

자료: 딜로이트 말레이시아 내부 자료

라) 세무감사 중요 타임라인

[그림 1-Ⅲ-6] 세무감사 중요 타임라인

자료: 딜로이트 말레이시아 내부 자료

마) 세무조사(Tax Investigation) 절차20) 

(1) 서류 및 정보 제출 요청

∙ 데스크 조사는 납세자, 세무 대리인, 제3자에게 관련 서류, 정보를 요청하는 서신으로 

수행할 수 있음

20) Official portal of Inland Revenue Board of Malaysia, “Tax Investigation Framework 2020,” https://phl.

hasil.gov.my/pdf/pdfam/Tax_Investigation_Framework_2020_2.pdf, 검색일자: 2021. 10.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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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납세자는 세무공무원(IRB officers)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구두로 설명해야 할 수 있음 

세무공무원은 사전 방문 통보를 하고 납세자의 사업장을 찾아올 수 있음

(2) 방문 조사/급습 

∙ 필요에 따라 납세자에게 사전 통보 없이 사업장, 거주지, 세무 대리인의 사업장, 제3자 

외 사업장을 방문 조사할 수 있음. 동시다발적으로 모든 장소를 급습 방문함

∙ 국세청은 모든 토지, 건물, 사업장, 장부, 서류, 물건, 물품 외 모든 것에 자유롭게 접근

할 수 있음

∙ 전자 매체에서 복사 또는 다운로드, 관련 문서를 압수하고 보유하는 권한을 포함

∙ 최소 2명의 세무공무원이 사건 관련자의 진술 인터뷰/녹음에 참석하게 됨

(3) 조사 종료 

∙ 조사가 완료되면 국세청은 조사 종료 통지서를 납세자에게 발급해 조사가 종료된 것을 

확인

∙ 조사 결과에 동의한다면 합의서나 계약서에 서명하게 됨. 세무청장이 승인하고 평가내

용이 발급되면 사건 종료로 간주함. 피조사 납세자는 국세청에 의해 모니터링됨

∙ 납세자가 조사 결과에 이의를 제기한다면 국세청장(DGIR)의 재량에 따라 평가하고 가

산세를 부과할 수 있음

∙ 기소해야 할 사건은 법무부로 송치 

6) 권리와 책임 

가) 국세청(IRB)

조사공무원(audit officer)은 감사 업무를 수행할 때 국세청이 정한 규칙과 윤리강령을 준

수해야 한다.

∙ 전문성, 예의, 신뢰성, 정직성, 진실성을 갖춰야 함

∙ 세무 감사의 목적과 납세자의 권리 및 책임에 대해 언제든 설명할 준비가 되어 있어

야 함

∙ 세법을 다루는 데 정통하고 공정해야 함

∙ 납세자에게 협조적이어야 하고 언제든 조언과 안내를 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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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 업무를 원활히 수행하고 납세자 업무가 최대한 방해받지 않도록 해야 함

∙ 감사와 관련된 서류, 회계 장부, 정보만을 요청해야 함

∙ 세무 조정안을 설명하고 제기된 문제에 대해 납세자가 대응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주어야 함

∙ 납세자와 세무 대리인의 권리와 이익, 자료를 안전하게 보호해야 함

나) 납세자(Taxpayer)

∙ 자료제출 요구 등에 공정하고 진실되며 성실하게 협력해야 함

∙ 조사공무원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공개예규(public ruling) 7/2000호에서 제시하는 

다음과 같은 적절한 시설과 지원을 제공해야 함

조사공무원에게 사업장 출입 권한, 조사에 필요한 정보와 가능한 서류를 제공해야 함

사업에 관한 설명, 회계정보 시스템에 관한 설명을 제공해야 함

물리적 매체 및 전자 매체에 있는 기록, 문서, 회계장부를 조사하고 복사할 수 있도

록 허용해야 함

물리적 매체 및 전자 매체에 있는 기록, 문서, 회계장부를 열람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함

복사기, 전화, 기타 통신 장비, 전자 장비, 사무실, 가구, 전자 복사 시스템 설비, 

즉 콤팩트디스크, USB 메모리, 휴대용 하드 디스크 외 모든 저장 장치 사용을 허용

해야 함

다) 공인 세무 대리인21)

∙ 납세자는 자신을 대리하는 세무 대리인의 임명장을 제출해야 함

∙ 납세자는 세무 대리인이 인터뷰를 대신하도록 요청할 수 있음 

∙ 납세자가 말레이어나 영어에 익숙하지 않으면 통역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음

∙ 공인 세무 대리인은 국세청이 정한 진실성, 책임감, 투명성, 공공책임에 관한 윤리강령

을 준수해야 함

21) Official portal of Inland Revenue Board of Malaysia, “Tax Audit Framework 2019, Tax Audit Framework  

For Petroleum, Tax Audit Framework For Transfer Pricing and Tax Audit Framework on Finance and 

Insurance,” https://www.hasil.gov.my/bt_goindex.php?bt_kump=5&bt_skum=5&bt_posi=3&bt_unit=7000 

&bt_sequ=4, 검색일자: 2021. 10.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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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정보 기밀 유지 

국세청이 인터뷰, 토론, 서신, 기록, 서류를 조사하여 납세자로부터 얻은 모든 정보는 기밀

로 하며 소득세 목적으로만 사용되도록 보장해야 한다. 

8) 위반 및 가산세 

가) 부정확한 세금 신고

납세자가 본인 또는 타인을 대신해 신고해야 할 소득액을 누락하거나 축소하여 부정확한 

세금 신고(tax returns)를 하거나, 본인 또는 타인의 납세액에 영향을 미치는 잘못된 정보를 

기재하면 「소득세법」 113(1)(Section 113(1) of the ITA)에 대한 위반이다. 

위반사항에 대해 유죄 판결 시, 1천링깃 이상 1만링깃 이하의 가산세 및 미납 세금의 2배

에 해당하는 특별 과징금을 징수한다. 

부정확한 세금 신고(tax returns)나 잘못된 정보를 기재한 것에 대해 기소하지 않는다면 

국세청장(DGIR)은 「소득세법」 113(2)항(Section 113(2) of the ITA)에 따라 미납 세금만큼의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다. 세무감사(tax audit)를 통해 「소득세법」 조항에 따른 가산세를 부

과하게 된다. 

그러나 납세자가 처음으로 감사(audit) 또는 조사(Investigation)를 받은 것이라면 가산세율

의 45%를 감면받을 수 있으며, 재범이라면 가산세는 미납세액에 55%를 추가하여 징수한다.

위와 같더라도 국세청장(DGIR)의 재량에 따라 가산세를 「소득세법」 124(3)(Section 124(3) 

of the ITA)에 따라 감면해 줄 수 있다. 유죄 판결을 받아 부과된 가산세는 감면해 줄 수 없다. 

나) 소득세신고서(ITRF) 미제출

납세자가 소득세신고서(ITRF)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다른 종류의 가산세가 부과된다. 

소득세 미신고는 「소득세법」 112항(Section 112 of the ITA)에 따른 위반사항이다. 112(1)항

(Section 112(1) of the ITA)에 따르면 1개 과세연도에 대한 소득세 미신고 시, 유죄 판결을 

받으면 200링깃 이상 2만링깃 이하의 가산세 또는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둘 다 받을 수 

있다. 

반면 112(1A)항(Section 112(1A))에 따르면 2개의 과세연도에 대한 소득세 미신고 시 유

죄 판결을 받으면 1천링깃 이상 2만링깃 이하의 가산세 또는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둘 



제1장 말레이시아 소개

41

다 받을 수 있다. 그리고 납세자는 미납세액의 3배에 달하는 특별 과징금을 내야 한다. 

미신고 건에 대해 기소하지 않는다면 국세청장(DGIR)은 「소득세법」 112(3)항(Section 

112(3) of the ITA)에 따라 미납세액의 3배에 달하는 가산세를 내도록 요구할 수 있다. 

다) 고의 탈루(Wilful Evasion)

고의 탈루는 「소득세법」 114(1)항(Section 114(1) of the ITA)에 따른 위반사항이다. 범죄

를 저지른 탈세자는 유죄 시 1천링깃 이상 2만링깃 이하의 가산세 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둘 다 받을 수 있고, 미납세액의 3배에 달하는 특별 과징금을 내야 한다. 

9) 자진 신고(Voluntary Disclosure)

감사나 조사대상자로 선정되기 전에 자진 신고(voluntary disclosures, VD)를 하면 가산세

을 크게 줄일 수 있으나, 일단 감사나 조사가 시작되면 가산세 감면을 목적으로 자진 신고를 

할 수 없다. 

<표 1-Ⅲ-7> 자진 신고 가산세

(단위: %)

자신 신고 제출 마감 기한 
가산세율

(2019년 세무감사 프레임워크)

1. 세무감사 대상자로 선정되기 전 

 60일 이내 10

 60일 초과 6개월 이하 15.5

 6개월 초과 35

2. 세무감사 대상자로 선정된 후

 피감사 대상자 통보 이후 자진 신고 초범이면 45, 2020년 1월 1일부터

 재범1) 55

  주: 1) 재범의 뜻: 감사나 조사를 받은 적이 있고 국세청으로부터 「소득세법」 113(2)항(Section 113(2) of the 
ITA)에 따라 평가/추가 평가/종합 평가를 받은 적이 있음. 초범일 때에는 2020년 1월 1일부터 발행한 
평가 통지서부터 따지게 된다.

자료: Tax Audit Framework 201922)

22) 주석 19)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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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불복청구(Appeals)

국세청 세무조사팀의 세무조사 결과가 납세자에게 우호적이지 않을 때, 앞서 언급한 것처

럼 결정 통지서(Notice of Assessment) 또는 추가조사를 받게 된다. 

이와 관련해 납세자는 통지서에 대해 불복청구를 할 수 있으며 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Q 서식(Form Q)을 이용해 해당 국세청 조사팀으로 신청할 수 있다. 「소득세법」 

97A(2)항(Section 97A(2))과 99~102항(Sections 99 to 102 of the ITA)에서 국세청이 발급

한 통지서에 불복청구하는 규칙을 설명하고 있다. 

납세자가 30일의 기한을 놓치면 Q 서식(Form Q)의 제출기한을 연장하는 공식 신청서인 

N 서식(Form N)을 제출해야 한다. 여기서 국세청이 N 서식(Form N)을 승인하기 전에 납세

자는 연장해야 하는 타당한 이유를 제공해야 한다. 따라서 납세자는 불복청구권을 지키기 위

해 관련 날짜를 계속 확인할 필요가 있다.

국세청에서 원만한 해결 방법이 없다고 판단하게 되면, Q 서식(Form Q)은 분쟁조정부서

(Dispute Resolution Division, DRD)나 주국장실(Director’s Office, SDO)로 추가 검토를 위

해 이관된다. 

이들 부서는 국세청 조사팀과 납세자 사이에서 독립적으로 중재인 역할을 하며, 원만한 

해결을 할 수 있도록 객관적 사실, 양측의 주장과 자료를 평가하게 된다. Q 서식(Form Q)이 

접수된 날짜로부터 12개월 이내(특별한 사례일 때 18개월까지 연장)에 합의할 수 없다면 소

득세 특별 위원회(Special Commissioners of Income Tax, SCIT)에 등록해야 한다. 

불복청구 건이 소득세 특별 위원회(SCIT)에 등록되고 나면, 분쟁조정부서나 주국장실에서 

법무부의 국세청 조세 소송 부서로 이관된다. 이 단계에 이르더라도 여전히 협상과 논의를 

통해 당사자 간의 해결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유념해야 한다. 

사건이 원만히 해결될 수 없다면 불복청구 건은 법원 심리(Court Hearing)에 등록되고 고

등법원(High Court)에 보내지며 마지막으로는 항소법원(Court of Appeal)으로 보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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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Ⅲ-7] 불복청구타임라인 23)

자료: Tax Audit Framework 201924)

23) Official portal of Inland Revenue Board of Malaysia, “Tax Audit Framework 2019, Tax Audit Framework  

For Petroleum, Tax Audit Framework For Transfer Pricing and Tax Audit Framework on Finance and 

Insurance,” https://www.hasil.gov.my/bt_goindex.php?bt_kump=5&bt_skum=5&bt_posi=3&bt_unit=7000 

&bt_sequ=4, 검색일자: 2021. 10. 28.

24) 주석 19)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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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 불복청구 신청양식-Q 서식(Form Q)25)

25) Official portal of Inland Revenue Board of Malaysia, “Form Q,” https://phl.hasil.gov.my/pdf/pdfborang 

/CP14_Pin2009_2.pdf, search date: 2021. 10.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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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 Q 서식(Form Q)의 제출기한 연장 신청서-N 서식(Form N)26)

26) Official portal of Inland Revenue Board of Malaysia, “Form N,” https://phl.hasil.gov.my/pdf/pdfborang 

/CP15_Pin2009_2.pdf, search date: 2021. 10.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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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세무감사 및 세무조사 종료 후27)

∙ 감사 조정을 통해 부과된 세금이나 가산세가 있다면 지정 대리인 또는 국세청 지급 창

구를 통해 지급해야 한다.

∙ 납세자는 감사 조정을 통해 부과된 세금이나 가산세 전액을 납부해야 한다.

∙ 국세청은 납세자가 세금 및 가산세에 대해 특정 기간 분할납부를 요청하면 심사해 볼 

수 있다.

∙ 분할 납부제 신청서(Application for instalments scheme)의 승인을 위해 관련 국세청 

지부장에게 분할 납부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 납세자가 허용한 기간이나 합의한 분할납부 기간 내에 세금을 납부하지 않는다면 「소득

세법」 제103장(section 103 of the ITA)에 따라 미납세액에 추가 인상하여 징수한다.

4. 신고서식 및 납부기한(Tax Calendar)

세무 당국과 관련하여 일부 중요한 신고서식28)과 납부기한은 다음과 같다.

가. 소득세  

1) 고용주에게 적용되는 신고서식 및 납부기한

<표 1-Ⅲ-8> 고용주에게 적용되는 신고서식 및 납부기한

27) Official portal of Inland Revenue Board of Malaysia, “Tax Audit Framework 2019, Tax Audit Framework  

For Petroleum, Tax Audit Framework For Transfer Pricing and Tax Audit Framework on Finance and 

Insurance,” https://www.hasil.gov.my/bt_goindex.php?bt_kump=5&bt_skum=5&bt_posi=3&bt_unit=7000 

&bt_sequ=4, 검색일자: 2021. 10. 28.

28) 모든 신고서식은 말레이시아 국세청 공식 홈페이지에서 다운받을 수 있음. 관련링크: Official portal of Inland 

Revenue Board of Malaysia, “Forms - Downlod Forms,” https://www. hasil.gov.my/bt_goindex.php?bt_

kump=2&bt_skum=3&bt_posi=1&bt_unit=1&bt_sequ=1, 검색일자: 2021. 10. 28.

구분 신고서식 납부기한

1 월 소득 공제 제도에 따라 공제하는 금액 다음 달의 15번째 날까지

2 근로자에게 제공한 급여명세서(EA 서식) 제출 다음 해 2월의 마지막 날까지

3 국세청에 제출하는 고용주 신고서식(E 서식) 다음 해 3월 31일까지

4 고용 통지서(CP22 서식) 입사일로부터 30일 이내

5 퇴사 통지서(CP22A 서식) 퇴사일로부터 30일 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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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Ⅲ-8>의 계속

구분 신고서식 납부기한

6 근로자 사망신고서(CP22A 서식) 사망통지일로부터 30일 이내

7 근로자 출국 통지서(3개월을 초과하는 기간)(CP21 서식) 출국일로부터 30일 전까지

8 근로자의 고용 중단 및 출국에 따라 보류 중인 금액
90일 또는 세금 확인서를 받을 때까지 둘 
중 이른 기간 동안 보류

자료: 딜로이트 말레이시아 내부 자료

2) 개인에게 적용되는 신고서식 및 납부기한

<표 1-Ⅲ-9> 개인에게 적용되는 신고서식 및 마감일

구분 신고서식 납부기한

1
세법상 거주자의 소득세 신고 
 - 사업 소득이 없을 때(BE/BT 서식)
 - 사업 소득이 있을 때(B/BT 서식) 

다음 해 4월 30일까지
다음 해 6월 30일까지

2
세법상 비거주자의 소득세 신고
 - 사업 소득이 없을 때(M/MT 서식)
 - 사업 소득이 있을 때(M/MT 서식) 

다음 해 4월 30일까지
다음 해 6월 30일까지

3
세액 잔액 납부(즉 월 소득공제 이후 남은 세액/세금 분할 납부)
 - 사업 소득이 없을 때
 - 사업 소득이 있을 때

다음 해 4월 30일까지
다음 해 6월 30일까지

4
납세자의 추정세액 변경
참고: 비고용 소득에 관한 추정세액은 국세청이 제시할 수 있음. 

개인은 해당하는 경우 추정세액을 수정할 수 있음 
해당 과세연도의 6월 30일까지

5 세금 분할 납부(국세청이 추정세액을 제공할 때)
분할납부 마감일로부터 30일 이내(일정은 
국세청이 제공)

자료: 딜로이트 말레이시아 내부 자료

3) 회사, 신탁회사, 유한 책임 파트너십, 협동조합에 적용되는 납부기한

<표 1-Ⅲ-10> 회사, 신탁회사, 유한 책임 파트너십, 협동조합에 적용되는 신고서식 및 납부기한

구분 신고서식 납부기한

1

각 과세연도에 대한 세금 신고(tax returns)
 - 회사 – C 서식
 - 신탁회사 – TA 서식
 - 단위 신탁/자산 신탁 – TC 서식
 - 회사 신탁 – TN 서식
 - 부동산 투자 신탁/자산 신탁 펀드 – TR 서식
 - 협동조합 – C1 서식
 - 유한 책임 파트너십 – PT 서식

회계기간 마감 후 7개월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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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Ⅲ-10>의 계속

구분 신고서식 납부기한

2
세액 잔액 납부(즉 월 소득공제 이후 남은 세액/세금 분할 
납부)

회계기간 마감 후 7개월의 마지막 날

3 추정납부세액 납부(CP204)

 - 영업 개시일로부터 3개월 이내(신규 회사), 
기준 기간이 6개월 미만으로 남아 있을 때 
과세연도 첫해에는 추정납부 세액을 내지 않
아도 됨

 - 중소기업은 최초 2개 과세연도에 대해 추정
납부세액에 대해 면제(서류상 CP204를 제출
해야 하지만 추정납부 세액은 표기하지 않아
도 됨)

 - 기준 기간이 다시 시작하는 30일 전까지
(기존 회사)

4 추정납부세액 변경(CP204A) 기준 기간의 여섯 번째와 9번째 달

5 세금 분할 납부

기준 기간의 두 번째 달부터 매월 15일까지

영업 개시 후 첫 번째 과세연도일 때, 기준 기간
의 여섯 번째 달부터 매월 15일까지 납부 마감

자료: 딜로이트 말레이시아 내부 자료

4) 기타 신고서식 및 납부기한

<표 1-Ⅲ-11> 기타 신고서식 및 납부기한

구분 신고서식 납부기한

1
세금 신고(tax returns)
 - 파트너십 – P 서식

다음 해 6월 30일까지

2 세금 신고(tax returns) 수정
세금 신고(tax returns) 마감기간으로부터 6개
월 이내(추가 납부 세액에 6% 인상)

3
회계기간의 변경 통지:
 - 회계기간이 단축된 경우
 - 회계기간이 연장된 경우

 - 새로운 회계기간 시작일로부터 30일 전까지
 - 원래 회계기간 마감일로부터 30일 전까지

4 주소 변경 통지(CP600B 서식) 주소 변경일로부터 3개월 이내

5
평가 통지서, 추가 평가서, 비과세 통지서를 포함하여 평가
서로 간주되는 결과에 불복청구

30일 이내

6

세법상 비거주자에게 지급하는 다음 금액에 대해 원천징수
세를 내야 함
 - 이자(interest)
 - 로열티
 - 특정 소득(special class of income)
 - 계약금
 - 연예인
 - 4(f)에 따른 이익 및 수익

비거주자에게 지급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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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Ⅲ-11>의 계속

구분 신고서식 납부기한

7
회사의 공식적인 대리인, 딜러, 유통업자로 일하는 개인에
게 회사가 판매, 거래, 계획에 따라 금전적으로 지급한 보수
에 부과한 원천징수세

개인에게 지급한 날로부터 30일 이내

8
대리인, 딜러, 총판업자에게 현금성 및 비현금성으로 지급
한 인센티브 지급 명세서(CP58서식)

다음 해 3월 31일까지

자료: 딜로이트 말레이시아 내부 자료

나. 부동산 양도세(RPGT)

<표 1-Ⅲ-12> 부동산 양도세 관련 신고서식 및 납부기한

구분 신고서식 납부기한

1
양도인 신고
 - 부동산 처분(CKHT 1A)
 - 부동산 회사의 증권 매각(CKHT 1B 서식) 처분일로부터 60일 이내

2
양수인 신고
 - 부동산 회사로부터 증권 매입(CKHT 2A 서식)

3 양수인이 취득가액에서 원천징수한 금액 처분일로부터 60일 이내에 국세청으로 납부

자료: 딜로이트 말레이시아 내부 자료

다. 판매세와 서비스세

<표 1-Ⅲ-13> 판매세와 서비스세 관련 신고서식 및 납부기한

구분 신고서식 납부기한

1
사업자등록 신청서(SST-01 서식)

연간 매출액이 사업자등록 기준 매출액을 초
과했거나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는 달의 익월 
말까지

2 판매세와 서비스세 신고서 제출(SST-02) 및 세금 납부
과세 기간 종료 후 다음 달의 마지막 날까지
참고: 과세 기간은 격월(매 2개월 간)

3
비과세 사업자의 서비스세 신고서 제출(SST-02A)(즉 해외 사
업자로부터 취득한 과세 대상 서비스)

지급일 또는 인보이스 수령일 중 빠른 날을 
기준으로 신고

자료: 딜로이트 말레이시아 내부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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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개인소득세 

1. 과세 기준

말레이시아는 원천지국(속지주의) 과세 방식을 채택하고 있으며, 말레이시아 내에서 창출

된 소득에 대해 납세의무가 생긴다. 말레이시아에서 고용된 개인은 말레이시아 거주자 여부

에 관계없이 납세의무가 있으며, 보수의 지급이 이루어진 장소나 고용계약이 체결된 장소와

는 무관하다. 말레이시아는 해외 원천 소득에 대해서는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다. 

말레이시아 정부는 2022년 예산안을 통해 2022년 1월 1일부터 말레이시아 거주자의 해외 

원천 소득을 말레이시아에서 수령한 경우 소득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발표하였다. 2021년 「재

정법」은 2021년 12월 31일에 통과되었다. 

다음 면제는 2022년 1월 말 기준으로, 아직 관보에 게재되지 않았다.

다양한 이해 당사자들과 정부 간의 후속 논의를 통해 말레이시아 정부는 말레이시아 거주자가 수령하는 모든 
유형의 해외 원천 소득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지 않기로 2021년 12월 30일에 동의하였다(조건에 따라). 하지만 
말레이시아에서 파트너십 비지니스를 운영하는 자는 해당하지 않는다. 2022년 1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유효하다.

2. 과세 소득 

말레이시아에서 과세하는 근로소득에는 고용관계나 이와 유사한 계약에 의한 모든 임금, 

급여, 보수, 휴가 수당, 수수료, 커미션, 보너스, 팁, 특전(perquisite) 또는 수당(금전형태 또

는 기타)이 포함된다. 현금 지급 이외에 직원에게 제공되는 모든 혜택, 편의 시설 또는 생활 

숙박 시설, 비적격 연금(unapproved pension) 또는 적립 기금(provident funds), 제도 또는 

사회 기부금(donation), 그리고 고용 손실에 대한 보상으로 받은 금액도 말레이시아에서 과

세 대상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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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레이시아에서 근무하는 동안 스톡옵션의 행사 또는 주식의 권리 확정을 실시하면 말레이

시아에서 세무상 영향이 발생할 수 있다. 이와 관해서는 세무 전문가와 상담할 필요가 있다.

개인이 임대소득 및 배당 소득(단일 계층 배당 제외)과 같이 말레이시아에서 개인 소득을 

얻는 경우에도 말레이시아 과세 대상이 된다. 

가. 면세 대상인 고용주로부터 받은 수당, 현물 급여, 특전(Perquisite)

∙ 연 6천링깃 한도 공무로 인한 교통비, 주유 카드, 주유 수당 또는 고속도로 통행료29)

∙ 출산비용과 침구 및 아유르베다 치료와 같은 전통의료를 포함한 의료비 보조금

∙ 주택, 자동차 구입, 교육 목적으로 받은 대출(한도 30만링깃)에 대한 이자 보조금

∙ 고용주가 제공하는 휴대전화, 전화, PDA, 호출기 그리고 고용주 또는 직원 명의로 된 

고지서 납부요금(각 기기별 1대/1회선으로 제한)

∙ 회사가 취급하는 소비재 제품에 대해 연 1천링깃 한도 직원 할인(discounts)

∙ 회사가 취급하는 서비스에 대한 직원 할인(discounts)

∙ 연 2,400링깃 한도 육아수당

∙ 주차비/주차수당

∙ 식대

∙ 연 2천링깃 한도 우수상, 아이디어상, 생산성 우수상, 공로상, 장기근속상(10년 초과근무)

∙ 휴가비 지원(직원 및 직계가족의 운임에 한함) – (a) 1년에 3회를 초과하지 않는 말레이

시아 국내 여행(식사 및 숙박 포함) 또는 (b) 연 1회 말레이시아 국외 여행, 3천링깃 한도

∙ SOCSO 기여금(contribution)을 대체하기 위해 외국인 근로자에게 의무적으로 부과하

는 보험료

∙ 사고가 났을 때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단체 보험료

∙ 말레이시아 시민권자인 직원이 정규직으로 일하고 직원의 친인척이 아닌 고용주가 지불

한 Perbadan Tabung Pendidikan Tinggi Nasional(“PTPTN”)의 학자금 대출(과세연도 

2019년부터 과세연도 2021년까지)

29) 업무목적으로 지출한 교통비가 6천링깃을 넘어도 지출내역을 입증할 수 있으면 공제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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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세법상 거주자

소득세에 대한 개인의 책임은 거주자 여부에 따라 결정되는 것은 아니다. 다만 개인의 납

세의무의 범위는 거주자 여부에 따라 영향을 받을 수 있다. 개인의 세법상 거주자 판정은 다

음에서 소개할 4개의 정량적 테스트(quantitative test)(즉 과세연도 1역년(calendar year)에 

말레이시아에 물리적으로 거주하는 일수)에 의해 결정된다.

일반적으로 1역년(calendar year)에 182일 이상 말레시이아에 물리적으로 거주하는 경우

에 개인은 세법상 거주자로 간주된다. 또한 개인이 182일 미만으로 말레이시아에 거주하더라

도 「소득세법」30)에 따라 정의되는 다른 상황에서 세법상 거주자 자격이 될 수 있다. 

개인이 세법상 거주자로서의 자격이 없는 경우 말레이시아 「소득세법」상 비거주자로 간주

되며, 소득공제 없이 30%의 단일 세율로 소득세가 부과된다. 

납세 목적의 거주자 판정은 출생지, 거주지 또는 국적과 관련이 없다. 개인은 다음 「소득세

법」 제7절에 따라 세법상 거주자 여부가 결정된다. 

「소득세법」 제7절 발췌

(1) 다음과 같은 경우, 개인은 특정 과세연도의 기준 되는 연도에 대해 말레이시아 거주자

가 된다.

a) 총 182일 이상의 기간 동안 해당 기준 연도에 말레이시아에 거주한다.

b) 182일 미만의 기간 동안 해당 기준 연도에 말레이시아에 거주하며, 해당 기간은 기준 

연도의 직전 또는 직후 과세연도에 182일 이상의 연속하는 기간(이하 본 항에서 그 기

간이라 한다)과 연결된다. 

일시적인 말레이시아 부재 성립 조건 

(ⅰ) 말레이시아에서의 근무와 관련되어 있으며 업무 관련, 콘퍼런스나 세미나 참석 또

는 해외 유학  

(ⅱ) 본인 또는 직계가족의 질병

(ⅲ) 총 14일을 초과하지 않는 사교적인 방문 

일시적인 부재 직전과 직후에 말레이시아에 있는 경우 그 기간 또는 그 기간의 일

부를 구성하는 것으로 간주한다.

30) Official portal of Inland Revenue Board of Malaysia, “Income Tax Act 1967(online version 2019. 1. 

1. - latest version is not available online),” https://phl.hasil.gov.my/pdf/pdfam/Act_53_20190101.pdf, 

검색일자: 2021. 10.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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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90일 이상의 기간 동안 해당 기준 연도에 말레이시아에 거주하며 해당 기준 연도의 직

전 4개의 과세연도 중 3개의 기준 연도에서

(ⅰ) 이 법에서 의미하는 말레이시아 거주자 또는

(ⅱ) 총 90일 이상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 말레이시아에 거주 

해당 과세연도 다음 해 과세연도의 기준 연도에 대해 이 법에서 의미하는 말레이시아 거주

자이며, 해당 과세연도의 직전 3개년의 과세연도 동안 각 기준 연도에 대해서 거주자이면 해

당 과세연도의 거주자가 된다.

(1A) (1)항의 목적을 위해 개인이 하루 중 일부 동안 말레이시아에 체류한 경우, 해당 개인

은 하루 동안 말레이시아에 있는 것으로 간주된다. 어떤 해, 어떤 날((1)항의 (a) 및 (c)항 내에

서) 개인이 말레이시아에 체류한 기간을 확인하는 경우, 그 기간이 말레이시아에 거주하는 

연속적인 기간의 일부인지를 고려해야 한다. 

가. 거주자 자격 설명

1) 「소득세법」 제7절 (1)(a)

개인은 그 역년(calendar year) 중에 최소 182일을 물리적으로 말레이시아에 거주해야 한

다. 182일은 그 역년(calendar year)의 단일 기간 또는 여러 기간으로 구성할 수 있다.

다음 그림에서 설명하는 개인은 말레이시아 거주자이다. 

가) 단일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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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복수 기간

자료: 딜로이트 말레이시아 내부 자료

2) 「소득세법」 제7절 (1)(b)

이 조항에서는 개인이 세법상 거주자로 간주되는 두 가지 경우가 있다. 

가) 개인이 말레이시아에 182일 미만 거주하나, 그 기간은 직전 182일 이상의 연속하는 

기간과 연결되거나

나) 개인이 말레이시아에 182일 미만 거주하나, 그 기간은 직후 182일 이상의 연속하는 

기간과 연결된다.

직전연도 182일 이상의 연속된 기간과 연결되는 그림

자료: 딜로이트 말레이시아 내부 자료



신흥국의 세정연구 말레이시아

58

다음 해 182일 이상의 연속되는 기간과 연결되는 그림

자료: 딜로이트 말레이시아 내부 자료

일시적인 말레이시아 부재:

가) 말레이시아 근무 관련 회의, 세미나 참석 또는 유학

나) 본인 또는 직계가족의 질병으로 출국

다) 총 14일을 초과하지 않는 사교적인 방문

이상의 내용은 182일 이상 연속된 기간을 구성하는 것으로 간주한다. 또한 연결 기간 동안 

해당 개인이 일시적인 부재 기간 직전 및 직후에 말레이시아에 있는 경우, 그 해 12월 31일과 

다음 해 1월 1일에 말레이시아에 있을 필요는 없다. 그러한 부재(12월 31일과 1월 1일)는 

일시적인 부재중의 일부로 간주된다.

3) 「소득세법」 제7절 (1)(c)

제7절(1)(c)에 따라 과세연도에 거주자가 되려면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가) 과세연도 동안 90일 이상 말레이시아에 거주하며

나) 직전 4과세연도 중 3과세연도에서 다음 중 하나에 해당

∙ 거주자 또는

∙ 말레이시아에 90일 이상 거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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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 다음과 같은 개인은 2021년 세법상 거주자이다.

자료: 딜로이트 말레이시아 내부 자료

4) 「소득세법」 제7절 (1)(d)

해당 조항에 따라 세법상 거주자가 되려면 해당 개인은 다음에서 거주자여야 한다.  

가) 다음 해 그리고

나) 직전 3개 연도

다음과 같은 개인은 2021년 세법상 거주자이다. 

자료: 딜로이트 말레이시아 내부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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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자진 계산 및 신고제도(Self-Assessment System)

세법상 거주자 여부와 관계없이 개인은 말레이시아 역내 원천 소득이 있는 경우 말레이시

아 세무 신고서를 제출할 의무가 있으며, 거주자 자격에 따라 개인이 말레이시아에서 납부해

야 하는 세액이 결정된다.

거주자는 과세연도 2020년부터 0%에서 30%의 누진세율로 과세되며(<표 2-Ⅰ-1> 참조), 

소득공제 신청 자격이 주어진다(<표 2-Ⅰ-2>와 <표 2-Ⅰ-3> 참조).

비거주자는 과세연도 2020년부터 30% 단일세율로 과세되며 소득공제는 신청할 수 없다.

거주자 및 비거주자 모두 <표 2-Ⅰ-4>에 명시된 기부금(donation), 선물(gifts), 기여금

(contribution)에 대한 공제를 신청할 수 있다.

자진 계산 및 신고제도(Self-Assessment System)에 따라 국세청에 세무 신고서(tax returns)

를 제출할 때, 영수증이나 증빙서류를 첨부할 필요가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무 신고서에 

청구된 모든 공제는 국세청의 세무 감사 또는 국세청에 세금 완납 증명서 제출 시 함께 제출되

어야 하는 충분한 증빙 서류에 의해 적절하게 뒷받침되어야 한다.

개인 납세자는 다음과 같은 납세 의무를 진다. 

가. 과세연도의 다음 해 4월 30일/6월 30일까지 세무 신고서를 제출한다.

나. 납부할 세액도 위의 기한까지 납부해야 한다.

다. 국세청의 세무감사를 대비하여 모든 증빙서류는 과세연도 말부터 7년 동안 유지하고 

보관해야 한다.

위를 준수하지 않는 개인에게는 다음과 같은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다.

가. 세무 신고서 제출 지연 - 200링깃 이상 2만링깃 이하의 가산세 또는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둘 다 받을 수 있다. 

나. 기소가 없을 때는 정해진 기간 내에 세무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국세청은 상

계, 상환 또는 감면 전에 납부해야 할 세금의 3배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다. 

다. 지연 납부 가산세 – 미납세액의 10%를 가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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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Ⅰ-1> 개인소득세율

(단위: %, 링깃)

구분 세법상 비거주자세법상 거주자

과세소득 세율 세액 새액

링깃 % 링깃 30%1)

0~5,000
첫 2,500 0 0 750

이후 2,500 0 0 750

5,001~20,000
첫 5,000 0 1,500

이후 15,000 1 150 4,500

20,001~35,000
첫 20,000 150 6,000

이후 15,000 3 450 4,500

35,001~50,000
첫 35,000 600 10,500

이후 15,000 8 1,200 4,500

50,001~70,000
첫 50,000 1,800 15,000

이후 20,000 13 2,600 6,000

70,001~100,000
첫 70,000 4,400 21,000

이후 30,000 21 6,300 9,000

100,001~250,000
첫 100,000 10,700 30,000

이후 150,000 24 36,000 45,000

250,001~400,000
첫 250,000 46,700 75,000

이후 150,000 24.5 36,750 45,000

400,001~600,000
첫 400,000 83,450 120,000

이후 200,000 25 50,000 60,000

600,001~1,000,000
첫 600,000 133,450 180,000

이후 400,000 26 104,000 120,000

1,000,001~2,000,000
첫 1,000,000 237,450 300,000

이후 1,000,000 28 280,000 300,000

2,000,000 초과
첫 2,000,000 517,450 600,000

이후 - 30 …… -

  주: 1. 세액 계산 예시: 과세소득이 6만링깃인 경우, 첫 5만링깃까지는 단일세액 1,800링깃이 적용되며, 5만링깃
을 초과한 부분에 대해서 13% 세율을 적용하여 최종 세액을 계산한다.

1) YA 2020 이후부터는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최고 세율은 30%이다.
자료: 딜로이트 말레이시아 내부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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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Ⅰ-2> 공제 유형(세법상 거주자에게만 해당)

(단위: 링깃)

No. 공제 유형
공제한도
(링깃)*

1 납세자(본인) 9천

2

배우자 공제(원천 소득이 없거나 부부합산 신고31)를 선택한 아내나 남편) 

‘아내’는 (종교적 또는 기타 의식을 거쳤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법이나 관습에 따라 남성의 아내 
또는 그의 아내 중 하나로 간주되는 여성을 의미한다.

4천

- 장애인인 배우자32) 5천

3

자녀(남편 또는 아내 중 한 명이 공제 신청)(자녀 1명당 공제 가능한 자녀 수에 제한없음)

‘자녀’는 개인 또는 그의 아내의 적법한 자녀 또는 의붓자식, 또는 법률에 따라 개인 또는 그의 
아내가 입양한 것으로 말레이시아 사회복지국장(the Director General)이 인정한 자녀를 의미
한다.

 자녀당(18세 미만) 2천

 장애인 자녀(미혼) 6천

 자녀당(18세 이상)

  - 자녀당(18세 이상) 2천 또는

  - 국내 및 해외의 대학 또는 이와 동등한 기관에서 공부 8천33)

  - 고등교육을 받는 장애인 자녀 6천

4
말레이시아 의료 협의회(MMC)에 등록된 의료인(의사)에게 부모를 위해 지불한 의료비. 부모가 
말레이시아 거주자인 경우에 한함

8천

5

말레이시아 의료 협의회(MMC)에 등록된 의료인(의사)에 본인, 배우자, 자녀의 심각한 질병에 
대해 지불한 의료비. 여기에는 연간 1천링깃 한도의 건강 검진 비용과 연간 1천링깃 한도의 
백신 접종 비용을 포함함

2021년 「재정법」에 따라 연간 1천링깃 한도의 건강 검진 범위는 다음을 포함한다.

a) 병원 또는 말레이시아 의학협회에 등록된 의료인이 수행한 코로나바이러스 질병 
2019(COVID-19) 진단 검사 비용 또는 영수증으로 증빙 가능한 코로나19 자가 진단 테스트 
키트를 구매분(과세연도 2022년부터 유효)

b) 등록된 정신과 의사, 등록된 임상 심리학자 또는 등록된 상담사가 발행한 영수증으로 입증될 
수 있는 정신건강 관련 검사 또는 상담(과세연도 2022년부터 유효)

8천34)

6 장애인(본인) 6천

7 본인, 배우자, 자녀, 부모의 장애 관련 보조 기구 6천

8

적격 적립 기금(provident funds) 및 적격연금제도(approved pensioni scheme) 

과세연도 2022년부터 자영업자 또는 연금 수령 공무원의 자발적 기여금(contribution)을 포함
한다(2021년 「재정법」).

4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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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Ⅰ-2>의 계속

No. 공제 유형
공제한도
(링깃)*

9 생명보험료(life insurance premiums) 3천

10
개인 퇴직연금 납부액 및 거치연금보험료(2022년 예산안에서 과세연도 2025년까지 연장하도
록 발표)

3천

11 교육보험료 및 의료보험료(insurance premiums for education or medical benefits) 3천

12

말레이시아 정부가 인정하거나 재무부 장관이 승인한 말레이시아 기관 또는 전문 기관에서 제공
하는 석사 또는 박사 학위 과정 수료비(tuition fees). 인정되는 분야는 법률, 회계, 이슬람 
금융, 직업훈련, 산업 기술, 과학 기술, 공업 기술, 일반 기술 또는 자격을 포함한다.

과세연도 2021년부터 인적 자원부와 기술 개발부에서 승인하는 모든 기술 향상과 자기계발을 
목적으로 하는 학습 과정의 비용까지 확대된다. 추가 확대된 범위에 대한 세금 감면 한도는 
과세연도 2021년 및 2022년에 한해 1천링깃까지로 제한한다.

기술 향상과 자기계발을 목적으로 하는 학습 과정에 대한 공제를 2022년부터 2023년까지 
2천링깃으로 인상한다(2021년 「재정법」).

7천

13

개인이 자녀를 위해 Perbadanan Tabung Pendidikan Tinggi Nasional Act 1997라는 법에 
의해 설립된 스킴 심파난 펜디칸 내셔날(Skim Simpanan Pendidikan Nasional)에 납입한 
예금. 전년도에서 이월된 잔액은 대상이 아니다. 1년 중에 금액을 인출하게 되면 그만큼 세금 
공제액이 감소된다.  

8천

14 부모 부양비(조건 있음) 1,50035)

15

사회보장기구(SOCSO) 기여액

과세연도 2022년부터 350링깃으로 인상하고 고용 보험 시스템(Employment Insurance 
System)을 통한 직원의 기여금(contribution)을 공제 범위에 포함한다(2021년 「재정법」).

250

16

라이프스타일(lifestyle) 공제. 도서, 정기 간행물, 잡지, 일간 및 전자 신문 또는 기타 이와 
유사한 간행물(금지 간행물 제외) 구입 비용이 포함된다. Sports Development Act 1997에 
정의된 스포츠 활동을 위한 장비 구입 비용, 스포츠 시설 입장료 및 대여비, 스포츠 경기 참가비, 
컴퓨터, 스마트폰, 태블릿 구입 비용, 초고속 인터넷 요금, 피트니스센터 회비도 이에 포함된다.

과세연도 2021년부터 매년 500링깃 한도로 스포츠 장비 구입 비용, 스포츠 시설 입장료 및 
대여료, 스포츠 대회 참가비 공제 신청이 가능하다.

2,500

500

31) 부부합산 신고는 부부의 소득 합계액을 합산하여 신고하는 것으로, 합산 신고서를 신고하는 개인에게 세금을 
납부할 책임이 있다. 일반적으로 부부합산 신고는 납세의무를 가중시키므로(합산 소득으로 인해 더 높은 세율이 
적용됨) 권장되지는 않는다. 남편과 아내 모두 말레이시아에서 과세소득이 있는 경우 일반적으로 각자가 세금 
신고서를 제출하는 개별 신고를 선택하는 것이 좋다.

32) 사회복지부(Department of Social Welfare)에서 서면으로 장애인으로 인증한 자
33) 만 18세 이상의 미혼 자녀로서, 국가 공인 고등교육기관에서 diploma 이상의 학위 과정 또는 해외 인정 고등교

육기관에서 degree 이상의 학위 과정에 재학 중인 경우, 8천링깃의 공제 신청이 가능하다. 말레이시아 정부의 
승인을 받은 과정과 교육기관이어야 한다(https://www2.mqa.gov.my).

34) 과세연도 2021년부터 공제한도가 8천링깃으로 확대되며 여기에는 한도 1천링깃까지 종합 건강 검진 비용을 
포함한다. 또한 최대 1천링깃까지 본인, 배우자 및 자녀에 대한 예방 접종 비용을 포함하도록 확대된다. 세액공
제 대상 백신은 폐렴 구균, 인유두종 바이러스(HPV), 인플루엔자, 로타바이러스, 수두, 수막구균, Tdap종합백신
(파상풍, 디프테리, 백일해 및 COVID-19)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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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Ⅰ-2>의 계속

No. 공제 유형
공제한도
(링깃)*

17
수유 기구 비용. 2년에 1회 공제 신청이 가능하며 대상은 만 2세까지의 자녀를 키우며 일하는 
여성

1천

18
과세연도 2020년과 2021년에 납부한 보육 시설 및 유치원 보육료

2021년 「재정법」에 따라 이 공제를 과세연도 2022년과 2023년까지 연장하는 것이 제안되었다.
3천

19

2020년 6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 사이에 구매한 휴대폰, 노트북 또는 태블릿. 단 라이프
스타일 공제(이 표의 16번 항목)에 따라 청구하지 않은 구매분이어야 함

2021년 「재정법」에 따라 과세연도 2022년 동안 구매한 휴대폰, 노트북 또는 태블릿까지 
포함한다.

2,500

20

2020년 3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의 기간 중에 발생한 말레이시아 관광청에 등록된 
시설 숙박 비용 및 관광 명소 입장료

2022년 12월 31일까지 발생한 비용까지 확대되고 1992년 「관광법」에 관광청에 등록된 여행사
로부터 2021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 사이에 구매한 국내 관광 패키지를 포함한
다.(2021년 「재정법」)

1천

21
전기차(electronic vehicles) 충전시설 설치비, 렌탈비, 구매비 또는 가입비. 비즈니스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 한함(2021년 「재정법」).

2,500

자료: 딜로이트 말레이시아 내부 자료

<표 2-Ⅰ-3> 세금 환급(Tax rebates)(세법상 거주자에게만 해당)

(단위: 링깃)

No 유형
한도

(링깃) 

1 과세소득 3만 5천링깃 이하의 납세자(본인)  400

2
납세자가 부부합산 신고를 선택했으며, 배우자의 과세소득이 3만 5천링깃을 초과하지 않을 
때 배우자에 대한 추가환급

 400

3
출국세(departure levy)/자캇(Zakat)/피트라(Fitrah)/말레이시아의 모든 서면 법률에 따라 설
립된 적절한 종교 기관에 의무적으로 지불되는 기타 이슬람 회비(예: 푸삿 푼구탄 자캇(Pusat 
Pungutan Zakat), 마지느 아가마 이슬람 네그리(Majlis Agama Islam Negeri))

기준연도에 
지불된 액

자료: 딜로이트 말레이시아 내부 자료

35) 과세연도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연 1,500링깃 한도로 부모 각각 치료비 공제가 주어진다. 단 다음을 조건으로 
한다.

(ⅰ) 납세자는 부모의 의료비에 대한 공제(8천링깃 한도)와 이중으로 공제 신청할 수 없음
(ⅱ) 부모는 관련 법적으로 합법적인 친부모와 양부모이며, 2명을 초과할 수 없음
(ⅲ) 부모의 나이는 만 60세 이상
(ⅳ) 부모는 해당 과세연도에 말레이시아 거주자이어야 함
(ⅴ) 부모의 개별 연간 소득이 2만 4천링깃을 넘지 않아야 함
이 공제는 다른 형제간에 분할 가능하며, 총공제액은 부모 한 사람당 1,500링깃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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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Ⅰ-4> 기부금(Donation)/선물(Gifts)/기여금(Contribution)
(단위: 링깃)

No. 공제 유형 공제한도(링깃) 

1 연방 정부, 주 정부, 지방 자치 단체, 승인된 기관 및 단체에 금전적 기부
합산소득

(aggregate 
income)의 10%까지

2 승인된 스포츠 활동과 스포츠 단체에 금전적 기부 또는 물품 기부

3 재무부가 승인한 국가적 프로젝트에 금전적 기부 또는 물품 기부

4 와카프(Wakaf) 또는 기부금(donation)의 형태로 금전적 기부

5 연방정부 및 주정부에 공예품, 사본, 회화 기부 1)

6 도서관 시설 제공에 대한 금전적 기부 또는 도서관에 금전적 기부 20,000

7 장애인을 위한 공공시설 제공에 대한 금전적 기부 또는 물품 기부 2)

8 보건부가 승인한 보건시설에 금전적 기부 또는 약품 설비 기부 20,000

9 국립 미술관 또는 주립 미술관에 그림 기부 3)

  주: 1) 말레이시아 박물관국 또는 국가문서 보관국이 결정한 증여품의 금액과 같은 금액
2) 장애인을 위한 공공시설 제공에 대한 금전적 기부 또는 물품 기부와 같은 금액(금액은 관련 지방자치단

체가 결정)
3) 국립 미술관 또는 주립 미술관에 기부한 회화와 같은 금액

자료: 딜로이트 말레이시아 내부 자료

5. 세무 신고와 준수 사항(Tax Returns and Compliance)

말레이시아 과세연도는 역년(calendar year) 기준으로 2021년 개인의 소득은 과세연도 

2021년에 발생한 소득을 의미한다. 

말레이시아 국세청에 세금을 신고하고 납부하는 기한은 다음과 같다. 개인이 제출해야 하

는 세무 신고서식은 세법상 거주자 여부와 소득 유형에 따라 다르다.

<표 2-Ⅰ-5> 개인소득세 신고 양식과 납부 기한

소득 유형 거주자 자격 신고서식 신고 및 납부 기한 

근로36) 거주자 BE 다음 해 4월 30일까지

사업37) 거주자 B 다음 해 6월 30일까지

근로 비거주자 M 다음 해 4월 30일까지

사업 비거주자 M 다음 해 6월 30일까지
  

자료: 딜로이트 말레이시아 내부 자료

36) 사업 소득이 없는 개인에 해당
37) 사업 소득이 있는 개인에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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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레이시아에서 과세 대상이 되는 개인은 국세청에 세무 신고 번호를 등록해야 하며, 

e-Daftar38)를 통해 온라인으로 등록이 가능하다. 

개인은 온라인39)으로 전자 신고서식 제출 또는 신고서식을 수기로 작성하여 아래 주소로 

세무 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

∙ Inland Revenue Board of Malaysia

∙ Tax Information & Record Management Division

∙ Tax Operation Department

∙ Karung Berkunci 00222

∙ 43650 Bandar Baru Bangi

∙ Selangor Darul Ehsan

세금 납부는 다음의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해서 할 수 있다. 

∙ 국세청 Income Tax Payment 사이트(https://byrhasil.hasil.gov.my)를 통해 온라인

(FPX)으로 납부

∙ 지정 은행40)

∙ 쿠알라룸푸르, 코타키나발루, 쿠칭 지점의 국세청 납부 카운터에서 납부 또는 우편

∙ 국세청(http://www.hasil.gov.my)에서 제공되는 송금 전표(Remittance Slip)인 CP501 

사용  

∙ 우편발송의 경우 입금은 양식과 별도로 발송되어야 한다. 현금 결제는 우편발송이 허용

되지 않는다. 수표, 우편환(money order), 은행 환어음(bank draft)은 반드시 국세청장 

앞으로 발급되어야 한다. 

∙ Post Malaysia Berhad–카운터 및 Pos Online

∙ Telegraphic Transfer/Transfer Interbank Giro/Electronic Fund Transfer to 

IRBM’s bank account. 

38) https://edaftar.hasil.gov.my/index.php?lgv=2

39) ezHASiL, https://ez.hasil.gov.my/CI

40) 관련 정보는 말레이시아 국세청 공식포털(https://www.hasil.gov.my/bt_goindex.php?bt_kump=5&bt_skum 

=1&bt_posi=2&bt_unit=5000&bt_sequ=7)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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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 개인소득세 신고서식 – Form BE41)

41) Official portal of Inland Revenue Board of Malaysia, “Form BE 2020,” https://phl.hasil.gov.my/pdf/ 

pdfborang/Form_BE2020_2.pdf, 검색일자: 2021. 10.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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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 개인소득세 신고서식 – Form B42)

42) Official portal of Inland Revenue Board of Malaysia, “Form B 2020,” https://phl.hasil.gov.my/pdf/ 

pdfborang/Form_B2020_2.pdf, 검색일자: 2021. 10.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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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 개인소득세 신고서식 – Form M43)

43) Official portal of Inland Revenue Board of Malaysia, “Form M 2020,” https://phl.hasil.gov.my/pdf/ 

pdfborang/Form_M2020_2.pdf, 검색일자: 2021. 10.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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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주재원에 대한 세금 면제와 조세 특례

주재원에 대한 세금 면제와 조세 특례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말레이시아에서 총근로 기간이 60일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단기 방문자(연예인 제외)

인 비거주 직원의 소득에 대하여 세금 면제 

∙ 말레이시아와 이중과세 방지 조약을 체결한 국가에 거주하며, 관련 조세조약에 명시된 

기타 조건이 충족되는 동시에 말레이시아에 183일을 초과하여 거주하지 않는 단기 방

문 직원의 소득에 대해 세금 면제

∙ 말레이시아 이스칸다르 지역에 거주하는 지식 근로자이며, 적격 활동을 수행하는 자

(개인)에게 고용된 개인의 근로 소득은 과세 대상 소득의 15%가 과세된다. 이 특례는 

2022년 12월 31일 이전에 신청서가 제출되고 재무부로부터 승인을 받은 자에 한해 

적용된다.

∙ 라부안 법인 이사로서 보수를 받는 국외 거주자에 대해 세금 면제(과세연도 2025년

까지)

∙ 말레이시아에 소재한 승인된 운영 본부, 지역 사무소, 국제 조달 센터, 지역 유통 센터 

또는 재무 관리 센터에서 근무하는 주재원은 말레이시아에서 고용된 일수에 따른 근로 

소득에 따라 시간 할당 기준으로 과세된다.

∙ 말레이시아에서 새로운 전략적 투자를 하는 회사에서 주요 직책/C-suite 직위를 보유한 

비시민권자는 5년 연속 15%의 고정 세율로 세금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다. 이 세금 인

센티브는 PENJANA 이니셔티브에 따라 사업 이전 인센티브를 부여받은 각 기업에 고용

된 5명의 비시민권자로 제한된다. 이 인센티브를 받으려면 2020년 11월 7일부터 2021

년 12월 31일까지 말레이시아 투자개발청(MIDA)에 신청서를 접수해야 한다. 이 인센티

브는 2022년 예산안에 따라 2022년 12월 31일까지 연장되도록 제안되었다.

7. 상속세 및 증여세

말레이시아는 상속세 및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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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순부유세

말레이시아는 순부유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9. 근로자 공제기금(Employees Provident Fund, 이하 EPF)과 사회보

장기금(Social Security Contribution)

EPF는 말레이시아의 적립 기금(provident funds) 제도이다. 말레이시아에서 일하는 모든 

말레이시아 국민과 영주권자는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며, 외국인 근로자의 EPF 가입 및 기

여는 선택 사항이다.

고용주와 근로자는 사회보장기구에도 기여하는데, 고용주는 일반적으로 근로자 보수의 

1.75%를, 근로자는 0.5%를 기여한다. 고용주와 근로자 모두 근로자 보수(월 최대 4천링깃 한

도)의 0.2%를 고용 보험에 기여한다.

10. 고용주의 의무

말레이시아의 고용주는 다음의 사항을 이행해야 한다.

가. 고용주 세금 참조 번호(E번호라고도 함)를 등록한다.

나. 국세청에서 안내하는 근로자 원천징수 표 또는 컴퓨터 계산방식에 따라 직원 보수에

서 매월 근로소득을 원천징수하여 다음 달 15일 이전에 국세청에 원천징수 금액을 

납부한다.

다. 다음 해 3월 31일 또는 그 이전에 고용주 신고서(E 서식)를 제출한다. 

라. 다음 해 2월 마지막 날 또는 그 이전에 해당 근로자에게 제공한 급여명세서(EA 서식)

를 작성하여 직원에게 제공한다.

마. 7년간 기록을 유지하고 보관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 국세청이 쉽게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 

바. 해당하는 경우, 다음의 신고서를 작성하고 제출해야 한다. 



신흥국의 세정연구 말레이시아

80

<표 2-Ⅰ-6> 고용주의 의무–신고서, 마감일, 제출 방법

서식 마감일 제출 방법

CP22 서식
새 직원 근무 시작 신고

근무 시작 후 30일 이내
신고서식은 모든 국세청 사무소에 
제출 가능

CP22A 서식
민간부문 근로자의 고용 종료 또는 
사망으로 인한 고용 중단 신고

고용 종료 예정일 최소 30일 이전 
또는 사망 통보를 받은 후 30일 이내

신고서식은 다음 중 하나의 방법으
로 제출 가능 

 e-SPC를 통한 온라인 제출
또는
 직원의 소득세 신고번호를 관할하

는 국세청 사무소

CP 21 서식
3개월 이상 해외 출국 사실 신고

말레이시아 출국 예정일 최소 30일 
이전

자료: 딜로이트 말레이시아 내부 자료

사. 고용 중단, 사망으로 인한 중단 또는 말레이시아를 떠나 3개월 이상 귀국할 의사가 

없는 경우 90일 동안 또는 세금 완납 증명서를 받을 때까지 직원에게 지급해야 하는 

모든 금액을 예치한다.

위의 의무 중 하나라도 준수하지 않을 경우, 고용주는 위반 건당 200링깃에서 2만링깃 이

하의 가산세 또는 6개월의 징역형 또는 둘 다 받을 수 있다. 또한 고용주는 근로자가 내야 

할 세금 전액을 지불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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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 고용주 신고서 신고서식 – Form E44)

44) Official portal of Inland Revenue Board of Malaysia, “Form E 2021,” https://phl.hasil.gov.my/pdf/ 

pdfborang/Form_E2021_2.pdf, 검색일자: 2021. 10.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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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 고용주가 근로자에게 제공하는 급여명세서 – Form 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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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 새 직원 근무 시작 신고서 – Form CP2245)

45) Official portal of Inland Revenue Board of Malaysia, “Form CP22,” https://phl.hasil.gov.my/pdf/ 

pdfborang/CP22_Pin.1_2021.pdf, 검색일자: 2021. 10.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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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 민간부문 근로자의 고용 종료 또는 사망으로 인한 고용 중단 신고서 – Form CP22A46)

46) Official portal of Inland Revenue Board of Malaysia, “Form CP22A,” https://phl.hasil.gov.my/pdf/ 

pdfborang/CP22A_Pin.1_2021.pdf, 검색일자: 2021. 10.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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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 3개월 이상 해외 출국 사실 신고– Form CP2147)

47) Official portal of Inland Revenue Board of Malaysia, “Form CP21,” https://phl.hasil.gov.my/pdf/ 

pdfborang/CP21_Pin.1_2021.pdf, 검색일자: 2021. 10.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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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과세소득 계산 예시(근로소득 및 투자 소득을 받는 개인)

자료: 딜로이트 말레이시아 내부 자료

예제 1:

Ming은 말레이시아 세법상 거주자이며, Greenhouse Sdn Bhd에 고용되어 있다. 과세연

도 2021년도에 Ming의 고용주는 그녀에게 다음 항목이 표시된 급여명세서(EA 서식)를 제공

하였다. 

- 총급여 및 휴가 수당(시간외 수당 포함) – 11만링깃

- 보수(이사 보수 포함), 커미션 또는 보너스 – 2만링깃

- 현물 혜택(법인 클럽 멤버십) – 3,600링깃

또한 그녀의 EA서식에는 고용주가 국세청에 납부한 월별 근로소득 원천징수액이 16만링

깃에 달한다고 나와 있다.  

이외에도 Ming은 말레이시아(12만링깃)와 한국(24만링깃)의 부동산 투자에서 발생한 임대

소득도 얻었다.

Ming은 2021년에 다음과 같은 항목을 지출했다. 

- 생명 보험료 – RM4,200

- 스마트폰 구매 – RM2,000

- 승인된 기관에 기부 – RM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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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ng은 말레이시아에서 일하는 Chong과 결혼했다. 

과세연도 2021년에 Ming이 납부해야 할 세금은 다음과 같다. 

RM

고용으로 인한 법정소득 133,600

(+): 
임대로 인한 법정소득1) 12,000

합계소득 145,600

(-): 승인된 기부금(donation) (1,200)

총소득 144,400

(-): 인적 공제

- 본인 (9천)

- 생명 보험료(최대 3천링깃) (3천)

- 라이프스타일 공제(최대 2,500링깃) (2천)

(14,000)

과세소득 130,400

세액
- 처음 RM100,000 10,700

- 나머지RM30,400 @ 24% 7,296

총 17,996

(-): 월별 근로소득 원천징수액(Monthly Tax Deduction) (16,000)

납부하여야 할 세액(balance of tax payable) 1,996

  주: 1. 한국의 부동산에서 얻은 임대소득은 말레이시아에서 말레이시아 역내 원천에서 발생한 소득이 아니므로
말레이시아에서 과세되지 않는다. 

다음 면제는 2021년 「재정법」 발표 시 반영된 내용으로, 2022년 1월 말 기준으로 아직 관보에 게재
되지 않았다. 2022년 1월 1일부터 말레이시아 세법상 거주자가 말레이시아로 송금하는 해외원천소
득은 과세되지 않는다.  

2. Ming의 남편 역시 말레이시아에서 과세 대상이다. 기혼 납세자는 부부합산 신고(즉 소득 합산) 또는 개
별 신고(각 개인이 별도의 신고서 제출)가 가능하다. 일반적으로 부부합산 신고서를 제출하는 것은 더
높은 소득세 구간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권장하지는 않는다.

3. Ming은 세무 신고서를 제출하는 날에 최종 납부 세액인 RM1,996을 납부해야 한다. 그녀의 세금 납부 
마감일은 세무 신고서 제출 마감일과 동일하다(즉 Ming은 Form BE를 제출할 것이므로 다음 해 4월
30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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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제 2:

Ming이 과세연도 2021년에 말레이시아 거주자가 아니며 월별 근로소득 원천징수액이 

RM43,320인 점을 제외하고는 예제 1과 동일하다.

RM

고용으로 인한 법정 소득 133,600

(+): 
임대로 인한 법정 소득 12,000

합계소득 145,600

(-): 승인된 기부금(donation) (1,200)

총소득/과세소득 144,400

세액
- RM144,400 @ 30% 43,320

(-): 월별 근로소득 원천징수(Monthly Tax Deduction) (43,320)

납부하여야 할 세액(balance of tax payable) N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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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법인소득세

1. 과세관할(scope of taxation)

제 1장 Ⅱ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말레이시아는 이 나라에서 얻는 소득뿐 아니라 국내로 

송금되는 소득에 대해서도 과세하는 속지주의(territorial system)를 채택하고 있다. 말레이시

아 「소득세법」 제3장(Section 3, the Income Tax Act, ITA, 1967)48)에 따라 말레이시아에서 

소득을 창출하였거나 또는 말레이시아 역외에서 소득을 창출하고 국내에서 해당 소득 수령인

은 해당 과세연도에 소득세가 과세된다. 「소득세법(ITA)」 제2장 제1조에서는 인(person)을 

회사, 개인 기업 및 단독 법인을 포함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

말레이시아 「소득세법」 제3장(Section 3 of the ITA)에도 불구하고, 「부속규칙」 제6조 제28

항(paragraph 28 of Schedule 6 of the ITA)에서는 말레이시아 내에서 수령한 해외 원천 소득

에 대한 과세를 면제하고 있다. 다만 은행업, 보험업, 항공업 및 해상 운송 사업을 영위하는 

세법상 거주자(tax residence)는 앞서 언급한 과세 면제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이와 같은 세법

상 거주자(tax residence)는 전 세계 소득에 대해 과세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이러한 세법상 

거주자(tax residence)가 벌어들이는 소득이 말레이시아 내에서 창출되었는지 여부 또는 해당 

소득을 말레이시아 내에서 수령하였는지 여부와는 관계없이 말레이시아에서 과세된다. 

2021년 「재정법(Finance Act, 2021)」에 따라 2022년 1월 1일부터 해외원천소득에 대한 면세는 오직 말레이
시아 세법상 비거주자에게만 적용된다. 말레이시아 내에서 수령한 해외원천소득에 대해서는 세법상 거주자(tax 
residence)에게만 과세된다. 이에 해당하는 경우, 이중으로 과세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외국납부세액(foreign 
tax credits)을 공제받을 수 있다. 외국납부세액(foreign tax credits)공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제2장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 면제는 2022년 1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유효하며 새로운 개정안은 2022년 
1월 14일 기준으로 관보 게제되지는 않았다(The above is effective from1 January 2022 to 31 December 
2026. This new change has not been gazetted as of 14 January 2022).

말레이시아 「소득세법」 제3장(Section 3 of the ITA)에 따르면 오직 소득(income)에 대해

서만 과세하고, 자본이득(capital gains)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그러나 부동

산 또는 부동산 회사의 주식을 처분하여 얻은 이익에는 부동산 양도세(real property gains 

tax)가 부과된다.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제2장 Ⅶ에서 확인할 수 있다.

48) Official portal of Inland Revenue Board of Malaysia, “Income Tax Act 1967(online version 2019. 1. 

1. - latest version is not available online),” https://phl.hasil.gov.my/pdf/pdfam/Act_53_20190101.pdf, 

검색일자: 2021. 10.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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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세법상 거주자(tax residence)

기업이 과세연도 중 언제라도 말레이시아 내에서 사업 또는 업무(사업소득이 발생하지 않

는 경우)의 경영과 통제를 행사하는 경우, 말레이시아의 세법상 거주자(tax residence)가 된

다. 경영과 통제의 행사는 실질적이거나 효과적인 지배력의 행사와 경영을 의미한다(단순히 

현지 이사를 선임하고, 실질적인 통제 말레이시아 역외의 곳에서 행사되는 것이 아님).

「소득세법(ITA)」에서는 경영과 통제는 과세연도 중 언제라도 행사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

하고 있다. 따라서 과세연도 내내 말레이시아 내에서 경영과 통제가 행사되어야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말레이시아에서 단 한 차례라도 이사회 회의를 개최했다면 이 기업은 

말레이시아의 세법상 거주자(tax residence)로 볼 수 있다.

세법상 거주(tax residence)의 여부는 다음과 같이 기업의 세무 사항에 영향을 줄 수 있으

므로, 기업은 이를 판단하는 것이 중요하다.

∙ 세법상 거주자(tax residence) 기업은 1986년 「투자촉진법(Promotion of Investments 

Act, PIA, 1986)」49)과 1967년 「소득세법(ITA)(ITA)」에 따른 다양한 세제 혜택을 누릴 

수 있으며, 이와 같은 세제 혜택은 비거주자 기업에는 제공되지 않는다. 

∙ 세법상 거주자(tax residence) 중소기업(small and medium sized enterprise, SME)은 

과세표준 60만링깃을 초과하지 않는 금액에 대해 17%의 우대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다

(중소기업의 정의는 4. 과세소득과 세율을 참조).

∙ 세법상 거주자(tax residence) 기업은 말레이시아가 다른 국가와 체결한 이중과세방지

협정에 따른 감면 및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이중과세방지협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제 

2장 Ⅵ에서 참조할 수 있다.

∙ 세무상 비거주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이자(interest), 로열티(royalty), 계약금, 기

술료는 원천세가 과세되지만, 세법상 거주자(tax residence)에게 지급하는 경우에는 원

천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기업은 두 개 이상의 국가에서 세법상 거주자(tax residence)가 될 수 있다(이중 거주자로 

간주). 이중 거주자에 대한 분쟁이 있을 경우 이중과세방지협정에 따라 세법상 거주자(tax 

residence)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49) Official portal of the Ministry of International Trade and Industry, “Promotion of Investments Act 1986 

(online version 2014. 5. 1. - latest version is not available online),” https://www.miti.gov.my/miti/resources/ 

auto%20download%20images/5562dfe07d8be.pdf, 검색일자: 2021. 10.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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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과세소득 계산의 기준(basis of assessment)

말레이시아는 당해 연도를 과세소득 계산의 기준으로 한다. 기업은 해당 과세연도의 모든 

원천의 소득에 대하여 소득세가 과세된다. 과세연도는 해당 과세소득계산의 기준이 되는 과

세기간(basis period)을 나타낸다. 계속해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기업의 과세기간(basis 

period)은 다음에 언급된 특정 상황을 제외하고는 일반적으로 회계연도와 같다.

가. 신규 기업의 과세기간

신규 기업의 경우 사업 개시일이 과세소득 계산의 첫 번째 해(the first year of assessment)

를 결정하는 핵심 요소이다.

1) 사업 개시에 대한 판단 

「소득세법」 제21A장(Section 21A of the ITA)에서는 기업이 다음과 같은 활동을 수행할 

때 사업을 개시한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 사업 수행을 위한 활동

∙ 투자를 전적으로 하는 활동

∙ 사업 수행과 투자를 포함하는 활동

∙ 사업 개시 전 또는 사업중단 후에 진행하는 투자 활동

사업 개시일을 결정하려면 모든 사실관계와 상황을 고려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사업 수행

을 위한 예비적인(preparatory) 활동과 뚜렷하게 구별되어, 사업소득을 창출하는 데 직접적

으로 관련된 활동을 수행하는 납세자는 과세 목적상 사업을 개시한 것으로 간주된다.

2) 과세기간의 결정 

기업이 과세소득 계산의 대상이 되는 첫 해(the first year of assessment)에 사업을 개시

하고 회계결산을 하는 경우, 과세기간(basis of period)은 사업 개시일부터 해당 회계기간의 

종료일까지로 한다. 일반적으로 기업이 사업을 개시한 첫 번째 회계기간(accounting period)

이 과세소득계산의 대상이 되는 첫 번째 과세기간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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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시 1:

ABC Sdn Bhd는 4월 회계연도 마감을 채택했다. 2018년 11월 11일에 사업을 개시했고 회계장부를 다음과 
같이 제출했다.

구분 회계 기간 기간

첫 번째 회계기간 2018. 11. 1 ~ 2020. 4. 30 18개월

두 번째 회계기간 2020. 5. 1 ~ 2021. 4. 30 12개월

과세기간은 다음과 같다.

과세연도 과세소득계산 대상 기간 기간

2020 2018. 11. 1 ~ 2020. 4. 30 18개월

2021 2020. 5. 1 ~ 2021. 4. 30 12개월

2018년과 2019년에 대한 과세소득계산(the years of assessment) 대상의 과세기간은 없다. 첫 번째 과세소득
계산 대상 기간은 회계기간(accounting period)을 기준으로 결정된다.

나. 기존 기업이 회계기간을 변경하는 경우 과세기간

사업을 시작한 기존 기업이 다음 해 같은 날에 결산을 하지 못한 경우(failure year)에는 

국세청장(DGIR)이 회계결산을 하지 못한 해의 과세기간과 그 다음 해의 과세기간을 결정한다. 

회계결산을 하지 못한 해의 과세기간과 그 다음 해의 과세기간은 다음의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일반적으로 회계기간과 동일한 기간으로 한다.

∙ 누락된 과세연도가 없는 경우

∙ 동일한 과세연도에 두 개 이상의 장부를 결산하지 않는 경우

회계결산을 하지 못한 해에 대해서는 국세청(IRB)에서 해당 연도의 과세기간을 결정하나, 

실무에서는 회계기간 변경 통지서(Form CP204B)를 국세청(IRB)에서 제출해야 한다.

회계기간 변경 통지서(Form CP204B) 제출 기한은 다음과 같다.

<표 2-Ⅱ-1> 회계기간 변경 통지서의 제출 기한

구분 제출기한

 회계기간 변경 통지
 - 회계기간이 단축된 경우 
 - 회계기간이 연장된 경우

 - 새로운 회계기간 시작일 30일 전
 - 기존 회계기간 종료일 30일 전

자료: 딜로이트 말레이시아 내부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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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IRB)에서는 공개예규(public ruling)8/201450)를 통해 회계결산을 하지 못한 해에 

대한 과세기간의 결정 방법에 대한 지침을 제공하고 있다.

회계기간 변경 통지서(Form CP204B)와 관련한 규정을 준수하지 못한 경우 다음과 같은 

가산세가 부과된다.

∙ 회계기간 변경 전 기존 회계기간에 대해 지연신고 가산세 부과

∙ 회계기간 변경 전 예납세액을 납부하지 않거나 납부해야 할 예납세액을 과소추정하여 

납부한 경우 불성실납부 가산세 부과

∙ 회계기간 변경 통지의 의무를 미준수하는 것은 위반사항이며, 유죄 판결 시 200링깃에

서 2만링깃 사이의 벌금 및 6개월 이하의 징역이 선고될 수 있음 

4. 과세소득과 세율

앞에서 강조한 것과 같이 법인소득세는 말레이시아 내에서 발생하거나 말레이시아 역외에

서 받은 소득에 부과된다.

「소득세법(ITA)」에서는 발생(accruing in)하거나 창출(derived from)된다는 용어에 대해 

정의하고 있지 않지만, 소득이 발생한 곳(location)을 의미한다. 소득이 말레이시아에서 과세

되기 위해서는 해당 소득이 말레이시아에서 발생(소득을 수령할 법적 권리)하거나 또는 말레

이시아에서 창출된 것이라야 한다.

가. 과세소득

과세소득은 기업이 벌어들일 수 있는 소득 중 말레이시아에서 발생하거나 또는 창출된 다

음과 같은 종류의 소득을 포함한다.

∙ 사업에 따른 이익(gains) 및 수익(profits) 

∙ 배당(dividend), 이자(interest) 및 할인(discounts)

∙ 임대료, 로열티(royalty), 보험료

∙ 위에서 언급되지 않은 이익(gains) 및 수익(profits)

50) Official portal of Inland Revenue Board of Malaysia, “Public Ruling 8/2014,” https://phl.hasil.gov.my/pdf/ 

pdfam/PR_8_2014.pdf, 검색일자: 2021. 10.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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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소득 항목은 모두 과세 대상이지만 소득은 원천별로 과세되기 때문에 특정 소득이 

어느 소득에 귀속되는지 결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배당(dividend), 이자(interest), 할인

(discounts), 임대료, 로열티(royalty), 보험료, 기타 소득 같은 투자 원천의 소득(passive 

sources of income)과 사업소득과 같은 능동적 소득(active sources of income)에 대한 손

금 공제(deductibility of expenses), 자본공제(capital allowance), 결손금의 세무상 처리는 

다르다.

일반적인 소득 항목의 세무상 처리는 다음과 같다(모두 나열된 것은 아님).

1) 사업소득

가) 사업소득 발생

「소득세법(ITA)」 제12(1)(a)(ITA Section 12(1)(a))에 따르면 말레이시아 역외에서 수행하

는 사업에 귀속되지 않는 사업소득은 말레이시아에서 발생한 것으로 간주된다. 따라서 말레

이시아 역외에서 수행하는 사업으로부터 발생한 소득임을 입증할 경우 말레이시아 내에서 창

출된 소득이 아니며 해당 소득은 과세되지 않는다.

물품, 농산물, 기타 제품을 말레이시아에서 전체 또는 부분적으로 제조(manufacturing), 

재배(growing), 채굴(mining), 생산(producing), 수확(harvesting)하고 이를 말레이시아 외부

로 판매하여 발생한 총소득은 말레이시아에서 창출된 것으로 간주한다(「소득세법」 제

12(1)(b))(Section 12(1)(b)).

말레이시아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의 소득이 배당(dividend)과 이자(interest)로 구성되

고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소득은 말레이시아에서 창출된 것으로 간주한다.

(1) 말레이시아 내에서 수행하는 사업이 보유한 매도가능증권(stock in trade)의 일부를 구

성하는 증권(share), 채권(debenture), 담보대출(mortgage) 및 그 외 관련한 소득, 또는

(2) 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대여금(정기적 대여금 포함)

「소득세법(ITA)」은 말레이시아에 사업장(place of business)(place of business)이 존재하

는 경우 해당 사업장(place of business)에 귀속되는 소득은 말레이시아에서 발생된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말레이시아 내에서의 사업장(place of business)과 관련한 규정은 주로 다른 

국가와 체결한 이중과세방지협정(Double Tax Agreements, DTA)을 따른다. 그러나 국세청

(IRB)은 말레이시아 세법상 비거주자가 이중과세방지협정(DTA)을 체결한 국가의 세무상 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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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자일 경우 이중과세방지협정(DTA) 규정이 우선할 것이라고 명확히 했다. 이러한 경우 말레

이시아에 고정사업장(permanent establishment)을 갖고 있지 않는 한 세법상 비거주자의 사

업소득은 말레이시아에서 과세되지 않는다. 대한민국과 말레이시아는 이중과세방지협정

(DTA)이 체결되어 있음을 고려하여 고정사업장(permanent establishment)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제2장 Ⅵ에서 확인할 수 있다.

나) 총수입(gross income) 중 다음의 사업소득이 포함된 과세기간

(1) 주식 양도(sale of stock) – 매도가능증권을 양도하여 발생한 소득은 지급 채무가 발생

하는 과세기간에 과세된다. 

(2) 강제 매수(compulsory acquisition) 또는 이와 비슷한 방식으로 양도한 매도가능증권

은 지급 채무가 발생하는 과세기간에 과세된다. 

(3) 용역의 제공 또는 자산 임대를 제공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용역이 제공이 시작된 시점 

또는 자산의 사용과 관계없이 지급 채무가 발생한 과세기간에 과세된다.

또한 사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향후 제공할 서비스 또는 자산 임대에 대한 대금을 지급 

받은 경우 이러한 소득은 지급 채무가 발생하지 않아도 과세된다. 수령한 대금을 향후에 환불

하는 경우에는 반환된 금액을 세무상 공제할 수 있다.

계약서상 지급 의무가 있을 경우 그에 따른 지급해야 할 채무(debt)가 발생한다.

2) 배당(dividend)소득

배당(dividend)을 지급 또는 분배하는 시점에 배당(dividend)의 지급 법인이 말레이시아 

세무상 거주자인 경우 배당(dividend) 소득은 말레이시아에서 발생한 것으로 간주한다.

3) 이자(interest)소득과 로열티(royalty) 소득 

가) 이자(interest)소득과 로열티(royalty)의 발생

다음과 같은 경우 이자(interest)소득과 로열티(royalty)는 말레이시아에서 발생한 것으로 

간주한다.

(1) 이자(interest) 또는 로열티(royalty)의 지급 책임이 말레이시아 정부, 주 정부, 지방  

당국에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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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자(interest) 또는 로열티(royalty)의 지급 책임이 세법상 거주자(tax residence)에게 

있고, 말레이시아에서 소득을 창출하기 위해 사용되는 자산에 관계된 대여금 또는 말

레이시아 자산을 담보로 하는 채무에 대해 이자(interest)가 발생하는 경우

(3) 이자(interest) 또는 사용료가 말레이시아 내에서 발생하거나 창출된 소득에 관계된 비

용으로 손금 공제하는 경우

나) 이자(interest)소득과 로열티 소득의 과세기간

일반적으로 말레이시아 원천의 이자(interest)소득과 로열티(royalty) 소득은 이를 수령한 

때에 과세되지만, 해당 소득을 처음으로 채권으로 인식하는 과세연도에 과세소득으로 계산

한다.

납세자가 요청에 따라 소득에 대한 계산서를 수령할 수 있는 경우 해당 소득은 계산서 수

령이 가능한 시점의 과세기간에 수령한 것으로 취급된다. 관계사(related company) 간의 대

출의 경우에는 이자(interest)가 지급되어야 하는 과세기간에 수령할 수 있는 것으로 간주된

다(「소득세법(ITA)」 제29장 제3조(ITA, Section 29(3)). 

4) 임대소득

가) 사업소득 또는 투자소득(passive income)

기업이 부동산에 대한 포괄적이고 적극적인 유지보수 또는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이러한 임대소득을 사업소득으로 취급할 수 있다.

포괄적인 유지보수 또는 지원 서비스는 다음을 포함한다.

(1) 건물 구조, 계단, 비상구, 출입구, 울타리, 로비, 복도, 승강기, 배수구, 하수구, 전선, 

케이블, 기타 부속시설 및 설비와 같은 부동산의 청소 서비스 또는 수리를 포함하여 

부동산 유지 및 관리에 일반적으로 필요한 모든 작업

(2) 놀이터, 휴게구역, 차도, 주차장, 열린 공간(open spaces), 조경 구역, 벽, 울타리, 외부

조명, 기타 외부시설 및 설비와 같은 부동산의 외부 부분의 유지 및 관리에 필요한 모

든 작업

단순 보안업무나 그 밖의 편의를 제공하는 것은 포괄적인 유지보수 또는 지원 서비스가 

아닌 것으로 간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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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을 직접 소유하거나 임대하는 자가 다음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적극적인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간주한다.

(1) 자신에게 직접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2) 외부업체를 고용하여 유지보수 또는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부동산에 대한 유지보수 또는 지원 서비스가 포괄적이고 적극적이지 않을 경우 임대소득

은 투자 소득으로 간주되어 과세된다.

나) 임대소득에 관한 과세기간

임대소득이 사업소득으로 간주되는 경우에 대해서는 상기에 언급된 사업소득 내용을 참조

할 수 있다.

임대소득이 투자 소득으로 간주되는 경우 이러한 소득을 수령한 때에 과세되지만, 해당 

소득을 처음으로 채권으로 인식하는 과세연도에 과세 대상소득으로 계산된다.

나. 면제

「소득세법 부속규칙」 제6조(Schedule 6 of the ITA)에 의거하여 다양한 종류의 소득에 대

해 소득세가 면제되며, 뿐만 아니라 「소득세법」 제127장(Section 127 of the ITA)에 따라서

도 소득세가 면제될 수 있다. 세무상 거주자와 비거주자에게 적용되는 몇 가지 주요 소득세 

면제 사항은 다음과 같다.

∙ 단일 체계(single-tier system)에 따라 지급된 배당(dividend)

∙ 말레이시아 정부에서 발행한 저축 증서(savings certificates)와 관련하여 지급되었거나 

지급될 이자(interest)

∙ 승인된 대여금에 대해 세법상 비거주자에게 지급된 말레이시아 원천 이자(interest)소득

다음 면제는 2022년 예산안에서 발표된 내용으로(2021년 「재정법」 발표 시 반영된 내용으로), 2022년 1월 
말 기준으로 아직 관보에 게재되지 않았다.

 은행업, 보험업, 항공업 및 해상 운송 사업을 영위하는 세법상 거주자(tax residence)의 해외원천소득을 
제외한 해외원천소득. 다만 2022년 예산안에서 2022년 1월 1일부터는 세법상 비거주자에게만 해외원천소득
에 대한 면제를 적용하도록 개정하였다. 

∙ 연방 정부 또는 주 정부에서 제공하는 보조금 및 장려금 

∙ 세법상 비거주자에게 지급하는 말레이시아 원천의 은행 이자(interest)(세법상 비거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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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말레이시아 사업장(place of business)에 귀속되는 이자(interest)소득은 제외)

∙ 말레이시아 정부에서 발행한 채권, 이슬람 증권(Islamic securities)과 말레이시아 증권

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링깃화로 발행된 사채(debenture)(전환 사채는 제외)에 대해 세

법상 비거주자에게 지급한 말레이시아 원천의 이자(interest) 소득(단 세법상 비거주자 

말레이시아 사업장(place of business)에 귀속되는 이자(interest)소득은 제외).

다. 세율

세법상 거주자 기업(resident company)은 24% 세율로 과세되나 중소기업(Small- Medium 

Enterprise, SME)은 다음의 우대세율로 과세된다.

<표 2-Ⅱ-2> 중소기업의 우대세율1)

    (단위: %)

과세표준 세율

첫 60만링깃 17

60만링깃을 초과하는 소득 24

  주: 1) 우대세율(preferential rate)을 적용 받기위해서는 다음의 중소기업(SME)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자료: 딜로이트 말레이시아 내부 자료

∙ 과세연도의 과세기간 시작일에 250만링깃 미만의 납입자본금(paid-up capital)을 보유

하고, 해당 과세연도 동안 총사업소득(gross business income)이 5천만링깃을 초과하

지 않는 말레이시아 세법상 거주자 기업(resident company)

∙ 관계회사(related company)가 해당 기업의 납입자본금 중 50% 이상 직간접적으로 소

유할 수 없음

∙ 해당 기업이 관계회사(related company)의 납입자본금 중 50% 이상 직간접적으로 소

유할 수 없음

∙ 어떤 회사가 해당 기업의 납입자본금과 관계회사(related company)의 납입자본금에 대

해 각각 50% 이상 직간접적으로 소유할 수 없음

관계회사(related company)는 과세연도 시작일에 납입자본금이 250만링깃 이상인 기업

을 의미한다.

세법상 비거주자 기업은 사업소득에 대해 24% 세율로 과세된다. 비거주자 기업이 말레이

시아에서 영위하는 사업에 귀속되지 않는 특정 소득을 수령하는 경우, 해당 소득은 원천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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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이 된다. 원천징수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제2장 Ⅴ에서 확인할 수 있다.

2022년 예산안에 따라 과세연도 2022년에 한하여 중소기업이 아닌 기업의 과세표준이 1억

링깃을 초과하는 경우, 1억링깃을 초과하는 과세표준액에 대해서는 33% 세율로 과세한다.

5. 손금 공제(tax deductions)

일반적으로 소득을 창출하는 데 전적으로 그리고 독점적으로 발생한 모든 지출과 비용은 

세무 목적상 공제 대상이다.  

지출과 비용(outgoings and expenses)은 자본 성격(capital in nature)이 아닌 수익 성격

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소득세법(ITA)」에서는 자본적 지출(capital expenditure)을 정의하고 

있지 않으며, 자본적 지출 또는 수익적 지출을 판단하기 위해서 판례법에 의존하고 있다. 일

반적으로 사업상 자산을 구매하거나 지속적인 수익을 창출하기 위해 발생한 비용을 자본 성

격(capital in nature)으로 본다.

일반적으로 전적으로 그리고 독점적으로 소득을 창출하는 데 발생한 비용이 소득 창출

(production of gross income)을 위해 발생한 비용을 의미하며, 해당 비용만 세무상 손금 

공제가 가능하다. 

또한 손금 공제 대상 비용은 「소득세법」 제39장(Section 39, ITA)에서 구체적으로 불허하

는 항목이 아니어야 하며, 각 비용마다 공제 가능 여부를 사실에 근거하여 평가해야 한다. 불

확실한 내용이 있는 경우 판례 또는 공개예규(Public Rulings)를 참고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

특정 비용에 대한 손금 공제 가능 여부는 다음과 같다.

가. 사업 개시 전 비용

일반적으로 사업 개시 전 발생한 비용은 전적으로 그리고 독점적으로 사업소득 창출만을 

위해 발생한 비용이 아니기 때문에 사업소득에서 공제할 수 없다. 하지만 다음과 같은 특정 

사업 개시 전 비용은 공제가 가능하다.

1) 승인받은 말레이시아 외부 벤처사업에 대한 사업 개시 전 발생한 적격한 비용

(Qualifying pre-operational business expenditure incurred for approved 

business venture outside Malaysia(Schedule 4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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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부에서 벤처사업을 승인하고 해당 기업이 말레이시아 세법상 거주자(tax residence) 

기업인 경우 벤처 사업의 해외 확장과 관련하여 발생한 사업 개시 전 특정 사업비용에 대해서

는 손금 공제할 수 있다. 벤처사업과 관련한 공제가 가능한 사업 개시 전 비용은 다음과 같다.

∙ 타당성 조사를 수행하기 위해 직접적으로 발생한 비용

∙ 시장조사, 설문조사, 시장정보를 취득하는 데 직접적으로 발생한 비용

∙ 타당성 조사 또는 시장조사 수행을 위한 말레이시아 기업 대표의 외국 출장 비용

∙ 말레이시아 기업 대표의 외국 출장 기간 동안 숙박 및 부식비에 대한 실비(일일 한도 

400링깃까지)

2) 법인 설립 비용

납입자본금이 250만링깃 미만이며 2003년 9월 13일 이후에 설립된 기업은 다음과 같은 

법인 설립 비용을 공제할 수 있다.

∙ 정관 및 투자설명서의 준비 및 인쇄 비용, 투자설명서의 배포 및 광고 비용

∙ 법인 등기 비용, 법정문서 수수료, 인지세

∙ 예비(preliminary) 계약서 작성 비용 및 인지세

∙ 사채(debentures), 인지세(stamp duty), 주권(share certificates), 배당 증서(letters of 

allotment) 인쇄 비용

∙ 인감(seal of the company) 비용

∙ 인수 수수료(underwriting commission)

기업이 사용한 상기 법인설립 비용은 사업을 시작한 첫 과세기간에 발생한 것으로 간주

한다.

3) 승인된 교육에 대한 비용

제조기업은 다음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첫 사업소득이 발생하는 과세연도의 조정소득을 

산출 시 승인된 교육비를 이중으로 공제(double deduction)할 수 있다.

∙ 해당 교육비는 사업 개시 전에 지출해야 한다.

∙ 향후 기업의 제품을 생산하는 데 직접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공예(crafts), 감독(supervisory) 

또는 기술력(technical skills) 습득을 위한 직원 교육과 관련된 비용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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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레이시아 투자개발청에서 승인한 교육 프로그램으로 교육이 진행되거나 재무장관이 

승인한 교육 기관에서 교육을 진행해야 한다.

∙ 교육을 받는 직원은 말레이시아 시민(citizens)이어야 한다.

말레이시아 투자개발청(MIDA)으로부터 승인받은 서신 또는 승인받은 교육 기관이 교육 

프로그램의 비용을 포함한 세부사항과 교육을 받은 직원이 참석한 것을 증명하는 서신을 반

드시 증빙할 수 있어야 손금 공제할 수 있다.

그러나 인재개발원(Human Resources Development, HRDC)에 기부하는 기업은 상기 이

중공제 대상이 아님을 유의해야 한다.

4) 사업 개시 전 교육비

사업 개시 전에 교육을 제공하는 기업은 다음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조정소득 산출 시 교

육비를 손금 공제할 수 있다(단 이중공제 아님). 

가) 사업을 시작할 수 있도록 기초적인 기술을 전수한다.

나) 교육비는 사업 개시 전 1년 이내에 지출해야 한다.

다) 「소득세법」 제33장(Section 33of the ITA)에 따라 손금 공제가 허용되는 종류의 비용

이어야 한다.

그러나 정부로부터 교육비 보조금을 받거나 이중공제(double deduction)를 적용받는 기

업은 상기 손금 공제를 적용할 수 없다.

5) 사업 개시 전 직원 채용과 관련한 비용

말레이시아 세법상 거주자(tax residence)가 사업을 개시하기 전에 직원 채용과 관련한 비

용을 지출한 경우 조정소득 산출 시 해당 비용을 공제할 수 있다. 해당 비용은 사업 개시 전 

1년 이내에 지출해야 한다.

공제가 가능한 직원 채용 비용은 취업박람회 참가비, 채용 대행업체 수수료, 헤드헌터 수

수료 등이 포함된다. 그러나 사업 개시 전 직원의 보수 또는 급여는 공제할 수 없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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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세금 환급(tax rebate)

2020년 7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동안에 사업을 개시한 소기업 및 중소

기업(micro, small and medium enterprise, MSME) 또는 유한 책임 파트너십(limited 

liability partnership, LLP)은 첫 3년 동안 연간 최대 2만링깃의 소득세를 환급받을 수 있다. 

해당 소득세 환급은 다음 조건을 준수해야 한다.

∙ 해당 기업 또는 유한 책임 파트너십은 말레이시아 거주자이어야 하며, 말레이시아에서 

설립 또는 등록되어야 한다.

∙ 납입자본금이 과세기간 시작일에 250만링깃 미만이어야 하며, 과세연도 동안 사업소득

이 5천만링깃을 초과하지 않는다.

∙ 소기업 및 중소기업(MSME)이 청구할 수 있는 세금 환급액은 각 과세연도별 최대 20만

링깃까지이며, 자본 지출액(capital expenditure) 또는 해당 과세연도에 발생한 영업비

용을 초과할 수 없다. 

∙ 사용하지 않은 세금 환급액은 다음 해로 이월할 수 없다.

∙ 신규 기업은 기존 기업 또는 관계회사(related)로부터 양도받지 않은 별도의 시설

(plant), 장비(equipment), 설비(facilities)를 사용해야 한다.

∙ 재무장관은 시행령(statutory order)을 통해 그 외 조건을 둘 수 있다.

회사 또는 유한 책임 파트너십이 위의 조건을 준수하지 않으면 해당 과세연도와 후속연도

에 대한 세금 환급을 받을 수 없게 된다. 

2022년 예산안에서 발표된 내용에 따르면,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영업 활동을 수행하는 

중소기업을 포함한 신규 중소기업의 설립과 운영 기간을 2022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는 

것이 제안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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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자(interest) 비용

총수입(gross income)의 창출 목적으로 대여한 금액 또는 동 과세기간 동안 수익 창출을 

위해 사용된 자산에 대하여 지불하는 이자(interest)는 손금으로 공제할 수 있다.

따라서 회사가 자금을 차입하여 운전자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수익 창출에 사용하는 고

정 자산을 취득하는 경우 해당 대출금에 대한 이자비용은 공제가 가능하다.

이자(interest)비용은 지급기일이 도래한 경우, 즉 지급해야 할 법적 책임이 발생한 경우에

만 공제가 가능하다. 이자비용을 계상하였으나 지급하지 않았거나 지급 예정인 경우에는 손

금 공제가 허용되지 않는다. 비용의 지급기일이 도래한 경우 해당 이자(interest)비용이 발생

한 기간에 공제가 허용된다.

주식(shares), 정기예금(fixed deposits), 투자부동산, 관계기업 대출(loan to related company) 

등의 투자자산의 매입과 동시에 사업 목적으로 사용할 자금을 차입하는 경우, 투자 소득의 

발생 여부에 관계없이 해당 차입금에 대한 이자비용의 손금 공제 한도는 다음 공식에 따른다

(즉 투자자산에 대한 이자(interest)비용은 사업 소득에 대해 손금 공제 불가).

이자비용 공제한도(interest restricted) = (투자금(investments) / 차입금(borrowings))
                        x 이자비용(interest expense)

제한된 이자비용은 해당 투자에 귀속되어 투자 소득에서 공제할 수 있다. 

납세자가 사업소득 외에 투자 소득을 얻는 경우 납세자는 자금이 어떻게 사용되었는지 국

세청(IRB)이 납득할 수 있도록 명확하게 증명해야 한다. 차입금을 직간접적으로 투자 및 대출

을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았음을 국세청(IRB)에 입증이 가능한 경우, 사업소득으로부터 조정 

소득을 산출할 시 공제 가능한 이자(interest) 비용에 대한 제한이 없다. 한편 차입금을 직간

접적으로 투자 및 대출의 일부 또는 전부를 조달하는 데에 사용되지 않았음을 증명하지 못하

는 경우 공제 가능한 이자(interest)비용은 제한된다. 

위와 더불어 국경을 넘어 관계사 기업 간 금융지원(financial assistance)에 대한 이자

(interest) 공제는 이자(interest)비용 공제 제한 규정(Earning Stripping Rules, ESR)에 따라 

제한될 수 있다. 1 과세연도 동안 50만링깃을 초과하는 이자(interest)에 대해서는 직간접 여

부와 상관없이 관계사 간 금융지원과 관련된 거래를 통해 발생한 이자(interest)에 대해 ESR 

규정이 적용된다. ESR 규정에 따르면 이자(interest) 공제는 사업을 구성하는 각 원천의 세전

순이익(Earnings Before Interest, Income Tax, Depreciation and Amortisation, EBITDA)51)

의 20%까지로 제한된다. 최대 공제 허용액을 초과하는 이자비용은 무기한 이월되어 향후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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득에서 공제할 수 있다. 다만 기업의 경우 다음 해에 해당 기업 주주의 지분 보유

(shareholding)에 상당한 변화(substantial change)가 있는 경우 상기 이자(interest)비용의 

이월 공제가 허용되지 않는다.

한도 초과 이자비용이 이월되는 과세연도의 과세기간 마지막 날의 주주 구성과 해당 이자

(interest)비용을 손금 공제하는 과세연도 과세기간의 첫 번째 날의 주주 구성을 비교했을 때, 

해당 기업의 지분에 50% 이상 차이가 있는 경우 주주의 지분 보유(shareholding)에 상당한 

변화(substantial change)가 있는 것으로 본다. 

예시 2:

  a) ABC Sdn Bhd는 말레이시아 현지 은행으로부터 연 5%의 이자로 140만링깃을 대출을 받았다. ABC사의 
사업을 위해 대여금 중 120만링깃을 사용했고 나머지 20만링깃은 말레이시아 상장 법인의 증권을 취득하는
데 사용됐다. 2020년 발생한 총이자(interest)는 7만링깃이다. 해당 사업의 이자(interest) 공제한도는 6만
링깃(12만링깃/14만링깃x7만링깃)이며, 나머지 1만링깃은 배당(dividend)원천소득에서 공제할 수 있다. 
배당(dividend)원천소득은 비과세 대상이므로 이자(interest) 비용은 무시한다.

위의 이자(interest)비용 계산에 관한 금융 수수료나 세액 조정 계산의 더 상세한 예시는 제2장 Ⅱ 마지막 부분 
참조.

  b) DEF Sdn Bhd는 40만링깃의 대출을 받아 전반적인 사업 운영, 정기 예금, 관계사에 무이자(non-interest 
bearing)로 차용을 주는 목적으로 지출하였다. 2020년에 발생한 총이자(total interest)는 4만링깃이다. 
해당 회계연도 말까지 정기 예금에 사용한 총액은 20만링깃이며 관계사에 차용을 준 금액은 10만링깃 
이다.

DEF사는 정기 예금과 관계사에 차용해 준 투자가 대여금으로 조달된 것이 아닌 것을 입증할 수 없으므로, 사업원천
에 대한 이자공제한도는 다음과 같이 계산된다. 

이자비용 공제한도(interest restricted)52) = (투자금/잔여 대출금) x 이자비용

                                    = (30만링깃/40만링깃) x 4만링깃

                                    = 3만링깃

위의 계산에 따라 해당 사업원천에 대해 공제 가능한 총이자는 4만링깃에서 3만링깃을 차감한 1만링깃이다.

이 이자비용 공제한도는 다음과 같이 소득 원천을 대상으로 한다. 

이자원천액 = 2만링깃(할당된 투자비용 20만링깃/30만링깃 x 3만링깃)

관계사에 무이자(interest) 차용은 사업 운영의 총소득 창출을 목적으로 창출된 것이 아니므로 공제할 수 없다. 
따라서 나머지 이자비용 공제한도 1만링깃은 공제할 수 없다.

 

51) 영업이익에서 이자(interest)비용, 세액, 감가상각비용을 공제하기 전의 순이익;

세액 – 세전순이익 = [A]+[B]+[C]일 때,

[A]: 「소득세법」 제140C장(Section 140C of the ITA)에 따라 해당 대상자의 당해 과세기간의 사업원천 이자
(interest)공제 제한이 발생하기 전 조정된 소득이다.

[B]: [A]의 「소득세법」 제140C장(Section 140C of the ITA)에 따라 이자(interest)공제에 대한 제한이 발생하기 
전에 조정된 소득의 총액을 확인하기 위한 허용된 적격공제 총액이다.

[C]: 과세기간 동안 사업원천으로부터 금융지원을 받은 개인의 총소득과 관련하여 발생한 총이자비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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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접대비 

사업을 운영하는 자 또는 그의 직원이 현금 또는 현물의 대가를 바라지 않고 사업과 관련

한 홍보하기 위해 다음을 제공하는 것을 「소득세법(ITA)」에서는 접대(entertainment)로 규정

하고 있다.

∙ 모든 종류의 음식, 음료, 오락 또는 접대 또는 

∙ 위에 언급된 내용과 관련하여 이를 용이하게 할 목적으로 하는 숙박(accommodation) 

또는 출장(travel)

일반적으로 총수입(gross income)을 창출하는 데 전적으로 그리고 독점적으로 발생한 접

대 비용은 다음의 특정 범주에 해당하는 경우 100% 공제가 가능하며,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

는 50% 공제가 가능하다.

1) 직원 복지비(leave passage53) 제외), 그러나 다른 사람에게 제공한 접대에 부수적으로 

제공하는 경우 제외 

2) 통상적인 업무 과정에서 발생하는 접대비(예: 항공사가 승객에게 제공하는 식사와 같이 

돈을 받고 제공하는 접대 또는 응대)

3) 말레이시아 역외에서 개최되는 무역 박람회 또는 산업 전시회에서의 판촉 선물

4) 제품 홍보샘플

5) 사업 홍보를 위해 일반 대중에게 개방된 문화 또는 스포츠 행사 

6) 회사 로고가 포함된 제품의 말레이시아 내 판촉 선물(promotional gifts)

7) 매출과 직접 관련된 고객, 딜러 및 유통업체와의 접대 등과 같이 전적으로 사업 매출과 

관련된 접대(단 공급업체는 제외)

8) 말레이시아 내에서 고용주, 직원 및 직원의 직계가족이 참여하는 연례 행사를 위해 고

용주가 제공하는 휴가 비용(leave passage) 혜택

52) 위의 계산은 연말결산을 기준으로 한다. 50만링깃이 넘는 투자비용은 월말결산을 기준으로 한다.

53) leave passage란 업무상 부재 또는 휴가기간 동안의 여행 비용 의미하며, 운임비와 관련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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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시 3:

ABC Sdn Bhd는 2020년 12월 31일까지의 회계기간 동안 총 5만 5천링깃의 접대비를 지출했다. 그중 4만링깃은 
향후 잠재 고객사(Potential clients)의 접대비로 사용했다(단 현재까지 특정한 사업 관련 논의는 없었음).

위의 내용에 따라 총 5만 5천링깃의 접대비 공제는 다음과 같이 산출된다.

(단위: RM)

구분 비용 손금 공제 설명

잠재고객 접대비 4만
잠재적인 고객을 위한 접대비는 전적으로 그리고 독점적으로(Wholly 
and exclusively) 당사의 총소득 창출을 위해 발생한 것이 아니므로 
손금 공제할 수 없다.

사원 연례 저녁 식사비 1만 5천
당사 사원의 연례 저녁 식사 비용은 위의 내용과 같이 고용인의 접대에 
관한 것이므로 100% 손금 공제할 수 있다.

총액 5만 5천

마. 임대 비용

총수입(gross income)을 창출하기 위해 과세기간 동안 임대한 토지 또는 건물의 임대료

(rent payable)는 손금으로 공제할 수 있다.

해당 과세기간 동안 손금 공제가 가능한 임대료(rent payable)는 그 과세기간 내 지급 의

무가 있어야 하며, 동 과세연도 내 총수입(gross income)을 창출하는 데 발생한 비용으로 한

정된다. 

바. 수리 및 개조 비용 

총수입(gross income)을 창출하는 데 사용하는 건물(premises), 공장(plant), 기계장치

(machinery), 고정자산(fixture)의 수리 또는 사용하고 있는 설비(implement), 기구(utensil), 

물품(article)의 교체(renewal), 수리(repair) 또는 변경(alteration)을 위해 발생한 비용은 세

무상 손금으로 공제할 수 있다. 자산의 기존 기능을 유지하고 양호한 상태로 유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수리한 비용 손금으로 공제가 가능하지만, 자본공제(capital allowance)에 관련된 

모든 비용은 제외된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자산의 가치를 증대하거나 수명을 연장하는 데에 발생한 비용은 자산

(즉 자본 성격(capital in nature))을 개선시키는 것으로 간주되며, 손금 공제 대상이 아니다.

위 내용 외에 다음과 같은 경우, 중고 자산을 수리하는 데에 발생한 지출(expenditure)은 

자본 성격(capital in nature)으로 간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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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자산의 열악한 상태가 매입가격에 반영되는 경우 

2) 자산을 수리할 때까지 영업용으로 사용할 수 없는 경우 

예시 4:

ABC Sdn Bhd은 2020년 12월 31일까지 당해 회계기간 동안 총 10만 5천링깃의 수리 및 유지 비용이 발생했다. 
골지 철제 지붕을 타일 지붕으로 개조한 비용 3만 3천링깃은 총비용에 포함된다. 

골지 철제 지붕의 개조 비용은 기존 자산의 개선을 위함이며, 자본 성격(capital in nature)의 지출로 손금 공제할 
수 없다. 만약 기존 상태의 지붕에 대한 유지 및 복구에 비용이 사용되었다면 손금 공제할 수 있다.

사. 법률 및 전문서비스 비용 

기존 영업권(trade rights), 영업시설(trade facilities), 자산을 유지하기 위해 지출한 법률 

수수료(professional fees)는 공제 대상이다. 하지만 새로운 권리나 자산을 취득하기 위해 사

용한 법률 비용(legal fees)은 자본 성격(capital in nature)의 지출로 공제 대상이 아니다.

감사 수수료(audit fees), 세무사 수수료(tax fees), 비서 수수료(secretarial fees)와 같은 

특정 전문서비스 비용은 총수입(gross income) 창출을 위해 발생한 것이 아니므로 「소득세법

(ITA)」에 따라 공제되지 않는다. 하지만 법정 감사 수수료(statutory audit fees), 세무 대리인 

수수료(tax agent fees), 비서 수수료(특정 조건에 따름)에 대해 특별 공제가 제공된다.

세무사, 비서 수수료에 대한 특별 공제는 과세연도당 1만 5천링깃으로 제한한다(과세연도 

2020년부터 적용). 비용변제(reimbursement), 부대비용, 전화 및 팩스, 인쇄, 문구류, 우표, 

여행, 숙박, 총회 비용과 같은 부대비용은 이 특별 세금 공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공제 대상이 아닌 기타 법률 및 전문서비스 비용은 다음과 같다.

1) 조세불복(tax appeal) 비용

2) 비영업용 부채를 회수하기 위하여 지출하는 법률 비용

3) 신규 대출 또는 거래신용(credit facility)을 신청하거나 기존 대출을 갱신하기 위해 발

생한 법률 비용  

4) 비영업용 자산(capital asset)을 취득하기 위해 발생하는 모든 법률 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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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시 5:

ABC Sdn Bhd는 2020년 12월 31일까지 당해 회계연도 동안 9만링깃의 법률 수수료 및 회비(subscriptions) 
지출했다. 비용의 상세 내역은 다음과 같다.

(단위: RM)   

구분 비용

회계감사 수수료 4만 5천

신규사업에 타당성조사 자문 1만 5천

무역협회 입회비 1만

승인된 기관에 현금 기부 2만

총비용 9만

위의 내용에 따라 법률 수수료 및 회비(subscriptions) 지출 손금 공제액 9만링깃은 다음과 같이 계산된다.

(단위: RM)

구분 비용 손금 공제에 대한 설명

회계감사 수수료 4만 5천
부기 및 장부 준비에 관련된 일반적인 비용은 기본적인 사업 운영에 
필요한 부분이므로 공제할 수 있다.

신규사업의 타당성조사 
자문

1만 5천
새로운 벤처 사업으로 인한 비용은 새로운 소득 원천과 관련이 있다. 
자본 성격(capital in nature) 비용은 공제할 수 없다.

무역협회 입회비 1만
입회비는 지속하는 이익을 위한 자본 성격의 초기 비용이므로 손금 
공제할 수 없다. 

승인된 기관에 현금
기부

2만
기부금은 보통 손금 공제할 수 없다. 단 승인받은 기부금은 특별히 공제
할 수 있다. 다음에 나와 있는 특정 조항에 따라 총수입으로부터 공제할 
수 있다.

총비용 9만

아. 부실채권(bad and doubtful debts)

「소득세법」의 제34(2)조항(Section 34(2) of the ITA)에서는 모든 상황에서 합리적으로 추

정되는 채무(debts)에 대해 전부 또는 일부 회수가 불가능한 채권, 즉 부실채권에 대한 공제

를 허용한다. 이 경우 채무는 영업활동 관련 채무여야 한다.

「소득세법」(ITA)에서 규정하고 있는 채무란 다음과 같다.

∙ 이전 과세연도의 사업 총수입(gross income)의 일부로서 해당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한 

채무 

∙ 사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받은 대출과 관련하여 발생한 채무 

부실채권에 대한 손금 공제의 일반적인 원칙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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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일반적인 대손금(doubtful debts) 또는 회계기준에 따른 회계조정은 공제가 불가능

하다.

2) 매출채권(trade debts)과 관련된 특정 대손상각이나 특정 대손충당금은 다음의 경우 공

제가 가능하다.  

  가) 이전 과세기간에 납세자의 총수입(gross income)에 포함된 영업 관련 활동 채무여

야 한다.

  나) 채무자가 구체적으로 식별이 가능해야 한다.

  다) 채권의 일부 또는 전체를 회수할 수 없으며 이를 입증하는 문서가 있어야 한다. 회수 

가능성과 같은 모든 상황을 고려해야 한다. 채권 회수를 위해 적절한 조치를 문서화

해야 한다(예: 통지문, 채무조정 계획, 상환기간조정, 중재, 법적 조치 등). 

  라) 대손상각에 대한 결정은 개인, 사적, 기타 이유가 아닌 타당한 상업적 이유를 기반으

로 해야 한다.

3) 실채권을 공제할 수 없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가) 탕감되거나 면제받은 채무

  나) 비영업활동 관련 채무

  다) 특수관계자와의 채무(엄격한 검토가 이루어지고 영업활동 관련 채무를 탕감하기로 

한 결정이 독립적이고 유효한 사업적 또는 상업적 이유를 기반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입증할 증거가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 그 결정이 사적인, 개인적인 또는 다른 

비상업적인 이유에 근거하지 않는다는 강력한 증거를 제시해야 한다.)

영업활동 관련 채무(trade debt)에 대해 대손상각하여 손금으로 공제한 후 그 금액을 회수

하거나 또는 수령한 경우 회수된 채무 총액은 사업 총수입(gross income)으로 간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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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시 6:

ABC Sdn Bhd는 매년 12월 31일에 결산하는 시점에 8만링깃의 부실채권 충당금(Provision for bad debts)을 
계상했다. 부실채권 충당금은 다음과 같다.

 이전에 대손상각한 매출채권의 회수(손금 공제함) – 2만링깃

 XYZ’의 매출채권에 대한 특정 충당금(채권 회수 안내문 발급함) – 7만링깃

 부실채권의 일반 충당금 – 2만링깃

 전 직원에게 차용해준 대출의 대손상각비 – 1만링깃

위의 내용에 따라 8만링깃의 부실채권 충당금 공제가 다음과 같이 계산된다.

(단위: RM)

구분 비용 비용공제에 대한 설명

이전에 대손상각한 매출채권
의 회수(손금 공제함)

2만
매출채권을 대손상각하여 이미 손금 공제한 후에 채권을 회수한 
경우, 회수된 채권은 사업총소득에 귀속되고 과세된다.

대손상각을 목적으로 XYZ’의 
매출채권에 대한 특정 충당금
(채권 회수 안내문 발급됨)

-7만

상기 부실채권에 언급된 특정 조건들을 충족할 시 매출채권에 
대한 특정 충당금을 손금 공제할 수 있다. 채권의 회수를 위해 
적절한 절차를 진행했다고 볼 때, 이 충당금은 손금 공제할 수 
있다.

부실채권의 일반 충당금 -2만
부실채권의 일반 충당금은 아직 발생하지 않았으며 잠정적인 것
이므로 손금불산입을 위한 세무조정이 필요하다.

전 직원에게 차용해 준 대출의 
대손상각비

-1만
비매출채권은 사업원천 총수입을 창출하기 위한 것이 아니므로 
손금 공제할 수 없다. 그러므로 이 대손상각비는 공제하지 않도록 
세무조정이 필요하다.

총비용 -8만

자. 외환차손 및 외환차익(foreign exchange gains and losses)

외환차손익의 세무 처리는 다음의 경우에 따라 달라진다. 

1) 손익의 실현(realized) 여부 그리고 

2) 자본 성격(capital in nature) 또는 수익 성격(revenue in nature) 손익의 여부

세무 목적상 수익을 실현한 거래로 인해 발생한 외환차손익은 과세 또는 공제 대상이며, 

자본 성격(capital in nature)의 외환차손익은 과세 또는 공제 대상이 아니다. 

공개예규(public ruling) 12/2019에 따르면 국세청(IRB)은 실현(realized)의 의미를 링깃

화 금액이 결정되고 지급이 완료된 것으로 명시하고 있다. 외화 계좌를 통해 외화로 결제하는 

경우 해당 금액이 실현되기 전에 해당 통화를 물리적으로 환산할 필요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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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기부금(donations) 

 기부금은 일반적으로 총수입(gross income)을 창출하는 데 전적으로 그리고 독점적인 형

태로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공제되지 않는다. 하지만 「소득세법(ITA)」에는 특정 유형의 기부

금에 대한 세무상 공제를 허용하는 특별 조항이 있다.

회사의 총수입에 대해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기부금은 다음과 같다.

1) 정부, 주 정부 또는 지방 당국에 기부한 금전 

2) 국세청(IRB)장이 승인한 기관, 단체, 기금에 기부한 금전(해당 연도 총수입의 10%까지

로 공제 제한)

3) 정부 또는 주 정부에 기부한 공예품, 원고, 미술품 

4) 공공 도서관, 학교 도서관, 고등교육기관, 일반인이 접근 가능한 도서관 시설을 위해 

기부 금전(단 2만링깃 한도) 

5) 국립 미술관 또는 주립 미술관에 기부한 미술품

6) 말레이시아 법에 따라 설립된 적법한 종교 기관 또는 해당 종교 기관이 승인한 개인에

게 자캇 퍼니아가안(zakat perniagaan)(이슬람 기부금의 일종)을 지급

카. 특별 공제, 추가 공제, 이중 공제(special, further and double deductions)

특정 비용은 특별 공제, 추가 공제 또는 이중 공제 대상이 될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부록 

2에서 확인할 수 있다.

타. 공제 불가능한 비용

공제 불가능한 비용은 다음과 같다.

1) 고정자산 구매에 지출된 국내자본, 자기자본 또는 총자본(intended to be employed 

as capital)에 대한 비용

2) 총수입(gross income) 창출을 목적으로 전적으로 그리고 독점적으로(not being money 

wholly and exclusively laid out or expended) 지출한 비용이 아닌 것

3) 5만링깃 또는 10만링깃을 초과하는 신차에 대한 리스 비용. 단 매입가격이 15만링깃 

이하의 신차를 리스하는 경우 10만링깃까지 공제가 가능하며, 매입가격이 15만링깃 초

과인 신차를 리스하는 경우는 5만링깃까지 공제가 가능하다.

4) 승인되지 않은 연금(pension), 적금(provident), 저축 제도(saving schemes)에 대한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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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주의 기여금 

5) 승인된 제도에 대한 고용주의 기여금이 직원 급여의 19%를 초과하는 경우 

6) 승인되지 않은 기부금

7) 예외사항을 제외하고 접대비의 50%(상기 접대비 참조) 

8) 예외사항을 제외하고 직원 휴가비(상기 접대비 참조)

9) 말레이시아 원천징수(제2장 Ⅴ 참조) 대상이지만 원천징수를 이행하지 않고 비거주자에

게 지급한 이자(interest), 로열티(royalty), 계약금, 기술료, 동산 임대료, 연예인에게 지

불한 비용 또는 기타 비용54)

10) 라부안(Labuan) 기업에 지불한 비용 – 불공제 비율은 다음과 같다: 이자(25%), 임대

(25%), 기타(97%)

11) 단일 체계(single-tier)에 따라 지급된 배당(dividend)과 관련한 비용 및 공제

6. 영업손실과 미사용 결손금(unabsorbed losses)

과세기간 동안 손금 공제 비용 합계가 사업 총수입(gross income)을 초과하는 경우 조정 

결손금이 발생하며, 이는 비영업 소득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조정 결손금(adjusted loss)이 해

당 연도의 총수입을 초과하는 경우 사용하지 못한 결손금은 차기 과세연도로 이월할 수 있다

(즉 미사용 결손금).

당해 연도의 영업 결손금은 투자 소득(passive income)뿐만 아니라 다른 사업소득과 상계

하여 공제할 수 있다. 당기 과세연도에 공제 사용하지 않은 결손금은 최대 7년간 이월하여 

차기 과세연도 공제하여 사용할 수 있으나, 사업으로부터 발생한 총과세소득에서만 공제할 

수 있다. 최근 2022년 예산안에서 미사용 결손금을 이월하는 기간을 연속 7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는 것이 제안되었다. 2018년까지 누적된 미사용 결손금은 2028 과세연도까지 10년간 

이월할 수 있다.

휴면 기업의 경우, 지분에 상당한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미사용 결손금은 인정되지 않

는다.

54) 국세청(IRB)은 소득세 신고서 제출기한 내에 비거주자에게 소득이 지급되지 않았고(no payment or crediting), 

원천세 납부의무가 없음(not due for payment)에도 불구하고 원천세가 국세청(IRB)장에게 지급되거나 송금된 
경우에 해당 금액은 손금으로 공제를 허용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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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자본공제(capital allowance)

자본공제는 적격 지출(Qualifying Expenditure, QE)과 관련하여 공제할 수 있는 세무상 

감가상각비에 해당한다. 이와 같은 공제는 감가상각 정액법을 적용해 자산의 종류에 따라 규

정된 이자율로 공제할 수 있다(하기 내용 참조). 

자본공제는 산업용 시설(plant) 및 기계장치(machinery) 구입으로 발생하는 적격 공장 지

출과 산업용 건물의 건설 및 구입으로 발생하는 적격 건물 지출과 관련하여 공제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자본공제를 받으려면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 과세기간에 사업을 영위한다. 

∙ 과세기간에 적격 지출이 발생한다.

∙ 자산은 영업용으로 사용된다. 

∙ 과세기간 말에 자산을 소유하고 있어야 하며 사용 중이어야 한다.

가. 산업용 시설 및 기계장치(plant and machinery)

영업용으로 사용되는 산업용 시설 및 기계장치의 제공, 건축 구매에 대해 발생한 자본 지

출(capital expenditure)(예상 수명이 2년 미만인 자산 제외)은 자본공제(capital allowance) 

대상이 된다.

산업용 시설(plant)이란 사업의 수행을 위해 사용되는 조직체(apparatus)로 건물, 무형자

산, 중고자산을 포함하지 않으며, 사업을 수행하는 장소로써 그 기능을 한다(「소득세법(ITA) 

부칙」 3, 70A항). 기계장치(machinery)라는 용어는 「소득세법(ITA)」에서 정의하고 있지 않다.

해당 자산이 산업용 시설인지 판단할 때, 자산의 기능과 사업 상황을 반드시 고려해야 

한다.

1) 사업 목적으로 사용되는 산업용 시설 및 기계장치에 대한 적격 지출은 다음을 포

함한다. 

가) 산업용 시설 및 기계장치의 취득가액 및 부대비용(incidental expenditure)

∙ 산업용 시설 및 기계장치를 설치할 목적으로 기존 건물을 변경하는 데 발생하는 비용 

및 설치를 위해 부수적으로 일회성으로 발생하는 기타 비용

∙ 산업용 시설 및 기계장치를 설치할 목적으로 토지 준비, 절토, 굴삭, 평탄화에 사용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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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용. 단 이러한 비용이 기타 다른 적격 지출을 포함한 총적격 지출의 1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적격 지출로 인정받지 못한다.

∙ 연못, 축사, 닭장, 새장, 건물에 지출한 비용(등기이사, 그 사업을 통제하는 개인 또는 

그 사업에 종사하는 개인, 행정 및 사무직원의 숙박을 위해 건물의 전체 또는 일부를 

사용하는 경우 제외)과 가금류 농장, 동물 농장, 어업, 기타 농업, 목축 목적으로 사용하

는 토지의 구조적인 개선을 위해 지출하는 비용 

나) 차량(vehicles)

∙ 상품 또는 승객을 위해 상업적 운송이 허가된 차량

기본 차량옵션(모든 자동차 딜러가 제공하는 차량옵션. 단 특정 딜러만 제공하는 추가 차

량옵션은 제외)과 말레이시아 도로교통부(Road Transport Department, RTD) 등록비를 포

함한 차량의 현금가

∙ 상품 또는 승객에 대한 상업적 운송이 허가되지 않은 차량

적격 지출(QE)은 다음과 같이 제한된다. 

<표 2-Ⅱ-3> 차량의 적격지출

(단위: 링깃)

구분 최대 적격 지출

총구매가가 15만링깃 이하인 신차 10만

이외 차량 5만

자료: 딜로이트 말레이시아 내부 자료

다) 할부구매(hire purchase) 자산

할부구매 조건으로 취득한 자산에 대해 자본공제(capital allowance)가 가능한 금액은 과

세기간 동안 상환된 자본금액이다. 

라) 리스 자산

임차인(lessee)이 이자비용을 공제할 수 있고, 자산의 원금 부분(과세기간 동안의 자본 상

환 기준 또는 간주 매각의 경우 전액)에 대한 자본공제(capital allowance)를 할 수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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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의 매도(자산과 관련된 위험 및 보상이 임대인에게 이전됨)가 발생한 것으로 간주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임차인(lessee)은 발생한 임대료를 손금으로 공제할 수 있으며, 대상 자산이 

적격 자산(qualifying asset)인 경우에만 자본공제(capital allowance)가 가능하다. 토지 임대

는 자본공제 대상이 아니다. 

말레이시아에서 최근 시행된 회계기준 MFRS16에 따라 운용 리스(일반적으로 손금 공제 

대상)와 금융 리스(일반적으로 자본공제 대상)를 더 이상 구분하지 않고, 모든 리스가 자산을 

사용할 권리로 반영된다. 납세자는 자산의 사용권과 관련하여 어떤 자산이 자본공제 대상이

고 어떤 자산이 손금 공제 대상인지 구분해야 한다.

회계 조정(손익계산서에 사용권 자산, 리스 부채 이자(lease liability interest) 및 리스 비

용의 상각으로 반영됨)은 세무상 인정이 되지 않는다는 점에 유의하는 것이 중요하다. 납세자

가 실제 원금 납부와 발생한 이자(interest)를 결정해야 하고, 세무 목적상 적절히 구분하여 

공제해야 한다.

마) 자산 설치 서비스

1) 비거주자에게 지급된 산업용 시설 및 기계장치의 설치 서비스 비용 또는 운영 비용은 

산업용 시설 및 기계장치에 대한 자본 지출의 일부를 구성하는 경우, 원천징수가 된 경

우에만 자본공제를 받을 수 있다.

2) 기존에 말레이시아 역외에서 영업용으로 사용된 산업용 시설 및 기계장치가 이후 말레

이시아 역내에서 사업 목적으로 사용되는 경우, 적격 지출 금액은 사업용 시설 및 기계

장치가 말레이시아에서 사용되기 시작한 날의 시장가치 또는 순장부가액 중 작은 금액

으로 한다. 이 경우에는 연간공제만 청구가 가능하다. 

3) 즉시공제와 연간공제(initial allowances and annual allowances)

  산업용 시설과 영업용 적격지출이 발생할 때, 적격지출이 발생한 첫 해에 20%를 즉시

공제(initial allowance)할 수 있다. 이는 적격지출이 발생한 첫 해에 한 번만 공제할 

수 있으며, 과세기간 동안에 발생한 자본지출(Capital expenditure) 중 특정 조건을 충

족해야 즉시공제 자격이 주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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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기간 말에 다음과 같은 경우 즉시공제할 수 없다.

∙ 공제 신청인(Claimant)이 자산의 주인이 아닐 경우 또는

∙ 사업상의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은 경우

연간공제(annual allowance)는 즉시공제와 다르게 관련 과세기간 동안 자산이 사용되는 

한 매년 공제할 수 있다. 연간공제는 다음의 경우에 공제할 수 있다(규정된 연간공제율은 다

음의 일반적인 자본공제 비율(General rates of capital allowance) 참조).

∙ 산업용 시설과 기계 장치류에 대하여 적격지출이 발생

∙ 과세연도 말에 공제 신청인(Claimant)이 자산의 주인일 경우 그리고

∙ 과세기간 말에 자산이 사업 운영 목적으로 사용된 경우 

연간공제는 정액법(Straight-line basis)이 적용된다.

<표 2-Ⅱ-4> 일반적인 자본공제 비율(General rates of capital allowance)

                (단위: %)

구분
자본공제

즉시공제55)

(initial allowance)
연간공제56)

(annual allowance)

중장비(Heavy machinery) 20 20

시설 및 기계장치(General plant and machinery) 20 14

사무기기, 가구 및 비품(Office equipment, Furniture and 
fixtures)

20 10

자동차(Motor vehicles) 20 201)

컨설팅, 라이선스 및 부대 비용으로 구성된 맞춤형 소프트웨어 
개발(Development of customized software, comprising 
of consultation, licensing and incidental fee)

20 20

  주: 1) 위에서 언급한 상업적 운송이 허가되지 않은 차량에 대한 적격 지출 제한사항 참조
자료: 딜로이트 말레이시아 내부 자료

55) 자산이 자본공제할 수 있는 첫 해에 적용됨
56) 적격 비용이 완전히 공제되기까지 청구 가능한 연간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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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제 7:

XYZ Sdn Bhd (XYZ)는 2020년에 영업활동을 위해 다음 자산을 구입했다.  

(단위: RM)

구분 구매가 구입연도

BMW 25만 2020

Van(상품 또는 승객을 상업적 운송이 허가된 차량) 10만 2020

사무기기(Office Equipment, OE) 8만 2020

가구 및 비품 5만 2021

2020년 및 2021년 과세연도에 대한 자본공제 계산은 다음과 같다.

과세
연도

자산

이월된 
잔존가치
(RM):

(A)

구매가 
(RM)

적격 지출 
(RM)

- 추가:
(B)

즉시공제
(RM):

(C)

연간공제
(RM):
(D)

잔존가치(RM):
(E)= A+B-C-D

2020
BMW
Van
OE

Nil
Nil
Nil

250,000
100,000
80,000

50,00057)

100,0003
80,000

10,000*(20%)
20,000*(20%)
16,000*(20%)

10,000*(20%)
20,000*(20%)
8,000*(10%)

30,000
60,000
56,000

2021

BMW
Van
OE
가구

30,000
60,000
56,000

Nil

-
-
-

50,000

-
-
-

50,000

-
-
-

10,000 (20%)

10,000^(20%)
20,000^(20%)
8,000^(10%)
5,000^(10%)

20,000
40,000
48,000
35,000

2020년의 총자본공제액(*)은 8만 4천링깃(즉시공제+연간공제)이다. 

2021년의 총자본공제액(^)은 5만 3천링깃(즉시공제+연간공제)이다.

4) 소액자산

2천링깃58) 을 초과하지 않는 소액자산은 100% 자본공제가 가능하다. 하지만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는 기업의 경우, 과세연도당 최대 2만링깃59)을 한도로 공제할 수 있다(중소기업

의 정의는 앞 4. 과세소득 및 이자(interest)세율을 참조). 해당 연도에 사업소득이 없는 중소

기업의 경우(즉 순수 투자 지주 회사인 경우) 공제한도를 2만링깃을 한도로 공제가 제한된다.

57) 1) 나) 항목의 내용 참고 
58) 평가연도 2020년부터 적용
59) 평가연도 2020년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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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가속 자본공제(accelerated capital allowance)

다음과 같이 정보 통신 기술(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y, ICT) 장비 

및 컴퓨터 소프트웨어 패키지와 같은 특정 유형의 산업용 시설 및 기계장치에 대해서는 가속 

자본공제가 가능하다.

<표 2-Ⅱ-5> 산업용 시설 및 기계장치류의 가속자본공제 

          (단위: %)

산업용 시설 및 기계류 유형
즉시공제

(initial allowances)
연간공제

(annual allowances)

ICT 장비 및 컴퓨터 소프트웨어 패키지 구매
(맞춤형 소프트웨어 제외)

20 20  

자료: 딜로이트 말레이시아 내부 자료

나. 산업용 빌딩

1) 적격 건축 비용(QBE)은 다음과 같이 지출하는 자본 지출이다. 

∙ 해당 건물의 증축 또는 재건축, 개축 및 개조 비용 및 건물의 신축 건설비용 

∙ 건물의 취득

다만 과세기간 말에 해당 건물을 사업 목적으로 사용하는 산업용 건물인 경우만 해당한다. 

토지의 취득가액은 적격 건축 비용(QPE)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산업용 건물은 다음을 포함한다. 

∙ 공장

∙ 부두 또는 기타 이와 유사한 건물

∙ 창고 및 공공에 임대가 가능한 보관 공간 

∙ 공공에 공급하는 수도 또는 전기 공급 사업체의 수도 또는 전기 공급 설비(undertakings) 

또는 일반 대중에게 통신 서비스를 제공하는 설비(undertakings)

∙ 농장 운영과 관련하여 다른 농장과 함께 또는 단독으로 농장을 운영하는 공간 

∙ 광산 운영과 관련하여 다른 광산과 함께 또는 단독으로 광산을 운영하는 공간

상기에서 공장은 다음을 포함한다. 

∙ 공장(mill), 작업장(제품 판매 사업과 관련하여 또는 부수적으로 수리 및 서비스가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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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는 경우 제품의 수리 또는 서비스를 위해 사용되는 작업장은 제외)으로 이루어진 건

물, 또는 제품의 제조, 재화 및 원자재의 가공, 공정을 위해 사용하는 전력의 생산을 위

해 사용하는 기계장치 및 산업용 시설이 들어선 건물 그리고

∙ 원자재와 연료의 보관 장소, 제품 제조와 재료의 가공에 필요한 공간 또는 제품 또는 

원자재를 판매하기 전에 보관하는 공간(공장으로 사용되는 건물과 동일한 범위 내) 

건물이 산업용 건물인 경우 그 산업용 건물을 사용할 목적으로 고용된 사람을 위해 식당, 

화장실, 휴게공간, 목욕탕, 욕실 또는 세면실로 제공되는 모든 건물은 산업용 건물로 취급된다.

2) 일반적인 산업용 건물 공제액(industrial building allowance, “IBA”) 비율

   - 즉시 공제율: 10%

   - 연간 공제율: 3%

3) 산업용 건물, 병원 등에서 근무하는 직원을 위한 숙소 등도 산업용 건물로 취급된

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공개예규 No. 8/201660) 및 No. 10/201661)에서 확인할 

수 있다.

다. 자산의 처분(disposals)

자본공제 대상인 영업용 자산이 손상, 폐기, 매각되거나 더 이상 사업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는 경우 해당 자산이 처분(disposals)된 것으로 간주한다.

자산을 일시적으로 사용하지 않는 것은 처분한 것이 아니다. 자산의 운용 상태를 유지하면

서 영업용으로 사용하던 자산을 일시적으로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계속해서 자본공제를 할 

수 있다.

자산을 처분할 때 균형조정(balancing adjustments)(균형공제(balancing allowance) 또는 

균형부과(balancing charge)가 발생한다.

60) Official portal of Inland Revenue Board of Malaysia, “Public Ruling 8/2016,” https://phl.hasil.gov.my/pdf/ 

pdfam/PR_08_2016.pdf, 검색일자: 2021. 10. 28.

61) Official portal of Inland Revenue Board of Malaysia, “Public Ruling 10/2016,” https://phl.hasil.gov.my/ 

pdf/pdfam/PR_10_2016.pdf, 검색일자: 2021. 10.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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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의 처분 가치가 자산의 잔존가액보다 작은 경우에는(즉 자산의 적격 취득금액에서 누

적 자본공제액을 차감한 금액) 균형 공제(balancing allowance)가 허용되며, 자산의 처분 가

치가 자산의 잔존가액보다 큰 경우에는 균형 부과(balancing charge) 명목으로 과세소득에 

산입된다. 이 균형 부과는 해당 처분 자산과 관련하여 받은 자본공제액의 합계를 초과할 수 

없다. 자산의 처분 가치는 다음에 따라 결정된다.

∙ 자산을 매각하는 경우, 처분가액은 매각 가격 또는 자산의 시장가격 중 큰 금액으로 결

정한다.

∙ 자산이 손상(destroyed)된 경우, 간주 처분가액(deemed disposal value)은 자산의 시장

가격이다. 다만 해당 자산에 대하여 보험금 또는 보상금을 수령하는 경우 그 처분가액

은 시장가격 또는 수령한 보험금/보상금 중 큰 금액으로 결정한다.

∙ 자산이 사업에 더 이상 사용되지 않거나 폐기되는 경우 간주 처분가액은 시장가격으로 

한다.

1) 구매일로부터 2년 이내 처분하는 경우

처분에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예: 기술 발전으로 자산이 노후화됐거나, 소유자의 

사망 등)를 제외하고, 취득일로부터 2년 이내에 자산을 매도하는 경우 공제받은 자본공제액

은 환수된다. 

2) 통제 이전(controlled transfer)

적격 자산을 특수관계자(related party)에게 처분하는 경우 특별 규정이 적용된다. 이러한 

처분을 일반적으로 ‘통제된 이전(controlled transfer)’이라고 하며, 해당 자산의 처분이 통제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매도가액과 취득가액은 무시된다. 또한 양도인에게 균형 공제

(balancing allowance)나 균형 부과(balancing charge)가 발생하지 않는다. 대신 취득자는 

적격자본지출의 잔존가액을 이어서 공제할 수 있다.

다음과 같은 경우 자산 처분 시 통제 대상이 된다.

1) 자산의 취득자가 자산의 처분자를 통제할 수 있는 경우

2) 자산의 양도인이 자산의 취득자를 통제할 수 있는 경우

3) 자산의 양도인 및 취득자가 공통으로 제3자의 통제를 받는 경우

4) 회사의 인수합병으로 인해 자산 처분이 이루어지는 경우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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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법적 합의, 증여, 사망에 따른 재산권 이전에 의해 자산 처분이 이루어진 경우

기업과 관련된 통제(control)는 주식 보유, 의결권, 회사 정관 또는 기타 문서에 의해 단독

으로 사업의 경영 및 통제의 권한을 의미한다. 자산양도 거래의 한쪽 당사자가 이사회에서 

과반수를 통해 경영 통제권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 다른 쪽 당사자에 대한 통제권을 갖는 것

으로 간주되며, 이 경우의 자산 처분은 통제 대상에 적용된다는 것을 유의해야 한다.

파트너십과 관련된 통제는 파트너십 자산 또는 파트너십의 배분가능 이익의 절반 이상을 

취할 권리를 의미한다. 

3) 매도가능자산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회계 원칙에 따라 자산이 매도가능자산으로 분류되는 경우, 해당 자

산은 처분된 것으로 간주된다. 그러한 자산의 처분일 및 처분가액에 따라 세무상 특정 방법으

로 처리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라. 미사용 자본공제액

자본공제가 가능한 금액을 완전히 공제할 수 없는 경우, 초과분은 이월하여 향후 과세연도

에 동일한 사업 출처의 소득에 대해 사용할 수 있다. 휴면 기업의 경우에는 지분구조에 상당

한 변동이 있는 경우 미사용 자본공제를 받을 수 없으며, 미사용 자본공제의 사용에는 제한이 

없다.

8. 세무 신고와 준수 사항

가. 정보제공의 의무

국세청(IRB)장(Director General of the Inland Revenue Board, DGIR)은 누구에게나 구

두 또는 서면 통지를 통해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거나 통제할 수 있는 모든 정보 또는 세부사항

을 요청한 기한 내에 서면으로 제공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소득세법(ITA)」 제8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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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기록보관의 의무

모든 기업은 납부할 세금, 과세 대상 소득 및 손실을 확인하기 위한 목적으로 과세기간 

종료 후 7년 동안 관련 증빙 서류(예: 수입 및 지출 명세서, 송장, 바우처, 영수증 등)를 안전

하게 보관해야 한다.

부과제척기간이 도과하지 않은 과세기간에 대해 재화의 판매로 발생하는 사업의 총매출액

이 15만링깃, 혹은 용역의 제공을 통해 발생하는 사업의 총매출액이 10만링깃을 초과하는 

경우, 기업은 그 사업과 관련된 재화 판매 또는 용역 제공과 관련하여 해당 과세기간의 모든 

거래에 대한 일련번호를 부여한 계산서를 인쇄하여 발행하고, 발행된 모든 계산서의 사본을 

보관해야 한다.

납세의무자가 증빙 서류를 전자적 형식으로 보관하는 경우, 해당 전산 기록은 쉽게 접근할 

수 있고 서면으로 변환할 수 있는 방식의 전자 문서 형태로 보관해야 한다. 반면에 보관 중이

던 기존의 서면 형식의 증빙 서류를 전산 서류 형식으로 변환한 경우에도 해당 증빙 서류의 

원본 서류도 유지해야 한다(「소득세법(ITA)」 제82조(7)).

다. 신고 및 납부

말레이시아는 자진 계산 및 신고제도(self-assessment regime)를 채택하고 있다. 법인은 

다음과 같은 신고납부 절차를 준수해야 한다.

<표 2-Ⅱ-6> 자진 계산 및 신고제도의 신고납부 절차

(단위: %)

구분 신고서식 신고 기한 납부 기한

(a) 세액의 예납

(i) 기존 법인

예납세액 신고서
Form e-CP204

과세기간 시작일 30일 전까지

기업은 당기 예납세액은 직전 과세연도 
최종 예납세액의 85% 이상이어야 함

분할납부(예납 신고서상 예납세액 
기준)는 과세기간의 두 번째 달부터 
납부를 시작하여 매월 15일까지 과
세기간 동안 매월 균등 분할납부 해
야 한다.

예납세액 신고서
Form e-CP204A 
(선택적)

과세연도의 여섯 번째와 아홉 번째 달
예납세액 수정 후 분할 납부 잔액은 
매월 15일까지 남은 금액에 따라 균
등할부로 납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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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Ⅱ-6>의 계속

구분 신고서식 신고 기한 납부 기한

(ii) 신규 법인1) Form e-CP204 사업 개시일로부터 3개월 이내

분할납부(해당되는 경우, 제출한 추
정납세액 기준으로 계산)는 사업 개
시일로부터 6개월째 되는 달부터 납
부를 시작하여 매월 15일까지 균등
하게 월 단위로 납부해야 한다.

Form e-CP204A 
(선택적)

기준 기간의 여섯 번째와 아홉 번째 달 
예납세액 수정 후 분할납부 잔액은 
매월 15일까지 분할납부금에 따라 
균등할부로 납부한다.

(b) 법인세 신고
Form e-C62)

(103-107쪽 참조) 

회계기간 마감 후 7개월 이내

세무신고는 회사법에 따라 작성된 재
무제표를 기반으로 해야 한다.

법인세 신고서에 따라 최종 납부해야 
할 세액이 예납세액 또는 수정한 예납
세액의 0%를 초과할 경우 납부할 차
액에 대해 10%의 가산세가 부과된다.

납부할 세액이 있는 경우, 납부할 세
액에서 분할납부 총액을 공제한 후 
결산일로부터 일곱 번째 달 말일까지 
납부해야 한다.

(c) 고용주의 의무 Form E 자세한 내용은 제2장Ⅰ. 개인소득세 참조

  주: 1) 신규 법인의 경우 다음과 같은 예외가 있다.
자료: 딜로이트 말레이시아 내부 자료

∙ 중소기업(SME)은 일정 조건에 따라 사업 개시 후 최초 2년의 과세연도에 대해 예납세액 

납부가 면제된다. 

∙ 면제되는 중소기업은 다음과 같이 정의된다.

  - 과세연도의 과세기간 시작일에 250만링깃 미만의 납입자본금을 보유하고, 해당 과세

연도 동안 총사업소득(gross business income)이 5천만링깃을 초과하지 않는 말레이

시아 세법상 거주자(tax residence) 기업

  - 관계회사(related company)가 해당 기업의 납입자본금 중 50% 이상 직간접적으로 

소유할 수 없음

  - 해당 기업이 관계회사(related company)의 납입자본금 중 50% 이상 직간접적으로 

소유할 수 없음

  - 어떤 회사가 해당 기업의 납입자본금과 관계회사(related company)의 납입자본금에 

대해 각각 50% 이상 직간접적으로 소유할 수 없음

62) Official portal of Inland Revenue Board of Malaysia, “Form C 2021,” https://phl.hasil.gov.my/pdf/ 

pdfam/SampleRF_C2021_2.pdf, 검색일자: 2021. 10.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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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회사(related company)는 과세연도 시작일에 납입자본금이 250만링깃 이상인 기업

을 의미한다.

중소기업은 최초 2개 과세연도에 Form CP204를 제출해야 하지만, 추정하여 산출한 예납

세액은 기재하지 않아도 된다.

∙ 새로 설립한 회사의 최초 과세연도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 첫 과세연도에는 예납세

액을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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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 법인소득세 주요 신고서식(Form e-C63))

63) Official portal of Inland Revenue Board of Malaysia, “Form C 2021,” https://phl.hasil.gov.my/pdf/ 

pdfam/SampleRF_C2021_2.pdf, 검색일자: 2021. 10.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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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위반 및 가산세

「소득세법(ITA)」에 따라 적용되는 주요 위반 및 처벌은 다음 표와 같다.

<표 2-Ⅱ-7> 주요 위반 내용 및 처벌

위반 내용 가산세

합당한 사유 없이 소득세 신고나 과징금 납부 불이행 
200링깃 이상 2만링깃 이하의 가산세 또는 6개월 이하
의 징역, 또는 모두[유죄 판결 시] 또는 납부세액의 
300%[기소 유예 시] 

소득액을 누락하거나 과소 신고, 납세의무자의 납세액에 
영향을 미치는 잘못된 정보를 기재 

1천링깃 이상 1만링깃 이하의 가산세와 과소납부된 세
금의 200%[유죄 판결 시] 또는 과소납부된 세금의 
100%[기소 유예 시] 

지연납부 미납세액의 10%를 가산함

세액 분할납부의 지연납부 분할납부 연체금액의 10%

예납세액의 과소납부(납부하여야 할 세액이 예납세액의 
30%를 초과하는 경우) 

납부할 차액의 10% 

자료: 딜로이트 말레이시아 내부 자료

마. 연결납세제도(consolidated return)

말레이시아에는 연결납세제도에 대한 규정이 없으며, 각 회사는 별도의 세무 신고를 해야

한다. 그러나 그룹 공제제도(group relief system)에 의하면 새로 사업을 개시한 거주자 기업

은 사업 개시일로부터 첫 12개월 기준 기간을 종료된 후 3년간 당해연도의 조정 결손금의 

최대 70%까지 이익이 발생한 한 개 이상의 관계사(related company)에 이전할 수 있다. 그

룹 공제를 받기 위해 반드시 갖추어야 하는 조건은 다음과 같다.

∙ 말레이시아에 설립된 세법상 거주자(tax residence) 법인일 것

∙ 해당 과세연도의 시작일 기준 납입자본금이 250만링깃 이상일 것

∙ 동일한 회계연도를 사용하고 있어야 함

∙ 그룹 공제를 신청하는 과세기간뿐 아니라 직전 12개월까지 관계사(related company)

여야 함

위의 사항은 현재 개척자(pioneer) 자격, 투자세액 공제, 재투자 세액 공제 등의 혜택을 

받고 있는 회사에는 적용되지 않으며, 투자세액공제 인센티브나 개척자 자격 인센티브 기간

이 만료하는 시점에서 사용하지 않은 투자세 공제액이나 사용하지 않은 개척자 결손금이 있

을 때도 그룹 공제를 신청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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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이전가격(Transfer Pricing) 

1. 이전가격 규정

가. 「소득세법」64)

말레이시아 「소득세법」 140A장(Section 140A of the Income Tax Act)은 특수관계자 거

래의 가격 결정 방법에 대한 정의를 설명하고 있으며, 해당 조항은 2009년 1월 1일에 발효되

었다. 특수관계자 거래에 해당하는 모든 자와의 거래에 정상가격을 적용하도록 하며, 특수관

계자 거래가 있는 납세자는 동기화(contemporaneous)된 말레이시아 이전가격 문서를 반드

시 구비해야 한다.

나. 「소득세법(이전가격) 규칙」 201265)

이 규칙은 「소득세법」 140A장(Section 140A of the Income Tax Act)의 이행에 관한 

범위와 절차를 과세범위와 절차를 제공하도록 2012년에 도입, 수행하도록 했다.

다. 이전가격 가이드라인66)

말레이시아 이전가격 가이드라인(Malaysian Transfer Pricing Guidelines, 이하 MTPG)

의 목적은 「소득세법」 140A장(Section 140A of the Income Tax Act)과 이전가격 규정에 

대한 행정 요구 사항을 안내하기 위함이다.

말레이시아 국세청이 2012년 7월에 말레이시아 이전가격 가이드라인을 발표, 이는 2003

년 7월에 발표된 기존 이전가격 규정에 우선한다. 이후 2017년 7월, 2018년 11월, 2021년 

2월에 갱신되었다. 

말레이시아 이전가격 가이드라인은 크게 OECD 이전가격 가이드라인 2017(OECD Transfer 

Pricing Guidelines for Multinational Enterprises and Tax Administrations 2017, 이하 

64) Official portal of Inland Revenue Board of Malaysia, “Legislation,” https://www.hasil.gov.my/bt_ 

goindex.php?bt_kump=5&bt_skum=5&bt_posi=3&bt_unit=1&bt_sequ=2, 검색일자: 2021. 10. 28.

65) Official portal of Inland Revenue Board of Malaysia, “Legislation,” https://www.hasil.gov.my /bt_goindex.

php?bt_kump=5&bt_skum=20&bt_posi=1&bt_unit=1&bt_sequ=3, 검색일자: 2021. 10. 28.

66) Official portal of Inland Revenue Board of Malaysia, “Legislation,” https://www.hasil.gov.my/ bt_goin

dex.php?bt_kump=5&bt_skum=20&bt_posi=1&bt_unit=1&bt_sequ=3, 검색일자: 2021. 10.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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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 Guidelines)에 기초를 두고 있다. 말레이시아 이전가격 가이드라인은 OECD 가이드라

인을 그대로 인용하기도 했지만, 「소득세법」, 국세청제도, 국내 정세를 반영하여 차이가 있는 

부분도 있다. 

라. 정상가격 원칙(Arm’s length principle)

말레이시아는 이전가격을 설명할 때 정상가격원칙(arm’s length principle)을 기본으로 한

다. 말레이시아 이전가격 가이드라인에서 기술하는 기본에 따르면 이전가격은 특수관계자 간

의 거래가 정상가격 내에서 이루어졌을 때 허용된다. 정상가격이란 같거나 유사한 조건에서 

특수관계가 없는 당사자 간에 거래되는 정상적인 거래 가격(An arm’s length price)이라고 

볼 수 있다.

2. 지배(Control)의 정의

가. 지배와 특수관계자의 의미

<표 2-Ⅲ-1> 지배와 특수관계자의 규정항목

규정 항목 또는 가이드라인 정의

「소득세법」 2(4)항 지주회사와 자회사를 포함한다.

「소득세법」 139항
직간접적으로 회사업무를 통제하거나 발행한 자사주를 매입 또는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다. 

「소득세법」 140A(5A)항

한 회사가 다른 회사의 지분을 20~50% 보유하고, 다음 조건 중 어느 하나라도 
만족할 때에 해당한다.

ⅰ. 무형 자산 지배(Intangible property control) – 타 회사에서 받은 무형 자산
에 의존하여 비즈니스를 하는 경우

ⅱ. 사업 활동 지배(Business activities control) – 본 회사의 사업 활동이 타 
회사에 의해 결정되거나 가격 및 조건이 타 회사의 의사에 영향을 받는 경우

ⅲ. 경영 지배(Management control) – 한 명, 그 이상의 이사 또는 이사진 
구성원이 다른 회사에 의해 임명될 경우

말레이시아 이전가격 
가이드라인(MTPG)

한 회사가 다른 회사에 직간접적인 방법으로 경영, 통제, 자본에 관계되어 있거나, 
동일인이 두 회사에 직간접적인 방법으로 경영, 통제, 자본에 관계되어 있을 때

자료: 딜로이트 말레이시아 내부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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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에서 설명한 지배에 대한 의미 중 하나라도 해당하는 특수거래가 있는 납세자라면 말레

이시아의 이전가격 규정의 적용을 받는다.

3. 이전가격 산출방법 및 비교 가능성 분석 항목

가. 허용되는 이전가격 산출 방법

전통적 거래방법과 거래이익 방법을 신뢰할 만한 비교가능 정보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재무부 장관은 비교 가능한 상황에서 독립기업 간에 합의한 다른 방법의 사용을 요구할 수 

있다.

나. 비교가능성을 고려하는 주 요인

1) 제품 및 용역 특성

2) 기능, 자산, 위험도

3) 비즈니스 전략

4) 계약 조건

5) 경제 상황

다. 이전가격 산출방법–일반적인 적용법

<표 2-Ⅲ-2> 이전가격 산출방법–일반적인 적용법

세부 사항
비교가능 제3자 

가격(CUP)
재판매 가격

(RPM)

원가 가산
(Cost plus 
method)

이익분할
(PSM)

거래 순이익률
(TNMM)

비교 대상 가격 매출총이익
매출총이익

(Gross profit)
매출총이익 
또는 순이익

순이익
(Net profit)

관련 부분 N/A 매출 매출원가 비용, 매출, 자산 비용, 매출, 자산

주요 적용 대상
원자재, 대여금, 

로열티
유통업자

계약 제조업체
또는 용역 공급자

이중 기업(Dual 
entrepreneur)

구분 없음

자료: 딜로이트 말레이시아 내부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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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비교가능성 분석 – 주요 고려 사항

<표 2-Ⅲ-3> 비교가능성 분석–주요 고려 사항

세부사항 고려 사항

비교 기간

 동기화(contemporaneous)된 문서 – 납세자의 단일 연도 결과와 비교 대상의 가중평
균을 비교(일반적으로 관행화된 접근법)

 국세청에 의한 감사–납세자와 비교 대상자 간의 전년 대비 비교

정상가격 범위
(Arm’s length 

range)

정상가격 결과에 대해 가장 신뢰할 수 있는 범위 또는 범위 내 지점을 의미한다. 실제로 
국세청은 일반적으로 정상가격 결과 중 중위값(median point)을 참고한다.

분리 또는 통합 거래 거래별 분석을 기업 수준의 총계분석보다 더 선호한다.

테스트 대상자 및 
비교 대상자

 현지 테스트 대상자 및 현지 비교 대상자–국세청이 선호
 해외 테스트 대상자 및 해외 비교 대상자–다음과 같은 문서가 국세청의 요청에 따라 

제공된다면 특정한 제한적인 상황에서 허용될 수 있음
해외 테스트 대상자의 이전가격문서
테스트 대상자의 감사재무제표
비교 대상자의 감사재무제표

자료: 딜로이트 말레이시아 내부 자료

4. 그룹 내 용역(Intragroup services)

가. 그룹 내 용역이란

그룹 내 용역이란 그룹 내에서 하나 이상의 계열사가 다른 계열사의 이익을 위해 용역을 

제공하는 것을 말하며 이런 용역에는 관리 서비스, 기술 및 지원 서비스, 마케팅 서비스 등이 

포함될 수 있다. 그룹 내 용역은 비용 효율성을 극대화하거나 그룹의 비즈니스 활동의 효율성

을 높이기 위해 제공되기도 한다. 

<표 2-Ⅲ-4> 그룹 내 용역으로 간주하지 않는 활동

주주 활동
일반적으로 한 지배기업이 하나 이상의 그룹 계열사에 대해 소유 지분권을 행사하기 
위해 이루어지는 활동, 즉 주주 자격으로서의 활동을 말한다(예: 연결재무제표를 
포함한 지배기업의 보고 요구사항과 관련된 활동).

중복 활동
한 그룹의 계열사가 이미 다른 그룹 내 계열사가 수행하는 업무를 중복하여 하게 
된다거나, 제3자에게 비용을 지불하고 받는 업무를 중복해서 하게 되는 경우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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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Ⅲ-4>의 계속

부수적인 혜택이 있는 
활동

한 그룹의 계열사가 그룹 내에 특정한 계열사의 이익을 위해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도중에 부수적으로 다른 그룹 계열사에 혜택이 주어지는 경우를 말한다(수동적인 
연관성, 예: 어떤 기업이 다국적기업의 한 계열사이기 때문에 높은 신용 등급을 
받게 되는 경우를 말함. 다른 계열사가 이 기업에 명시적인 보증을 서주었기 때문에 
신용 등급이 높아진 것이 아님).

온 콜 서비스(on-call 
services)

쉽고 신속하게 이용할 수 있는 용역으로 이러한 용역으로 파생하는 이익이 없는 
경우의 용역 활동이다.

자료: 딜로이트 말레이시아 내부 자료

나. 그룹 내 용역에 정상가격 원칙의 적용

그룹 내 용역에 정상가격 원칙을 적용할 때, 납세자가 고려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 서비스(그룹 내 용역)가 수행되었는지의 여부

∙ 수행되었다면 정상가격 범위 내에서 가격이 책정됐는지 여부

<표 2-Ⅲ-5> 그룹 내 용역의 판단기준

이익(benefit) 테스트

 용역 수취자가 경제적 또는 상업적으로 가치 있는 이익을 얻게 되는 경우. 
예: 비용 절감

 용역 수취자가 비슷한 용역을 받기 위해 외부인에게 비용을 지급하거나 내부적
으로 수행하기 위해 비용을 감당할 의사가 충분한 경우

자료: 딜로이트 말레이시아 내부 자료

다. 그룹 내 용역의 비용 부과 방법

직접 청구방법
 용역, 용역 수취자, 발생 비용, 요금 기준을 명확히 확인할 수 있는 경우 적용 

가능
 용역 제공자가 외부 기업을 위해 용역을 수행하는 경우가 더 많은 경우

간접 청구방법

 직접 청구 방법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 즉 비용이 여러 관계자에게 분배되어 
정확한 구별이 어려울 때. 예: 모회사의 본사 서비스(전략관리, 재무, 인사, 정보기
술 및 기타지원 서비스)를 모든 자회사에 제공하는 경우

 용역 비용의 배분은 용역의 성격과 목적에 근거하여 합리적으로 배분하여 할당하
는 것이 핵심이다. 매출액에 근거하여 배분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허용하지 않는
다. 만약 납세자가 매출과 비용의 상관관계를 정당화할 수 있다면 허용할 수 
있다.

자료: 딜로이트 말레이시아 내부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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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그룹 내 용역의 정상가격 결정

그룹 내 용역에 정상가격 원칙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용역 제공자와 수취자 모두의 관점에

서 고려할 필요가 있다. 용역 제공자가 정상가격에 따라 중간이윤을 설정했다 하더라도 수취

자 관점에서 행해지는 이익 테스트를 통해서도 입증되어야 한다.

이전가격 산출 방법

용역 제공자
 비교가능 제3자가격법(Comparable Uncontrolled Price method)
 원가 기초방법(원가 가산방법(Cost Plus method) 또는 거래 순이익률 방법

(Transactional Net Margin method)

용역 수취자  비교가능 제3자 가격방법과 이익 테스트

자료: 딜로이트 말레이시아 내부 자료

5. 무형 자산(Intangibles)

국세청은 BEPS(Base Erosion and Profit Shifting, BEPS) 세부 과제 8-10에 따라 2017년

에 무형자산을 말레이시아 이전가격 가이드라인 내에 새로 포함하였다.

국세청(IRB)은 로열티에 집중해서 자세히 조사하는 편이다. 회사 내 라이선스의 사용(예: 

현지 맞춤), 이익 테스트, 라이선스 기술의 유효기간과 관련성을 본다.

6. 그룹 내 금융

가. 금융지원의 종류

그룹 내 금융은 특수관계자 간에 이루어지는 또 다른 형태의 용역으로, 그룹 내 금융거래

는 이전가격규정에 적용된다. 금융지원에는 다음이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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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Ⅲ-6> 금융지원의 종류

말레이시아의 회사가 
해외 특수관계자에게 
빌린 자금. 반대의 경
우도 해당됨

합의된 기간 내에 특수
관계자가 구매하고 구
입대금 지급을 연기할 
수 있는 약정, 즉 연체
시 이자 수수료가 부과
될 수 있는 약정. 그 반
대의 경우도 해당됨

특수관계자에게 제공
하는 단기 금융, 반대
의 경우도 해당됨

특수관계자가 채무불
이행할 경우 보증인이 
대출기관(은행)에 상환
하는 약정

대여금(Loans) 기업 간 신용 선급금 회사보증

자료: 딜로이트 말레이시아 내부 자료

나. 가장 적절한 방법

비교가능 제3자 가격방법이 가장 신뢰할 수 있는 정상가격 이자율을 제공한다. 정상가격 

이자율을 결정할 때 쿠알라룸푸르 은행 간 금리(Kuala Lumpur Inter Bank Offered Rate)나 

은행에서 제공한 주요 금리 및 비교 대출 금리와 같은 적절한 지수를 기준점으로 사용할 수 

있다. 그런 다음 비교가능성 분석의 결과를 토대로 기준점으로 사용된 금리를 조정하여 정상

가격 이자율에 도달해야 한다. 

7. 이전가격 문서

가. 말레이시아 이전가격 문서의 요구사항–로컬 파일(Local file)

특수관계자 거래가 있는 납세자는 동기화(contemporaneous)된 말레이시아 이전가격 문

서, 즉 로컬파일를 구비해야 한다. 동기화(contemporaneous)된 문서의 의미는 매년 해당 과

세연도 법인세 신고 기한까지 이전가격 문서를 적시에 구비해 두어야 한다는 의미이다. 특수

관계자 거래의 유·무형 자산 및 서비스 혹은 자금거래에 대해서 정해진 금액을 초과하는 경

우, 완전준수 이전가격 문서(full transfer pricing report)를 구비해야 하며, 조건에 따라 부

분적준수 이전가격 문서(minimum transfer pricing report)로 선택하여 구비할 수 있다.

1) 이전가격 문서의 종류의 구비기준

완전준수 이전가격 문서 혹은 부분적준수 이전가격 문서의 구비 기준은 기업의 총수익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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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0만링깃을 초과하고 유무형 자산 및 용역에 대한 특수관계사 거래의 총액이 1,500만링

깃을 초과하는 경우 완전준수 문서를 구비해야 하며, 두 조건 중 한 조건에만 해당하는 경우 

부분적준수 문서 구비로 선택이 가능하다. 

금융거래에 대한 특수관계사 거래는 5천만링깃이 초과하는 경우 완전준수 이전가격 문서

를 준비해야 하고, 미만인 경우에는 부분적준수 이전가격 문서 구비로 선택이 가능하다.

부분적준수 문서의 내용은 말레이시아 이전가격 가이드라인67)에 나와 있으며, 정상가격을 

입증하기 위한 독립 기관의 벤치마킹 연구(benchmarking analysis)가 포함되어야 한다.

[그림 2-Ⅲ-1] 이전가격 문서 종류의 구비기준

자료: 딜로이트 말레이시아 내부 자료

국내외 거래 모두 이전가격규정을 적용받으며, 이전가격 문서는 의무적으로 준비해야 

한다.

2) 경제적 분석(Financial Update) 갱신 요건

경제적 분석(Financial Update)은 기업의 운영 조건과 사업 환경에 큰 변화가 없는 경우, 

매년이 아닌 3년마다 정상가격을 산출하기 위해 선정된 비교대상 및 비교대상 기업의 재무정

보, 즉 벤치마킹 분석 정보를 갱신해야 한다.

67) Official portal of Inland Revenue Board of Malaysia, “Legislation,” https://www.hasil.gov.my/bt_ 

goindex.php?bt_kump=5&bt_skum=20&bt_posi=1&bt_unit=1&bt_sequ=3, 검색일자: 2021. 10.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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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정상가격원칙을 안정적으로 적용하기 위해서는 매년 벤치마킹 분석자료를 검토하고 

갱신해야 한다.

나. 이전가격 문서의 주요 내용

이전가격 문서에는 다음에 설명된 기록과 문서가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 해당 목록은 전체 

목록이 아니며, 전체목록은 이전가격 가이드라인68)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국세청(IRB)에서는 경우에 따라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표 2-Ⅲ-7> 이전가격 문서의 주요 내용

내용
완전준수 

이전가격 문서
부분적준수 

이전가격 문서
경제적 분석(Financial 

Update) 갱신

기업구조 및 비즈니스 개요   

특수관계자거래 및 가격정책에 대한 설명   

회사업무의 산업 개요   

관계자 간 특수거래의 기능적 분석   

가장 적절한 방법의 선택   

벤치마킹 연구   

정상가격 분석의 결론   

자료: 딜로이트 말레이시아 내부 자료

상기 사항 외에도 납세자는 관련 약정서(contract note), 계약서, 서신과 같이 이전가격 

분석에 관련된 보충 자료의 사본을 보관해야 한다. 

모든 관련 문서는 말레이시아어 또는 영어로 제공해야 한다.

다. 이전가격 문서의 제출

소득세 신고시에는 이전가격 문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그러나 동기화(contemporaneous)

된 말레이시아 이전가격 문서 구비에 대한 의무사항이 있으며, 국세청의 요구가 있을 때 14

일 이내에 제출해야 한다. 문서는 7년 동안 유지하고 보관해야 한다.

68) Official portal of Inland Revenue Board of Malaysia, Legislation, “exhaustive list of transfer pricing 

documentation,” http://dev.hasil.gov.my/en/international/transfer-pricing/chapter-xi-documentation/

112-tranfer-pricing-documentation, Transfer Pricing | Lembaga Hasil Dalam Negeri Malaysia, 검색일자: 

2021. 10.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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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이전가격의 감사(Transfer pricing audit)

가. 이전가격 감사의 종류

국세청은 2013년 4월 1일 이전가격 감사 프레임워크(Transfer Pricing Audit Framework69), 

TPAF)를 발행하고 이후 2019년 12월 15일에 개정하였다. 이전가격 감사의 주요 목적은 납세

자가 정상가격원칙(arm’s length principle)을 준수하였는지 확인하는 것이다.

이전가격 감사의 공소시효는 평가연도 7년간이다. 그러나 사기(fraud), 탈루(willful 

default), 과실(negligence)이 있는 경우 공소시효는 적용되지 않는다.

이전가격 감사의 선정은 주로 특수관계자와의 거래금액에 중요성 기준을 두고 있다. 감사 

대상이 될 수 있는 기타 유형에는 반복적인 손실, 사업구조조정, 과거 이전가격 감사 사실 

여부 등이 있다. 

말레이시아의 이전가격 감사에는 데스크 감사(desk audit)와 현장 감사(field audit) 두 가

지 유형이 있다. 

이전가격 감사의 프로세스

정보 요청 통지
 정보 및 문서(이전가격 보고서 포함)는 공식 서신을 통해 요청됨
 납세자는 서신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회신해야 함

감사 방문(현장 
감사에만 적용)

 감사인 방문 4~5일보다 짧거나 연장될 수 있음
 비즈니스 설명(데스크 감사에도 적용될 수 있음)
 주요 부서 직원과의 인터뷰
 회계 기록, 송장, 증빙 자료에 대한 현장 조사 

첫 번째 회의 진행
 국세청과 납세자 간의 첫 번째 회의 진행
 감사인 방문 중에 수집된 정보와 필요한 추가 문서를 기반으로 한 국세청의 관찰내용을 

납세자에게 통보

국세청과 논의  납세자는 국세청의 관찰내용과 추가 정보 요청에 대해 답변

감사 결과
 국새청이 감사 결과를 서신을 통해 발행
 납세자는 18일 이내에 뒷받침할 증거를 가지고 공식 이의신청을 할 수 있음

추가 평가 통지서  국세청이 추가평가서(JA양식)와 최종 서신을 발행

추가 납세  추가납세액 및 벌금(이 있을 경우)을 JA양식 발행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납부

자료: 딜로이트 말레이시아 내부 자료

69) Official portal of Inland Revenue Board of Malaysia, “Tax Audit Framework For Transfer Pricing,” 

https://phl.hasil.gov.my/pdf/pdfam/TRANSFER_PRICING_AUDIT_FRAMEWORK_2019.pdf, 검색일자: 

2021. 10.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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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자진 신고제도(Voluntary disclosure)

납세자는 이전가격 문제에 대해 자진 신고를 선택할 수 있다.

∙ 시간이 많이 소요될 수 있는 전면 감사의 위험성을 완화할 수 있음

∙ 잠재적인 벌금 및 추가 요금을 줄일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됨

9. 벌금 및 추징금

가. 2021년 1월 1일 이후에 실시된 이전가격 감사

이전가격 조정금액의 5% 이하의 추징금(Surcharge)이 부과된다. 

추징금은 2021년 1월 1일 이후 감사가 시작되는 한 이전 연도에도 적용된다.

나. 이전가격 문서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의 벌금

이전가격 문서를 제공하지 못하면 벌금은 평가연도당 2만링깃에서 10만링깃까지 부과된

다. 유죄가 확정될 경우 납세자도 기소하여 최대 6개월의 징역형을 선고받을 수 있으며, 법원

은 법원이 정한 기간 내에 이전가격 문서를 제출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

벌금 적용은 2021년 1월 1일 이후 이전가격 문서의 제출 요청을 받은 경우로, 제출하도록 

요청받은 평가연도와는 관계가 없다.

다. 지연 납부 벌금

납기일까지 납세액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미납액의 10%가 벌금으로 부과된다. 미납액 및 

벌금이 60일을 초과하여 미납된 경우, 미납액과 벌금의 5%가 추가 과징금으로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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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간접세

1. 말레이시아 관세의 종류

말레이시아 국내로 수입하는 재화에 다음과 같은 관세와 세금이 적용될 수 있다.

∙ 수입관세(Import duty)

∙ 판매세(Sales tax)

∙ 소비세(Excise duty)

∙ 상계관세(Countervailing duty)

∙ 반덤핑 관세(Anti-dumping duty)

∙ 세이프가드 관세(Safeguard duty)

가. 수입관세(Import duty)

수입관세는 1999년 「관세법(과세표준 규칙) 규정(Customs(Rules of Valuation) Regulations 

1999, CVR)」70)에 따라 결정된 재화의 과세가격에 부과되며, 통관 시 관세청에 납부해야 한

다. 수입관세율은 수입재화의 세번기준(HS)에 따라 0%에서 60%까지 다양하다. 이러한 사항

은 2017년 「관세법 시행령(Customs Duties Order 2017, CDO)」71)에 규정되어 있으며 이는 

수입 시 재화에 부과되는 일반적인 세금의 유형이다.

나. 소비세(Excise duty)

소비세는 말레이시아 국내 제조품 또는 수입한 특정 재화에 대해 종가세 기준으로 부과되

거나 2017년 「소비세법 시행령(Excise Duties Order 2017)」72)에서 규정하고 있는 특정 세

율에 따라 소비세가 부과되는데, 수입 재화의 경우 CVR에 따라 결정된 과세가격에 부과되고 

국내 제조품의 경우 공장 출고액에 부과된다.

70) Official Portal Royal Malaysian Customs Department, “Customs(Rules of Valuation) Regulations 1999,” 

http://www.customs.gov.my/en/pg/Pages/pg_act.aspx, 검색일자: 2021. 10. 28.

71) Official Portal Royal Malaysian Customs Department, “Customs Duties Order 2017,” http://mytradereposit

ory. customs.gov.my/en/PIA%20Documents/P.U.(A)%205%20-%20Perintah%20Duti%20Kastam%202017.pdf, 

검색일자: 2021. 10. 28.

72) Official Portal Royal Malaysian Customs Department, “Excise Duties Order 2017,” http://www.customs. 

gov.my/en/pg/Pages/pg_prtheksais.aspx, 검색일자: 2021. 10.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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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세가 적용되는 재화는 다음과 같다.

∙ 주류(Liquor)

∙ 담배 및 담배 제품(Cigarettes, tobacco and tobacco products)

∙ 차량(Motor vehicles)

∙ 플레잉 카드(Playing cards)

∙ 마작 타일(Mahjong tiles)

∙ 특정 설탕가당음료(Specific sugar-sweetened beverages)

다. 판매세(Sales tax)

판매세가 부과되는 대상은 다음과 같다.

∙ 말레이시아 국내로 수입하는 재화

∙ 과세 사업자(taxable person)가 말레이시아 국내에서 제조하고 판매(sold), 사용(used) 

및 폐기(disposed)하는 재화

판매세는 다음의 경우를 제외하고 모든 재화에 대해 10% 세율로 부과된다.

∙ 2018년 판매세(세율) 시행령의 부속규칙 제1조 또는 제2조(First schedule or Second 

Schedule of the Sales tax(Rate of Tax) Order 2018)73)에서 규정하고 있는 재화에 

5% 또는 특정 세율로 판매세가 부과되는 경우

∙ 2018년 판매세(세금 면제 상품) 시행령(Sales tax(Goods Exempted from Tax) Order 

2018)74)에 따라 판매세가 면제되는 경우

판매세는 과세가격, 수입관세, 소비세를 합한 총액에 부과된다.

판매세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뒷부분에서 다룰 것이다.

73) MySST portal, “Legislation & Guides, SST Orders, Sales tax(Rate of Tax) Order 2018,” https://mysst. 

customs.gov.my/SSTOrders, 검색일자: 2021. 10. 28.

74) MySST portal, “Legislation & Guides, SST Orders, Sales tax(Goods Exempted from Tax) Order 2018,” 

https://mysst.customs.gov.my/SSTOrders, 검색일자: 2021. 10.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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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재화의 분류(Classification of goods)

재화에 대한 관세의 적용은 재화의 세번기준(HS)에 따라 달라진다.

말레이시아에서는 1967년 「관세법(Customs Act 1967, CA)」75)에 따라 제정된 CDO에서 

규정하고 있는 일련의 규칙을 통해 재화를 분류하고 있다. 해당 규칙은 세계관세기구(World 

Customs Organizations)가 정한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에 관한 국제 협약(즉 HS 부호체계)

의 분류체계의 해석에 관한 통칭과 동일하다.

말레이시아는 10자리 HS 부호체계를 채택하고 있다. 수출입 목적의 경우 재화를 적절하게 

분류하기 위해서(상품의 적절한 설명과 함께) 10자리 HS 코드가 필요하다. 첫 6자리 HS 코드

는 모든 국가에서 범용으로 사용되는 코드이고, 마지막 4자리는 말레이시아 고유의 코드이다.

3. 수입관세 경감제도

재화 수입 시 부과되는 일반적인 형태의 관세인 수입관세는 환급신청을 할 수 없다. 그러

나 말레이시아 내 사업을 증진하기 위한 여러가지 수입관세 경감제도가 있다. 말레이시아 수

입관세 경감제도는 다음와 같다.

∙ 2017년 「관세법(면제) 시행령(Customs Duties(Exemption) Order 2017)」76)에서 규정

하고 있는 면제

∙ CA 제14(2)항77)에 따라 재무 장관이 부여한 특정 면제

∙ 보세창고(Bonded warehouses)

∙ 허가받은 제조 보세창고(Licensed manufacturing warehouse, LMW)

∙ 자유구역(Free zones)

∙ 자유무역협정(Free Trade Agreements)

∙ 관세환급(Drawback)

75) Official Portal Royal Malaysian Customs Department, “Customs Act 1967,” http://www.customs. 

gov.my/ms/PERUNDANGAN%20GAZETTE/CUSTOMS%20ACT%201967.pdf, 검색일자: 2021. 10. 28.

76) Federal Legislation Portal Malaysia, “Attorney General Chamber’s of Malaysia - Customs Duties 

(Exemption) Order 2017,” https://lom.agc.gov.my/search.php?search=P.U.+%28A%29+445%2F2017&type 

=pua&sorting=oldest&lookup=all, 검색일자: 2021. 10. 28.

77) Official Portal Royal Malaysian Customs Department, “Customs Act 1967,” http://www.customs.gov.my 

/ms/PERUNDANGAN%20GAZETTE/CUSTOMS%20ACT%201967.pdf, 검색일자: 2021. 10.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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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통 세관 신고서

∙ Customs Form No. 1 (“K1”) – 말레이시아로 수입 시 신고

∙ Customs Form No. 2 (“K2”) – 해외로 수출 시 신고

∙ Customs Form No. 8 (“K8”) – 화물을 운송할 때 신고

∙ Customs Form No. 9 (“K9”) – 보세창고 또는 LMW로부터 물품을 부분 수입할 때 신고

5. 판매세(Sales tax)와 서비스세(Service tax)

가. 판매세(Sales tax)와 서비스세(Service tax) 개관

현재 말레이시아에서 시행 중인 간접세는 판매세(Sales tax)와 서비스세(Service tax)이다. 

일반적으로 SST(Sales tax and Service tax, SST)로 통칭해서 언급되지만 이는 두 가지 별개

의 소비세이다. 말레이시아 국내로 수입하는 과세 대상 재화와 말레이시아 국내에서 제조한 

과세 대상 재화에 판매세(Sales tax)가 부과되고, 특별히 규정된 과세 대상 서비스에 서비스

세(Service tax)가 부과된다. 2018년 9월 1일부터 이 두 가지 세금을 도입하였다.

2015년 4월 1일부터 시행했던 물품용역세(Goods and Services Tax, GST)를 대체하도록 

판매세(Sales tax)와 서비스세(Service tax)를 도입했다.

판매세(Sales tax)와 서비스세(Service tax)는 재화와 서비스에 대한 소비세이지만 기존 

GST 제도와 적용 방법이 크게 다르다. 주요 차이점은 판매세(Sales tax)와 서비스세(Service 

tax)는 GST의 다단계 원칙과 다르게 단일 단계 소비세라는 점이다. 이는 GST의 핵심 원칙이

었던 매입세액공제제도(input tax credit mechanism)가 판매세(Sales tax)와 서비스세

(Service tax)에는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매입세액공제를 사용할 수 없는 것에 대한 대응으로 판매세(Sales tax)와 서비스세(Service 

tax) 모두 공급망 내 이중과세 영향을 최소화할 목적으로 다양한 형태의 면제(exemptions)와 

경감제도(relief facilities)를 제공하고 있다. 이러한 제도는 일반적으로 거래 성격에 따라 다

르며 대부분의 경우 사전 신청을 통해 승인을 받아야 한다.

관세청(RMCD)은 세금을 관리할 때 세법과 규정에 대한 해석을 담아 발행하는 지침

(guidance documents)에 상당히 의존하고 있다. 또한 특정 서비스(specific service), 과세 

사업자(taxable person), 면제 부여(grant exemptions)에 대한 세무상 처리를 설명하기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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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장관 정책(Ministerial policies)을 수시로 발행한다. 이러한 잦은 변경에 대한 지침

(Guides)은 불확실성을 증가시키기도 하지만, 납세자가 세법 적용을 용이하게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준다.

현행 SST 제도는 입법과 실무 영역에서 모두 진화하고 발전하고 있다. 기업과 산업이 발전

함에 따라 당국과 기업의 지속적인 세법 적용에 대한 논의가 계속되고 있다.

6. 판매세(Sales tax)

가. 판매세(Sales tax)의 범위

판매세(Sales tax)는 다음과 같은 경우 과세 대상 재화에 대해 단일 단계에서 과세된다.

∙ 등록 제조사(registered manufacturer)가 말레이시아 국내에서 제조하고 판매(sold), 사

용(used) 및 폐기(disposed)하는 재화

∙ 말레이시아 국내로 수입하는 재화

판매세(Sales tax)는 다음의 경우를 제외하고 모든 재화에 대해 10% 세율로 부과된다.

∙ 2018년 판매세(세율) 시행령의 부속규칙 제1조 또는 제2조(First Schedule or Second 

Schedule of the Sales Tax(Rate of Tax) Order 2018)78)에서 규정하는 재화에 5% 또

는 특정 세율로 부과되는 경우 또는

∙ 2018년 판매세(세금 면제 상품) 시행령(Sales Tax(Goods Exempted from Tax) Order 

2018)79)에 따라 판매세가 면제되는 경우

말레이시아 HS 코드 또는 관세 코드에 따라 재화에 대한 판매세 세율을 결정한다.

나. 판매세 사업자등록(Sales Tax Registration)

과세 대상 재화를 생산하는 제조사(manufacturer of taxable goods)는 판매세 사업자등

록을 해야 한다.

78) MySST portal, “Legislation & Guides, SST Orders, Sales tax(Rate of Tax) Order 2018,” https://mysst.cus

toms.gov.my/SSTOrders, 검색일자: 2021. 10. 28, pp. 4~57.

79) MySST portal, “Legislation & Guides, SST Orders, Sales tax(Goods Exempted from Tax) Order 2018,” 

https://mysst.customs.gov.my/SSTOrders, 검색일자: 2021. 10. 28, pp. 6~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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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세 목적상 제조(manufacture)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석유(petroleum)를 제외하고 수동(manual) 또는 기계적인 방법(mechanical means)으

로 크기(size), 형태(shape), 구성(composition), 성질(nature), 품질(quality)을 변경하

여 유기물질(organic material) 또는 무기물질(inorganic material)을 새로운 제품으로 

변환(conversion)하는 것과 기계(machinery)나 기타 제품(other products)을 조립

(assembly)하는 것까지 제조의 정의로 포함한다. 다만 건설(construction) 목적으로 기

계 또는 장비를 설치(installation)하는 것은 제조에 포함되지 않는다.

∙ 석유(petroleum)와 관련하여 석유화학 스트림(petrochemical streams) 또는 정제 스트

림(refinery streams) 중 분리(separation), 변환(conversion), 정화(purification), 혼합

(blending)을 포함하는 정제 과정(process of refining)을 제조로 정의한다.

과세 대상 재화(taxable goods)를 생산하는 제조사의 12개월 동안 매출액이 50만링깃을 

초과하는 경우 제조사는 판매세 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 과거 방법(Historical method) 또

는 미래 방법(Future method)을 기초로 12개월 기간(12-month period)을 계산해야 한다.

∙ 과거 방법(Historical method): 해당 월과 직전 11개월의 과세 대상 재화의 매출 총액

∙ 미래 방법(Future method): 해당 월과 그다음 11개월의 과세 대상 재화 매출 총액

과세 대상의 재화에 대해 하도급 업무(sub-contract work)를 수행하는 제조사는 수행한 

용역 매출이 12개월 동안 50만링깃을 초과하는 경우 판매세 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

자발적 사업자등록(Voluntary registration)은 관세청장의 재량에 따르며, 지점(branch/ 

division)에 대한 판매세 사업자등록은 허용되지 않는다.

판매세 사업자등록은 관세청 포탈의 SST-01 사업자등록 신청서(Form SST-01)를 통해 온

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하다(다음 별첨 참조). 사업자등록 의무가 발생한 월의 마지막 날부터 

익월 말일까지 사업자등록을 신청해야 한다.

[그림 2-Ⅳ-1] 판매세 사업자등록 타임라인

자료: 딜로이트 말레이시아 내부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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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 사업자등록 신청서(Form SST-01)80)

80) MySST portal, “Legislation & Guides, SST Regulations, Third Schedule of the Sales Tax(Regulations) 

2018,” https://mysst.customs.gov.my/SSTRegulations, 검색일자: 2021. 10.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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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판매세 신고(Accounting for Sales Tax)

1) 수입 재화(Imported Goods)

말레이시아로 수입하는 재화의 판매세는 수입되는 시점에 신고해야 한다. 수입한 과세 대

상 재화(imported taxable goods)의 공급가액은 다음 내용의 합계로 계산한다.

∙ 과세 대상 재화의 공급가액(Value of such taxable goods)

∙ 과세 대상 재화에 대해 납부해야 할 관세(Amount of customs duty, if any, or to be 

paid on such taxable goods), 그리고

∙ 과세 대상 재화에 대해 납부해야 할 소비세(Amount of excise duty, if any, or to be 

paid on such taxable goods)

2) 제조품(Manufactured Goods)

등록 제조사(registered manufacturer)는 재화를 판매(sold)하거나, 폐기(disposed) 또는 

제조과정의 원자재로 사용하지 않고, 다른 방법으로 먼저 사용한 재화의 공급가액에 대해 판

매세를 신고해야 한다.

매 2개월 과세기간마다 판매세 신고 및 납부해야 하며, 과세 사업자는 SST-02신고서

(SST-02 return)에 판매세를 신고해야 한다(다음 별첨 참조). 과세기간의 마지막 날로부터 다

음 달 말일까지 판매세 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또한 등록 제조사(registered manufacturer)는 과세기간(taxable period) 변경에 대해 관

세청의 승인을 요청할 수 있다. 관세청 포탈 MySST를 통해 온라인으로 판매세를 신고하거나 

우편을 통해서 판매세 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 납부할 세액과 상관없이 SST-02 신고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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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Ⅳ-1> SST-02 신고서(SST-02 return)-판매세 신고를 위한 주요 계산

자료: 딜로이트 말레이시아 내부 자료

행 번호 구분 설명 및 계산

Part B1: 매출 내역(Sales Details)

8
과세재화 공급가액 
(Value of taxable goods sold(RM))

과세기간 동안 판매(sold), 사용
(used), 폐기(disposed)한 재화에 
대한 판매세 신고(매 2개월)

계산: 과세재화 공급가액 x 
판매세율 = 납부세액

예시: RM10만 x 10% = 
RM1만

Part D: 판매세 면세 매출(Sales exempted from Sales Tax)

18(a) 
수출/특별구역/지정구역
(Export/Special Area/Designated Area)

2018년 판매세(면세 재화) 시행령
(Sales Tax(Goods Exempted 
from Tax) Order 2018)에 따른 
면세 재화의 매출액을 기입

면세 재화 매출액은 Part B1의 과
세 매출액에서 상계하지 않고 공시 
목적으로만 사용

18(b)

2018년 판매세(납세 면제자) 시행령(Sales Tax(Persons Exempte
d from Payment of Tax) Order 2018)에 따른 면세 매출
1. 부속규칙 제 A조(납세 면제자)(Schedule A(Class of Person))
2. 부속규칙 제 B조(특정 비과세 재화 제조사)(Schedule B

(Manufacturer of specific non-taxable goods))
3. 부속규칙 제 C조(원자재/포장/부품)(Schedule C(Raw Materials

/Packaging/Components))
ⅰ. 항목 1, 2(판매세 면세 원자재 구매 및 수입)(Item 1 and 2 

(Purchase/Importation of Raw Material Exempted from 
Sales Tax))

ⅱ. 항목 3, 4(판매세 면세 등록 제조사를 대신하여 원자재 구입 및 
수입)(Item 3 and 4(Purchase/Importation of Raw Materials 
on behalf of Registered Manufacturer Exempted from 
Sales Tax))

ⅲ. 항목 5(판매세 면세 용역 금액)(Item 5(Value of Work Performed
Exempted from Sales Tax))

판매세 납세 면제자에게 판매한 매
출액을 공시하기 위함

이 매출액은 Part B1의 과세 매출
액에서 상계하지 않고 공시 목적으
로만 사용

Part E: 2018년 판매세(납세 면제자) 시행령, 부속규칙 제C조에 따른 
매입(Purchase under the Schedule C, Sales Tax(Person 
Exempted from Payment of Tax) Order 2018)

19
항목 1, 2(판매세 면세 원자재 구매 및 수입)(Item 1 and 2(Purchase
/Importation of Raw Material Exempted from Sales Tax))

매입액은 총매출액에서 상계하지 
않으며 기업이 판매세 면세를 통해 
매입한 금액을 공시하기 위함

20
항목 3, 4(판매세 면세 등록 제조사를 대신하여 원자재 구입 및 수
입)(Item 3 and 4(Purchase/Importation of Raw Materials on 
behalf of Registered Manufacturer Exempted from Sales Tax))

21
항목 5(판매세 면세 용역 금액)(Item 5(Value of Work Performed 
Exempted from Sales Ta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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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 SST-02 신고서(SST-02 return)81)

81) MySST portal, “Legislation & Guides, SST Regulations, Third Schedule of the Sales Tax(Regulations) 

2018,” https://mysst.customs.gov.my/SSTRegulations, 검색일자: 2021. 10.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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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판매세 납부(Payment of Sales Tax)

판매세는 온라인(FPX)으로 납부하거나 은행수표를 우편, 택배를 통해 관세청에 제출하여 

납부할 수 있다. 기한이 지난 수표는 허용되지 않으며, 우편 또는 택배로 전달되는 수표는 

우편소인(Post mark) 날짜 또는 배송조회번호가 택배회사 전산에 기록된 날짜에 관세청장이 

수령한 것으로 간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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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문서화 요구사항(Documentation Requirements)

과세 대상 재화를 판매하는 등록 제조사(registered manufacturer)는 매출 거래와 관련하

여 규정된 세부 사항을 포함한 인보이스(invoice)를 말레이어 또는 영어로 발행해야 한다.

판매세 인보이스에 포함해야 하는 세부 사항은 다음과 같다.

∙ 인보이스 일련번호

∙ 인보이스 날짜

∙ 등록 제조사(registered manufacturer)의 이름, 주소, 사업자번호

∙ 구매자 이름, 주소

∙ 판매한 과세 대상 재화를 식별하기에 충분한 설명

∙ 할인 금액

∙ 각 과세 대상 재화의 유형(type), 수량(quantity), 판매세를 제외한 금액

∙ 판매세를 제외한 총액, 판매세율, 판매세, 판매세액 별도 표시

∙ 판매세를 포함한 총액

∙ 링깃 이외 통화인 경우 판매 당시 말레이시아에서 통용되는 환율을 통해 링깃으로 표시

등록 제조사(registered manufacturer)는 인보이스 세부사항 변경에 대해 관세청에 요청

할 수 있다. 다음과 같은 사유로 과세 대상 재화에 대한 판매세 감면(reduction) 또는 인상

(addition)이 있을 때 대변표(Credit note)/차변표(Debit note)를 발행할 수 있다.

1) 잘못된 수량(wrong quality), 불량 품질(poor quality), 계약하지 않는 상품(uncontracted 

taxable goods)에 대해 구매자가 판매(sold)하거나 폐기(disposed)하지 않고 반품

(returned)한 경우

2) 과세 대상 재화에 대해 할인(discount)을 제공한 경우

대변표(Credit note)/차변표(Debit note)에 포함해야 할 규정된 세부사항은 다음과 같다.

∙ 대변표 또는 차변표라는 문구를 눈에 잘띄는 곳에 표시

∙ 대변표 또는 차변표의 일련번호

∙ 대변표 또는 차변표의 발행날짜

∙ 등록 제조사(registered manufacturer)의 이름, 주소, 사업자번호

∙ 대변표 또는 차변표 발행 사유

∙ 과세 대상 재화의 설명, 수량, 가격 표시

∙ 판매세를 제외한 총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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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매세율 및 판매세 금액

∙ 과세 대상 재화에 대해 발행했던 인보이스 번호와 발행 날짜

과세기간 동안 발행한 대변표/차변표는 SST-02신고서(SST-02 return)를 통해 수정신고를 

반드시 해야 한다.

바. 판매세 면제(Sales Tax Exemptions)

과세 대상 재화의 수입과 구매에서 다양한 판매세 면제(sales tax exemptions)가 있다. 

2018년 판매세(납세 면제자) 시행령의 부속규칙(Schedules to the Sales Tax(Persons 

Exempted from Payment of tax) Order 2018)82)은 판매세 면제에 대한 세 가지 주요 범주

를 명시하고 있다.

∙ 부속규칙 제 A조(Schedule A): 개인 및 거래의 특정 부류(Specific classes)

∙ 부속규칙 제 B조(Schedule B): 특정 비과세 재화를 생산하는 제조사가 제조과정에 사용

하는 원자재, 부품, 포장재를 구매 시 세금 면제

∙ 부속규칙 제 C조(Schedule C): 등록 제조사(registered manufacturer)가 제조과정에 

사용하는 원자재, 부품, 포장재를 구매 시 세금 면제

주요 면제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과세 대상 재화의 제조과정에 사용하는 원자재, 부품, 포장재 

판매세의 단일단계 부과를 위해 등록 제조사(registered manufacturer)는 제조과정에 직

접 사용하는 원자재, 부품, 포장재를 구매 시 판매세를 면제받을 수 있다.

수입하거나 다른 등록 제조사(registered manufacturer) 또는 지정된 무역중개회사

(appointed trading company agent)로부터 구매하는 원자재, 부품, 포장재에 대해 면제가 

가능하다. 등록 제조사(registered manufacturer)는 2018년 판매세(납세 면제자) 시행령의 

부속규칙 제C조(Schedule C of the Sales Tax(Persons Exempted from Payment of Tax) 

Order 2018)83)에 따라 관련 면제 신청서를 관세청에 제출해야 한다.

82) MySST portal, “Legislation & Guides, SST Orders, Sales Tax(Persons Exempted from Payment of Tax) 

Order 2018,” https://mysst.customs.gov.my/SSTOrders, 검색일자: 2021. 10. 28.

83) MySST portal, “Legislation & Guides, SST Guides, Specific Guides, Sales Tax Exemption under Schedule 

C,” https://mysst.customs.gov.my/SpecificGuides, 검색일자: 2021. 10.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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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계 및 설비

2018년 판매세(납세 면제자) 시행령의 부속규칙 제A조 제55항목(Item 55 Schedule A of 

the Sales Tax(Persons Exempted from Payment of Tax) Order 2018)84)에 따라 모든 제

조사는 과세 대상 기계(taxable machinery) 및 장비(taxable equipment)를 구매하거나 수입

할 경우 판매세 면제가 가능하다. 면제를 위한 주요 조건은 다음과 같다.

가) 기계 및 장비는 사용하지 않은 새 것으로 승인받은 제조사(approved manufacturer)

의 구내에 항상 배치되어 있어야 한다.

나) 기계 및 장비는 승인받은 제조사(approved manufacturer)의 구내에서 완성품 제조과

정에 직접 사용되야 한다. 그리고

다) 제조사는 말레이시아 투자개발청(Malaysia Investment Development Authority)의 

승인을 받야아 한다.

면제를 받아 취득한 모든 기계 및 설비는 관세청의 허가 없이 판매(sold), 양도(transfer), 

운송(moved)할 수 없으며 해당 기계 및 설비를 판매, 양도, 운송할 경우 세금 납부를 해야 

한다. 수입 후 10년 미만의 면제받은 기계 및 설비를 폐기(disposed off)할 경우 판매세를 

신고해야 한다. 

사. 판매세 경감제도(Sales Tax Facilities)

과세 대상 재화를 구매하거나 수입할 경우 신청 가능한 경감제도가 있다.

아. 환급(Drawback)85) 86)

재수출을 위해 석유를 제외한 과세 대상 재화를 구매하거나 수입할 경우 납부한 판매세에 

대해 환급신청을 할 수 있다.

84) MySST portal, “Legislation & Guides, SST Orders, Sales Tax(Persons Exempted from Payment of Tax) 

Order 2018,” https://mysst.customs.gov.my/SSTOrders, 검색일자: 2021. 10. 28.

85) MySST portal, “Legislation & Guides, Legislation, Section 40 of the Sales Tax Act 2018,” https://mysst. 

customs.gov.my/SSTAct, 검색일자: 2021. 10. 28.

86) MySST portal, “Legislation & Guides, SST Guide, General Guide on Sales Tax,” https://mysst.customs. 

gov.my/GeneralGuide, 검색일자: 2021. 10.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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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서비스세(Service Tax)

가. 서비스세의 범위(Scope of Service Tax)

말레이시아 국내에서 과세 사업자(registered person)가 제공하는 과세 대상 서비스

(taxable services)에 서비스세가 부과된다. 매년 25링깃씩 부과되는 신용카드를 제외하고 현

재 서비스세는 6%의 세율로 부과된다. 2018년 서비스세법 규정의 부속규칙 제1조(First 

Schedule of the Service Tax Regulation 2018, STR)87)88)에서 과세 대상 서비스 목록(list 

of taxable services)을 규정하고 있다.

2020년 1월 1일부터 말레이시아 소비자에게 디지털 서비스를 제공하는 해외사업자

(Foreign service providers, FSP)의 연간 매출액이 사업자등록 기준(registration threshold)인 

50만링깃을 초과하는 경우 FSP는 사업자등록 및 6% 서비스세를 징수해야 할 의무가 생겼다.

나. 과세 대상 서비스 규정 목록(List of Prescribed Taxable Services)

사업자등록기준 연간 매출액(registration threshold)을 초과하는 과세 사업자(registered 

person)는 서비스세 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 과세 대상 서비스의 예시로 숙박업

(accommodation), 요식업(provision of food and beverage), 컨설팅 서비스(consultancy 

services)와 같은 전문서비스(professional services), IT 서비스(IT services), 매니지먼트 서

비스(management services), 디지털 서비스(digital services), 보험(insurance), 통신

(telecommunication) 및 광고 서비스(advertising services)를 들 수 있다.

STR의 부속규칙 제1조(First Schedule of STR)89)는 과세 사업자(taxable persons), 과세 

대상 서비스(taxable services)의 전체 목록을 제공하고 있다. 부록 2에서 전체 목록을 확인할 

수 있다.

87) MySST portal, “Legislation & Guides, Legislation, SST Regulations, First Schedule of the Service Tax 

Regulations 2018,” https://mysst.customs.gov.my/SSTRegulations, 검색일자: 2021. 10. 28.

88) 부록 2 참조
89) 주석 87), 88)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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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서비스세 공급가액(Value for Service tax)

서비스세를 납부해야 하는 과세 대상 서비스의 공급가액은 다음과 같이 결정된다.

1) 과세 사업자(taxable person)가 특수관계가 없는 자(not connected with the taxable 

person)에게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해서

  가) 제공한 서비스의 실제 공급가액(actual value) 또는

  나) 일반 보험(insurance policy) 또는 이슬람계 보험(takaful contribution for takaful 

certificate)의 경우 실제 납입된 보험료

2) 과세 사업자(taxable person)가 특수관계자(person connected with the taxable 

person)에게 제공하는 서비스인 경우 특수관계가 없는 당사자 간에 거래하는 통상적인 

서비스 공급가액

3) 과세 대상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하는 경우 특수관계가 없는 당사자 간에 거래하는 통상

적인 서비스 공급가액

라. 수입 과세 대상 서비스(Imported taxable services)

2019년 1월 1일부터 말레이시아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해외사업자로부터 수입한 과

세 대상 서비스(Imported taxable services)에도 서비스세(Service tax)가 부과된다. STR의 

부속규칙 제1조(First Schedule of the STR)90)에서 서비스세(Service tax)가 부과되는 수입 

서비스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수입 과세 대상 서비스의 공급가액(Value of imported taxable services)은 다음과 같다.

1) 특수관계가 없는 해외사업자(not connected person who is outside Malaysia)로부터 

수입 과세 대상 서비스(imported taxable services)를 취득한 경우

  가) 일반 보험(insurance policy) 또는 이슬람계 보험(takaful contribution for takaful 

certificate)의 경우 실제 납입된 보험료

  나) 가)에서 언급되지 않은 기타 수입 과세 대상 서비스(imported taxable services)의 

경우 해당 서비스의 실제 공급가액

90) 주석 87), 88)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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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해외 특수관계자(connected person who is outside Malaysia)로부터 수입 과세 대상 

서비스(imported taxable services)를 취득한 경우 특수관계가 없는 당사자 간 거래하

는 통상적인 서비스 공급가액

마. 서비스세 사업자등록(Service tax registration)

12개월 동안 50만링깃을 초과하는 과세 대상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는 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 단 요식업(food and beverage preparation services)의 사업자등록 기준 매출액은 

150만링깃이다. 과거 방법(Historical method) 또는 미래 방법(Future method)을 기초로 12

개월 기간(12-month period)을 계산한다.

∙ 과거 방법(Historical method): 해당 월과 직전 11개월의 과세 공급의 총액(total value 

of taxable supplies)

∙ 미래 방법(Future method): 해당 월과 그다음 11개월의 과세 공급 총액(total value of 

taxable supplies)

자발적 사업자등록(Voluntary registration)과 지점(branch/division)에 대한 사업자등록

은 관세청장의 재량에 따른다. 서비스세 사업자등록은 관세청(RMCD) 포탈의 SST-01 사업자

등록 신청서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하다. 사업자등록 의무가 발생한 월의 마지막 날

부터 익월 말일까지 사업자등록을 신청해야 한다.

[그림 2-Ⅳ-2] 서비스세 사업자등록 타임라인

자료: 딜로이트 말레이시아 내부 자료

바. 서비스세 신고(Accounting for Service Tax)

서비스세는 대금 지급일 또는 인보이스 발행일로부터 12개월 중 빠른 날짜에 신고해야 한

다. 과세 사업자(taxable person)는 관세청(RMCD)의 승인을 받아 인보이스 발행일 기준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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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세(Service tax)를 신고할 수 있다.

서비스세(Service tax) 신고 및 납부는 매 2개월 과세기간마다 해야 한다. 과세 사업자

(taxable person)는 SST-02 신고서에 서비스세(Service tax)를 신고해야 하며, 세무신고는 

과세기간 마지막 날짜로부터 익월 말일까지 제출해야 한다.

서비스세(Service tax) 신고서는 관세청(RMCD) 포탈을 통해 온라인으로 제출하거나 우편, 

택배를 통해 관세청 처리 센터(Customs Processing Centre)로 제출이 가능하다. 납부할 세

액과 상관없이 SST-02 신고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

과세 사업자(taxable person)는 또한 과세기간(taxable period) 변경에 대해 관세청

(RMCD)에 요청할 수 있다.

<표 2-Ⅳ-2> SST-02 신고서-서비스세(Service tax) 신고를 위한 주요 계산

행 번호 구분 설명 및 계산

Part B1: 서비스 내역(Service Details)

10
과세 서비스 공급가액(Value of taxable services 
provided)

지급일 기준 신고방법(Under the payment 
received method) – 과세기간(taxable period) 
동안 제공한 서비스에 대한 대금을 지급받은 날을 
기준으로 서비스세를 신고해야 한다. 인보이스 발
행 후 12개월 동안 대금을 지급받지 못했을 경우
에도 서비스세(Service tax)를 신고해야 한다(매 
2개월마다).

인보이스 기준 방법(Invoice method)(관세청
(RMCD)의 승인을 받은 경우) – 과세기간
(taxable period) 동안 인보이스를 발행한 날을 
기준으로 서비스세(Service tax)를 신고해야 한
다(매 2개월마다).

계산: 과세 서비스 공급가액 x 
서비스세(Service tax) 6% = 납부세액 

예시: RM10만 x 6% = RM6천

Part D: 면세 서비스(Services exempted from 
tax)

18(c)
면세 서비스 매출총액(Total value of exempted 
taxable services)

면세 서비스 매출총액은 10번 항목 과세 서비스 
공급가액에서 상계하지 않고 서비스세 면세 대상 
고객에게 제공하는 서비스 매출액을 공시하기 위
함(다음 Business to Business exemption 서
비스세(Service tax) 면제 참조)

자료: 딜로이트 말레이시아 내부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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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수입 서비스(imported services)에 대한 서비스세(Service tax) 신고

서비스세 과세 사업자(taxable person)가 해외사업자(overseas service provider)로부터 

과세 대상 서비스(taxable service)를 수입 및 취득하는 경우 과세 사업자(taxable person)는

SST-02 신고서에 해당 서비스세(Service tax)를 대리 신고(self-account for service tax)해

야 한다. 과세 대상 서비스(taxable service)를 제공하지 않는 사업자가 해외사업자(overseas 

service provider)로부터 과세 대상 서비스(taxable service)를 수입 및 취득하는 경우 비과세 

사업자(non-service tax registrant)로 등록하고, 인보이스를 수령하거나 대금을 지급할 때마

다 매월 SST-02A 신고서에 서비스세(Service tax)를 신고해야 한다(다음 별첨 참조).

수입 서비스에 대한 서비스세(Service tax)는 지급일 또는 인보이스 수령일 중 빠른 날을 

기준으로 신고해야 한다. 관세청(RMCD)은 2019년 1월 9일에 발행한 수입 서비스 지침

(Guide on Imported Services)91)을 통해 회사가 계상하는 날짜(posting date)를 인보이스 

수령일(date of receipt of invoice)로 하도록 했다.

<표 2-Ⅳ-3> SST-02A 신고서-수입 서비스에 대한 서비스세(Service tax) 신고를 위한 주요 계산

행 번호 구분 설명 및 계산

Part B1: 서비스 내역(Service Details)

8
세율에 따른 총납부세액(Total value of taxable 
payable as per tax rate)

과세기간(매월) 동안 해외사업자(overseas 
service provider)로부터 취득한 과세 대상 수입 
서비스(imported taxable services)에 대한 서
비스세 신고

계산: 과세 대상 수입 서비스 공급가액 x
서비스세율 6% = 납부세액 

예시: RM10만 x 6% = RM6천

* 해외사업자(overseas service provider)가 발
행한 인보이스 내 금액이 링깃이 아닌 경우 말레
이시아 중앙은행에서 공시하고 있는 환율
(Selling rate)을 사용

자료: 딜로이트 말레이시아 내부 자료

91) MySST portal, “Legislation & Guides, Legislation, BM Version of the Portal, Perundangan & Panduan, 

Panduan CJP, Panduan Industri, Perkhidmatan Bercukai Diimport,” http://mysst.customs.gov.my/ 

IndustryGuides, 검색일자: 2021. 10.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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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 SST-02A 신고서(SST-02A return)92)

92) MySST portal, “Legislation & Guides, SST Regulations, Third Schedule of the Sales Tax(Regulations) 

2018,” https://mysst.customs.gov.my/SSTRegulations, 검색일자: 2021. 10.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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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서비스세(Service tax) 납부

과세 사업자(service tax registrant)와 비과세 사업자(non-service tax registrant) 모두 

서비스세(Service tax)를 온라인(FPX)으로 납부하거나 은행수표를 우편, 택배를 통해 관세청

(RMCD)에 제출하여 납부할 수 있으며, 기한이 지난 수표는 허용되지 않는다. 최근 개정된 

2019년 서비스세법 규정(Service Tax(Amendment) Regulations 2019)93)에 따라 우편, 택배

로 전달되는 수표는 우편소인 날짜 또는 배송조회번호가 택배회사 전산에 기록된 날짜에 관

세청장이 수령한 것으로 간주한다.

자. 문서화 요구사항(Documentation Requirements)

서비스세(Service tax) 과세 사업자(service tax registrant)는 다음과 같이 규정된 세부 사

항을 포함한 인보이스를 발행해야 한다.

∙ 인보이스 일련번호

∙ 인보이스 날짜

∙ 과세 사업자 이름, 주소, 사업자번호

∙ 제공한 과세 대상 서비스를 식별하기에 충분한 설명

∙ 할인(discounts) 금액

∙ 서비스세(Service tax)를 제외한 총금액, 서비스세(Service tax)율, 총부과되는 서비스세

(Service tax) 별도 표시

∙ 서비스세(Service tax)를 포함한 총금액

∙ 링깃 이외의 통화인 경우 공급 당시 말레이시아에서 통용되는 환율을 통해 링깃으로 표시

과세 사업자는 인보이스 세부사항 변경에 대해 관세청(RMCD)에 요청할 수 있다. 

서비스세(Service tax) 과세 사업자는 다음과 같은 사유로 과세 대상 서비스에 대한 서비

스세(Service tax) 감면(reduction) 또는 증가(addition)가 있을 때 대변표(credit note)/차변

표(debit note)를 발행할 수 있다.

1) 2018년 「서비스세법(Service Tax Act 2018)」에 따라 세율이 변경될 경우 또는

2) 사업 과정에서 조정이 필요한 경우(Any adjustment in the course of business)

93) MySST portal, “Legislation & Guides, Legislation, SST Regulations, Regulation 16 of the Service Tax 

Regulations 2018,” https://mysst.customs.gov.my/SSTRegulations, 검색일자: 2021. 10.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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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변표/차변표에 포함해야 할 규정된 세부사항은 다음과 같다.

∙ 대변표 또는 차변표라는 문구를 눈에 잘 띄는 곳에 표시

∙ 대변표 또는 차변표의 일련번호

∙ 대변표 또는 차변표의 발행날짜

∙ 과세 사업자의 이름, 주소, 사업자번호

∙ 대변표 또는 차변표 발행 사유

∙ 과세 대상 서비스에 대한 충분한 설명

∙ 과세 대상 서비스의 수량 및 가격

∙ 서비스세를 제외한 총금액

∙ 서비스세율 및 서비스세액

∙ 과세 대상 서비스에 대해 발행했던 인보이스 번호와 발행 날짜

과세기간(taxable period) 동안 발행한 대변표/차변표는 SST-02 신고서를 통해 수정신고

를 반드시 해야 한다.

차. 서비스세 감면 및 면제(Service Tax Reliefs and Exemptions)

과세 사업자(taxable person)가 고려할 수 있는 특정 서비스세(Service tax) 감면(reliefs) 

및 면제(exemptions)는 다음과 같다.

1) 국내 과세 대상 서비스에 대한 그룹 감면(Intra-Group Relief for Domestic 

Taxable Services)

그룹 내 회사(within a group of companies) 간 제공하는 특정 서비스에 대해 서비스세 

감면(relief)이 가능하다. STR의 부속규칙 제1조 중 그룹 G(Group G of the First Schedule 

of the STR)94)에서 규정하고 있는 전문서비스(professional services)를 그룹 내 회사에 제공

할 경우 과세 대상 서비스로 간주하지 않는다. 그러나 그룹 내 감면(intra-group relief)에 

대한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그룹 내 감면(intra-group relief)이 가능한 서비스는 STR의 부속규칙 제1조에서 명시

하고 있는 그룹 G의 두 번째 열 항목 (a)에서 (i) 또는 (l)이다95)96). 항목 (j) 고용서비스

94) 주석 87), 88)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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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mployment services)와 경비(provision of guards), 보안(provision of protections) 업무

는 그룹 내 감면(intra-group relief) 대상이 아니다.97)

그룹 내 감면에 대한 조건은 다음과 같다.

가) 통제 테스트(Control test)

한 회사가 다른 회사를 통제(control)하는 경우 이 회사는 그룹 회사로 간주된다. 같은 그

룹 내 회사로 간주되기 위해서 다음 사항을 충족해야 한다.

(1) 회사 간에 50% 이상의 납입자본금(issued share capital)을 직간접적으로 소유한 경우

(2) 회사 간에 20%에서 50% 납입자본금(issued share capital)을 소유한 경우 한 회사는 

다른 회사 이사회의 대다수 등기이사(majority of directors)를 선임(appoint)하거나 

해임(remove)할 수 있는 권한(power)을 가져야 한다.

(참고: 사채(debentures)나 자금 대출 활동(money lending activities)을 보증(securing)하

는 신탁 행위(trust deeds), 사채 보유(debenture holding)를 위해 또는 수탁자의 

자격(fiduciary capacity)으로 지명인(nominee)이 주식을 보유할 경우 해당 주식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간주한다.)

나) 동일 서비스 테스트(Same service test)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service provider)가 그룹 외부의 어느 회사(another person 

outside the group of companies)에 과세 대상 서비스(taxable service)를 제공하는 경우 

그룹 내 회사(group company)와 그룹 외부의 회사(non-group company)에 제공하는 동일

한 서비스(same service)는 과세 대상 서비스(taxable service)로 간주한다.

그러나 2020년 1월 1일부터 그룹 외부의 회사(non-group company)에 12개월 동안 제공

한 과세 대상 서비스(taxable service) 총매출이 그룹 내 회사(group company)와 그룹 외부

의 회사(non-group company)에 제공한 동일 서비스(same service) 매출총액의 5%를 초과

95) MySST portal, “Legislation & Guides, Legislation, SST Regulations, Paragraph 3 of the First Schedule 

of the Service Tax Regulations 2018,” https://mysst.customs.gov.my/SSTRegulations, 검색일자: 2021. 

10. 28.

96) MySST portal, “Legislation & Guides, Legislation, SST Regulations, Paragraph 3 of the First Schedule 

of the Service Tax Regulations 2018,” https://mysst.customs.gov.my/SSTRegulations, 검색일자: 2021. 

10. 28.

97) 주석 87), 88)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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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 않을 경우 그룹 내 회사(group company)와 그룹 외부의 회사(non-group company)에 

제공한 서비스는 과세 대상이 아니다.

2) 수입 과세 대상 서비스에 대한 그룹 감면(Intra-Group Relief For Imported 

Taxable Services)

말레이시아 회사가 해외에 있는 그룹사(group company that is outside Malaysia)로부터 

STR의 부속규칙 제1조에서 명시하고 있는 그룹 G(Group G of the First Schedule of the 

STR)98)의 두 번째 열 항목 (a)에서 (i) 또는 (l)의 서비스를 수입하는 경우 해당 서비스는 과세 

대상으로 간주하지 않고 서비스세 또한 대리 납부(self-account)할 필요가 없다.

수입 과세 대상 서비스(imported taxable services)에 대해 그룹 감면(intra-group relief)

을 인정받기 위해서 해당 서비스를 수입하는 회사는 앞서 설명한 통제 테스트(control test)를 

충족해야 한다. 수입 과세 대상 서비스(imported taxable services)에 대한 그룹 감면

(intra-group relief))은 동일 서비스 테스트(same service test)를 적용하지 않는다.

3) Business to Business 서비스세(Service tax) 면제

동일 서비스(same service)를 제공하는 두 과세 사업자(two companies registered for 

service tax) 간에 특정 Business to Business(B2B) 거래 시 서비스세(Service tax) 면제가 

가능하며 해당 서비스의 그룹군은 다음과 같다.

∙ 그룹 G(전문 서비스) 중 항목 (a)에서 (i) 또는 (l)

∙ 그룹 I(기타 서비스) 중 광고 서비스(advertising services)만

2018년 서비스세(납세 면제자) 시행령(Service Tax(Persons Exempted from Payment of 

Tax) Order 2018)99)의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해당 면제가 가능하다.

B2B 면제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서비스 제공자(service provider)와 수취인(service 

recipient) 모두 동일 서비스(same item of service)를 제공하는 과세 사업자여야 하고, 서비

스 수취인(service recipient)은 해당 동일 서비스(same item of service)를 고객(customer)

98) MySST portal, “Legislation & Guides, Legislation, SST Regulations, Paragraph 3A of the First Schedule 

of the Service Tax Regulations 2018,” https://mysst.customs.gov.my/SSTRegulations, 검색일자: 2021. 

10. 28.

99) MySST portal, “Legislation & Guides, Legislation, SST Orders, Service Tax(Persons Exempted from 

Payment of Tax) Order 2018,” https://mysst.customs.gov.my/SSTRegulations, 검색일자: 2021. 10.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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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게 제공해야 한다. 또한 해당 면제를 위해서 서비스 수취인(service recipient)은 사적 소비

(personal consumption)를 위해 해당 서비스를 취득해서는 안 된다.

2020년 1월 1일부터 말레이시아 회사가 수입 과세 대상 서비스(imported taxable 

services)를 취득한 경우 서비스세 대리 신고(self-accounting) 및 납부에 대한 재무 장관의 

면제(Ministerial exemption)가 있다. 해당 면제를 인정받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

해야 한다.

∙ 서비스 수취인(service recipient)은 서비스세를 신고하는 과세 사업자(service tax 

registrant)여야 한다.

∙ 과세 사업자 서비스 수취인(registered service recipient)은 해외사업자(foreign 

vendor)로부터 수령한 동일한 과세 서비스(same taxable service)를 고객에게 제공해

야 한다.

∙ 사적 소비(personal consumption)가 아닌 사업의 계속성(furtherance of business)을 

위해 수입 과세 대상 서비스(imported taxable services)를 취득해야 하며,

∙ 해외사업자(overseas service provider)에게 수입 과세 대상 서비스(imported taxable 

services)에 대한 대금을 지급해야 한다.

4) 수입 디지털 서비스 및 IT 서비스의 신고 면제(Exemption to Account for 

Imported Digital Services and IT Services)

2018년 서비스세법(납세 면제자) 시행령(Service Tax(Persons Exempted from Payment 

of Tax Order 2018)100)에 따라 해외 과세 사업자(Foreign registered person, FRP)로부터 

디지털 서비스(Digital services)와 적법한 인보이스(valid invoice)를 수령한 과세 사업자

(service tax registrant)와 비과세 사업자(non-service tax registrant)는 서비스세(Service 

tax) 대리 신고(self-accounting)에 대한 면제를 받는다.

또한 STR의 부속규칙 제1조 중 그룹 G의 IT 서비스 과세 사업자(IT service provider of 

Group G of the First Schedule of the STR)101)가 해외사업자(overseas provider)로부터 

IT 서비스를 제공받는 경우 서비스세(Service tax) 대리 신고(self-accounting)에 대한 면제

100) MySST portal, “Legislation & Guides, Legislation, SST Orders, Item 3 of the Service Tax(Persons 

Exempted from Payment of Tax) Order 2018,” 검색일자: 2021. 10. 28.

101) MySST portal, “Legislation & Guides, Legislation, SST Orders, Item 4 of the Service Tax(Persons 

Exempted from Payment of Tax) Order 2018,” https://mysst.customs.gov.my/SSTRegulations, 검색
일자: 2021. 10.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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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받는다. 그러나 서비스 수취인(service recipient)은 사적 소비(personal consumption)를 

위해 IT 서비스를 사용해서는 안 되며, 해당 동일 서비스(identical IT service)를 고객에게 

제공(distributed) 또는 판매(sold)할 경우에만 면제가 가능하다.

관세청(RMCD)은 회사 사내에서 소비하고 사용(own use by the company or to be 

consumed by company itself)하기 위해 취득한 서비스를 사적 소비(personal consumption)

로 간주한다.

8. 판매세(Sales tax) 및 서비스세(Service tax) 행정 사항

가. 가산세(penalties)–판매세(Sales tax) 및 서비스세(Service tax)

사업자등록 의무가 있는 등록 제조사(registered manufacturer) 또는 과세 사업자

(taxable person)가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았을 경우 3만링깃 이하의 가산세나 2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둘 다 처벌 가능하다.

등록 제조사(registered manufacturer) 또는 과세 사업자(taxable person)가 납부해야 할 

판매세 또는 서비스세를 전부 또는 일부(wholly or partly)를 납부하지 않았을 경우 해당 사

업자는 다음과 같은 가산세를 적용받는다.

<표 2-Ⅳ-4> 가산세 비율

(단위: %)

미납세액 발생 일수 가산세 비율(rates of penalty)

1~30일 10

1~60일 25

1~90일 40

90일 초과 시 최대 40

자료: 딜로이트 말레이시아 내부 자료

또한 등록 제조사(registered manufacturer) 또는 과세 사업자(taxable person)가 SST 신

고서를 제출하지 않았을 경우 5만링깃의 가산세나 3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둘 다 부과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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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설명한 위반내용(offences)은 가중처벌(compoundable offences) 대상으로, 관세청

(RMCD)은 기업에 최대 가산세인 50%까지 추가 부과할 수 있다. 위반내용(offences)에 대해 

기업이 가중처벌(compoundable offences)을 받는 경우 2018년 서비스세(Service tax)법 제

95장102)과 80(2)장103)(Section 95 and Section 80(2) of the Service Tax Act 2018)에 따라 

당국은 해당 사항에 대해 기업을 기소(prosecution)하지 않는다.

나. 기록보관 의무(Record Keeping Requirements)

판매세(Sales tax)와 서비스세(Service tax) 관련 서류는 7년 동안 보관해야 하며, 이러한 

서류는 말레이어(Bahasa Malaysia) 또는 영어로 기록할 수 있다. 해당 서류는 특별한 허가를 

받은 경우가 아니라면 말레이시아 국내에서 보관해야 하며, 전자문서 형태(soft copy) 또는 

원본(hard copy)으로 보관할 수 있다.

102) MySST portal, “Legislation & Guides, Legislation, SST Act, Section 95(4) of the Sales Tax Act 2018,” 

https://mysst.customs.gov.my/SSTAct, 검색일자: 2021. 10. 28.

103) MySST portal, “Legislation & Guides, Legislation, SST Act, Section 80(2) of the Service Tax Act 2018,” 

https://mysst.customs.gov.my/SSTAct, 검색일자: 2021. 10.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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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원천징수세(Withholding Tax)

1. 개관

원천세(withholding taxes)는 말레이시아 거주자가 비거주자(non-residents)의 소득에 대

해 원천징수하여 과세당국에 납부하는 것을 말한다. 원천세는 별도의 세금으로 분류되기보다

는 비거주자(개인 혹은 법인)가 지급받는 대금 등으로부터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부과되는 

소득세이다. 원천세는 비거주자의 소득에 대하여 부과되는 소득세이지만 원천징수의 의무

(responsibility to withhold tax)는 그 대금을 지급하는 지급인(the payer)에게 있으며, 말레

이시아 거주자가 말레이시아 비거주자(non-residents)에게 대금을 지급할 때 원천징수의 의

무를 부여하고 있다. 신고 불이행(non-compliance) 시에는 말레이시아 거주자에게 가산세

(penalties)가 부과된다.

2. 원천징수 대상 지급 종류

다음의 비거주자에게 지급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원천징수한다.

<표 2-Ⅴ-1> 원천징수 대상 소득

(단위: %)

지급 종류
세법상 비거주자에게 적용되는 세율

(개인 및 기업)104)

배당(dividend) 0

이자(interest) 0/15

로열티(Royalty) 10

특정 소득(Special classes of income)
 말레이시아 국내에서 수행된 자문(advice), 지원(assistance) 또는 

용역(service)
 동산임대료(rental of moveable property)

10

10

계약금 지급(Contract payments) 10 + 3

104) 열거된 세율은 비거주자의 소득이 말레이시아에서 운영되는 사업에 귀속되지 않는 상황에서 적용되며, 조세조
약에 따라 감면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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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Ⅴ-1>의 계속

(단위: %)

지급 종류
세법상 비거주자에게 적용되는 세율

(개인 및 기업)105)

「소득세법」 4(f)항에 근거한 기타 소득 10

연예인(Public entertainer)1) 15

  주: 자세한 내용은 공개 예규(public ruling) 1/2010106)- 원천징수세의 소득 제4(f)장에서 확인할 수 있다.
1) 자세한 내용은 공개 예규(public ruling) 6/2017107)- 원천징수세의 소득 중 대중연예인(Public entertainer) 

항목에서 확인할 수 있다.
자료: 딜로이트 말레이시아 내부 자료

앞에서 언급한 유형의 말레이시아 원천 소득에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경우의 지급 형태의 소득은 말레이시아 원천 소득으로 간주된다.

1) 지급 책임이 정부, 주 정부, 지방 당국에 있는 경우

2) (1) 지급 책임이 해당 과세연도(basis year)에 세법상 거주자인 경우 그리고

  (2) 이자(interest)의 경우, 말레이시아 소득을 창출하기 위해 사용되는 자산에 관계된 

대여금 또는 말레이시아 자산 또는 그 외 자산을 담보로 하는 채무에 대해 이자가 

발생하는 경우

3) 말레이시아 원천 소득에 관계된 비용으로 손금 공제하는 경우

계약금 지급에 대해 원천징수되고 납부한 원천세는 최종 세금이다. 즉 비거주자가 말레이

시아에서 창출한 소득에 대하여 말레이시아에서 소득세 신고서(Income Tax Return Forms)

를 제출해야 하는 의무는 없다.

말레이시아와 이중과세방지협정(Double Tax Agreement, DTA)을 체결한 국가의 납세자

에게 원천징수하는 경우, 이중과세방지협정의 감면된 원천세율(이중과세방지협정에 명시된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을 적용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말레이시아-싱가포르 이중과세방지협

정에 따라 싱가포르의 납세자에게 지급하는 이자에 대한 원천세율은 10%이다. 그러나 대한

민국과 말레이시아 간의 이중과세방지협정에 따른 우대 원천세율은 없다.

105) 열거된 세율은 비거주자의 소득이 말레이시아에서 운영되는 사업에 귀속되지 않는 상황에서 적용되며, 조세조
약에 따라 감면될 수 있다.

106) Official portal of Inland Revenue Board of Malaysia, “Public Ruling 1/2010,” https://phl.hasil.gov.my/ 

pdf/pdfam/PR1_2010.pdf, 검색일자: 2021. 10. 28.

107) Official portal of Inland Revenue Board of Malaysia, “Public Ruling 6/2017,” https://phl.hasil.gov. 

my/pdf/pdfam/PR_6_2017.pdf, 검색일자: 2021. 10.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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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제 1
A Sdn Bhd는 한국 모회사인 B Ltd로부터 연 4.5%의 이자로 RM1백만을 대여금으로 받아서 회계연도 말까지
(매년 12월 31일) 이자상환을 해야 한다. 대여금은 A Sdn Bhd의 말레이시아 사업과 관련된 직원 급여와 
납품업체에 대금을 지급하는 데 사용되었다.

RM4만 5천의 이자 지급(즉 RM1백만 x 4.5%)은 다음과 같이 말레이시아 원천 소득으로 간주된다.

  a) 지급 책임이 말레이시아에 거주하는 납세자(즉 A Sdn Bhd)에게 있으며, 말레이시아에서 소득 창출을 
위해 사용된 자금(즉 급여 지급 및 납품 업체 대한 대금 지급)과 관련된 이자를 지급했다.

  b) 지급한 이자는 A Sdn Bhd가 말레이시아에서 창출한 수익 대한 비용으로 손금 공제하였다.

따라서 매 회계연도 12월 31일까지 지급해야 하는 RM4만 5천의 이자는 15%의 세율로 원천징수한다. 대한민국
-말레이시아 이중과세방지협정에 따른 우대세율(preferential rate)은 없다.

가. 로열티(Royalty) 

「소득세법」에서 로열티(Royalty)의 정의108)는 광범위하며 납세자는 모든 종류의 무형 자

산의 사용 또는 사용 권한(right to use)에 대한 지급금을 검토해야 한다. 로열티(Royalty)를 

지급하는 일반적인 유형은 다음과 같다.

1) 저작권(copy right), 소프트웨어(software), 예술적 또는 과학적 작업(artistic or 

scientific works), 특허(patents), 디자인(design) 또는 모델(models), 계획(plans), 비

밀 절차(secret processes) 또는 공식(formulae), 상표(trademarks) 또는 기타 유사한 

재산 또는 권리(other like property or rights)의 사용 또는 사용 권한(right to use)

2) 라디오, 텔레비전 방송용 테이프, 영화 필름, 영화, 비디오테이프, 말레이시아에서 이미 

사용되었거나 복제된 또는 사용, 복제될 예정인 영화, 비디오테이프, 기타 복제 수단, 

기타 유사한 재산, 권리의 사용 또는 사용 권한(right to use)

3) 기술적(technical), 산업적(industrial), 상업적(commercial) 또는 과학적(scientific) 지

식(knowledge), 경험(experience) 또는 기술(skill)에 관한 노하우(know-how) 또는 정

보의 사용 또는 사용 권한(right to use)

4) (a), (b) 또는 (c)항에 언급된 자산(property), 노하우(know-how) 또는 정보(information)

의 양도

108) Official portal of Inland Revenue Board of Malaysia, “Income Tax Act 1967(online version 2019. 1. 

1. - latest version is not available online),” https://phl.hasil.gov.my/pdf/pdfam/Act_53_20190101.pdf, 

검색일자: 2021. 10.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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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에 명시된 바와 같이 로열티(royalty)에는 소프트웨어 사용 또는 사용 권한에 대한 지급

금이 포함된다. 국세청은 전자 상거래 과세 지침(Guidelines on Taxation of Electronic 

Commerce Transactions)에 따라 다음과 같은 지급금은 소프트웨어 사용 또는 사용 권한에 

대해 지급된 것으로 간주할 것이라고 명시했다.

1) 고객이 애플리케이션/플랫폼을 통해 광고 캠페인을 제작할 목적인 디지털 광고에 대한 

지급금

2) 소프트웨어 솔루션 구매 및 해당 소프트웨어 사용에 대한 연간 라이선스 비용

3) 애플리케이션 사용에 대한 월간 구독료(온라인 판매 플랫폼 사용에 대한 구독료 포함)

전자 상거래 과세에 관한 지침(Guidelines on Taxation of Electronic Commerce 

Transactions)은 다음 유형의 지급금이 로열티(royalty)로 인정되지 않고 대신 특정 소득 범

위(Scope of special classes of income)에 속한다고 명시하고 있다(아래에서 설명).

1) 애플리케이션/소프트웨어의 구매 또는 사용을 위해 지급한 것이 아니라 비거주자가 제

공하는 서비스에 대한 지급금(예: 모든 측면의 디지털 광고에 대해서 지급인(payer)이 

서비스 제공자에게 전적으로 의존하는 경우)

2) 온라인 판매 플랫폼을 통해 성공적인 판매에 대한 거래 수수료(Transaction fee)

3) 온라인 결제 플랫폼을 통해 판매된 상품에 대한 수수료

4) 온라인 송금을 통해 당사자 간의 안전한 지급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지급 서비스 플랫

폼(payment service platform)에 지급한 수수료

말레이시아가 이중과세방지협정을 체결한 국가의 납세자에게 로열티(Royalty)를 지급하는 

경우, 이중과세방지협정에 명시된 ‘로열티(royalty)’의 정의도 검토해야 한다. 이중과세방지협

정이 국내법(domestic law)보다 우선하기 때문에, 이중과세방지협정의 정의가 「소득세법」의 

정의보다 우선한다. 예를 들어 이중과세방지협정에서 정의하는 ‘로열티(royalty)’가 「소득세

법」에서 정의하는 ‘로열티(royalty)’의 항목 중 포함되지 않는 경우, 해당 로열티에 대한 지급

금은 원천징수하지 않는다(해당 항목이 이중과세방지협정에 따라 로열티로 간주되지 않음).

나. 특정 소득(Special classes of Income)

과세기간 1년 동안 말레이시아 비거주자의 다음과 같은 소득은 특정 소득으로 분류된다.

1) 자산을 사용(use of property)하거나 자산에 속한 권리(rights belonging to property)와 

관련된 세무상 비거주자가 제공하는 용역에 대해 지급받은 대가 또는 비거주자가 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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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 기타 장치를 설치 또는 운영하는 대가로 지급받은 대가(「소득세법」 제4A(i)장),

2) 과학적(Scientific)이거나, 산업적인(industrial), 또는 상업적인(commercial) 설비

(undertaking), 벤처(venture), 프로젝트(project), 제도(scheme)를 관리할 때 말레이시

아 내에서 제공한 자문(advice) 또는 지원(assistance)에 대한 대가로 지급받은 금액

(「소득세법」 제4A(ii)장), 또는

3) 동산(moveable property)의 사용에 대한 계약(agreement) 또는 협약(arrangement)에 

따라 지급받은 임대료 또는 기타 대금(「소득세법」 제4A(iii)장)

2017년 「소득세법(면제)(제9호)시행령(the Income Tax(Exemption)」(No.9) Order 201

7)109)에 따라 「소득세법」 제4A(i)장 및 제4A(ii)장에 따른 말레이시아 외부에서 수행된 서비스

의 지급금에 대한 원천징수가 면제된다.

계약서에 따라 말레이시아 국내외에서 서비스의 수행을 요구하는 경우, 말레이시아 내에

서 수행하는 서비스에 귀속되는 계약금의 비율은 공정(fair)하고 정당한(justifiable) 방식으로 

구분되어야 한다. 계약금의 구분은 말레이시아에서 수행된 용역을 기반으로 해야 하며, 말레

이시아에서 수행된 용역에 귀속되는 계약금만 원천징수되기 때문에 계약금을 계약서의 사실

관계에 따라 구분하는 것이 중요하다.

자세한 내용은 공개 예규 제10/2019호(Public ruling No. 10/2019)110) – 특정 소득에 대

한 원천징수(Withholding Tax on Special Classes of Income)를 참조하면 된다.

다. 계약금 지급(Contract payments)

「소득세법」 제107A장(Section 107A)에 따라 ‘계약금 지급(contract payment)’이라는 용

어는 계약서에 따라 비거주자 계약자, 계약자의 대리인 또는 그를 대리하는 다른 사람에게 

지급한 서비스에 대한 모든 지급금을 의미하며, ‘계약서에 따른 서비스(services under a 

contract)’는 말레이시아 내에서 수행되는 사업, 프로젝트, 제도(Scheme)와 관련된 용역

(work) 또는 전문 서비스(professional service)를 수행하거나 제공하는 것을 의미한다.

실무적으로 「소득세법」 제107A장(Section 107A)은 비거주자가 말레이시아에 고정사업장

109) Official portal of Federal Legislation, “Income Tax(Exemption)(No.9) 2017 [PU(A) 323/2017],” https://

lom.agc.gov.my/ilims/upload/portal/akta/outputp/pua_20171024_P.U.%20(A)%20323.pdf, 검색일자: 

2021. 10. 28.

110) Official portal of Inland Revenue Board of Malaysia, “Public Ruling 10/2019,” https://phl.hasil. 

gov.my/pdf/pdfam/PR_10_2019.pdf, 검색일자: 2021. 10.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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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rmanent establishment) 또는 사업장(business presence)을 두고 있는 경우에만 적용된

다. 고정사업장은 이중과세방지협정에서 제공하고 있는 개념이다. 수취인(payee)이 말레이시

아와 이중과세방지협정을 체결하지 않은 국가의 납세자일 경우 「소득세법」 제12장(Section 

12) 및 관련 판례(relevant case law)를 참조하여 ‘사업장(business presence)’의 적용 가능

성을 검토해야 한다. 따라서 비거주자가 말레이시아에 고정사업장이나 사업장이 없는 경우, 

서비스 지급금은 특정 소득(앞 참조)에 대한 지급금으로 원천징수해야 한다.

계약금 지급에 과세하는 원천징수는 다음과 같다.

1) 과세연도 동안 비거주자 기업이 납부해야 할 세액에 대하여 계약금 지급액의 10%를 

원천징수 그리고

2) 해당 과세연도에 비거주자 기업의 직원(employees)이 납부해야 할 세액에 대하여 계약

금 지급액의 3%를 원천징수

다른 원천징수와 달리 「소득세법」 제107A장(Section 107A)에 따라 원천징수한 세액은 최

종 세금이 아니다. 비거주자 기업은 말레이시아 원천 소득을 신고하기 위해 국세청에 법인소

득세 신고서(Income Tax Return Forms)를 제출해야 한다. 원천징수한 10% 세액은 법인소

득세 신고서(Income Tax Return Forms)에 명시된 과세연도의 비거주자 기업이 납부할 최

종 세액과 상계할 수 있다. 원천징수한 세액이 최종 납부 세액을 초과하는 경우 비거주자 기

업은 세금 환급을 받을 수 있다.

원천징수한 3% 세액(비거주자의 직원이 납부해야 하는 세금 계정)같은 경우 비거주자 기

업의 직원이 개인소득세 신고 의무를 성실히 이행한 것을 국세청에서 확인한 후에 비거주자 

기업은 해당 세액을 환급받을 수 있다.

예시 2:

C Sdn Bhd는 한국 회사인 D Pte Ltd와 10개월 동안 말레이시아 설치 프로젝트와 관련하여 감리 서비스
(Supervision services)를 제공하도록 계약했다. 대한민국-말레이시아 이중과세방지협정 제 5(5)조에 따라 
D Pte Ltd는 말레이시아에 고정사업장을 두고 6개월 이상 말레이시아에서 설치 프로젝트와 관련된 감리 활동을 
수행했다.

D Pte Ltd에서 창출한 소득은 다음과 같이 말레이시아 원천으로 간주된다.
1) 지급 책임은 거주자(예시: C Sdn Bhd)에게 있다. 그리고
2) C Sdn Bhd가 지급한 금액은 말레이시아에서 창출한 수익에 대한 비용으로 손금 공제하였다.

D Pte Ltd가 말레이시아 고정사업장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D Pte Ltd에 지급한 대가는 「소득세법」 
제107A장에 따른 계약금 지급이므로 10% + 3%의 세율로 원천징수 대상이다. 원천징수한 세액은 최종 세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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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세무 신고와 준수사항(Tax Returns and Compliance)

가. 이중과세방지협정 적용 대상

이중과세방지협정에서 제공하는 감면(relief)의 경우(예: 감면된 원천세 세율 등의 형태

로), 수취인(payee)이 거주하는 국가의 과세당국에서 발급한 거주자 증명서(Certificate of 

Tax Residency/Certificate of Domicile)가 이를 뒷받침하는 경우 감면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다. 상기 증명서가 없는 경우 말레이시아 국세청은 원천징수 시 세율 감면을 불허할 

수 있다. 또한 국세청에서 세무감사(tax audit)를 진행할 경우 해당 증명서 사본을 요청할 

수도 있다.

나. 원천세 행정처리

지급인(payer)이 원천징수 대상인 비거주자에게 지급 책임이 있는 경우, 지급인(payer)이 

대금을 지급하거나 계상할 때(반대 상황도 포함) 해당 지급금에 적용되는 세율로 원천징수하

고(세액이 원천징수된 여부와 관계없이), 대금을 지급하거나 계상한 후 1개월 이내에 원천징

수한 세액을 국세청에 납부하도록 「소득세법」에서 명시하고 있다.

원천징수한 세액은 비거주자에게 지급한 날의 링깃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비거주자 연예인(public entertainers)에게 지급한 대금과 관련하여, 해당 연예인의 후원

자(sponsor)는 비거주 연예인이 말레이시아 이민국(Malaysia Immigration Department)으

로부터 입국 허가(entry permit)를 받기 전까지 원천징수한 세액을 납부해야 한다.

비거주자가 발행한 인보이스 사본 및 지급 문서(예: 수표, 전신 송금 전표, 지급일/계상일

과 감면된 원천세율을 증빙할 서류)와 더불어 규정된 납부 신고서 양식을 통해 원천세 납부를 

아니며, D Pte Ltd는 말레이시아 법인소득세 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원천징수한 10% 세액은 D Pte Ltd가 
납부해야 하는 법인소득세에서 상계할 수 있으며, 나머지 3% 세액의 경우 D Pte Ltd의 직원이 말레이시아 
개인소득세 신고 의무를 성실히 이행한 것으로 국세청에서 확인한 후에 D Pte Ltd은 해당 세액을 환급받을 
수 있다.

만약 설치 프로젝트가 10개월 대신 2개월 동안 수행되어 D Pte Ltd의 말레이시아 고정 사업장이 없는 경우, 
특정 소득(special classes of income)에 대한 원천세는 10%의 세율이 적용된다(대한민국-말레이시아 이중
과세방지협정에 따른 기술 서비스(technical services)에 대한 우대 세율(preferential rate) 없음). 원천징수한 
세액은 최종 세금으로, D Pte Ltd는 말레이시아에서 법인소득세 신고서를 제출할 필요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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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야 한다. 원천세 납부 관련 신고서 양식은 다음과 같다.

<표 2-Ⅴ-2> 원천세 납부 관련 신고서 양식

지급방식 양식

이자(Interest) CP37(다음 별첨 참조)

로열티(Royalty) CP37(다음 별첨 참조)

특정 소득(Special classes of income) CP37D(다음 별첨 참조)

계약금 지급(Contract payment) CP37A(다음 별첨 참조)

비거주자 연예인의 소득(Income of non-resident 
public entertainers)

평가기관(Assessment Branch)에서 발급한 결제 메
모(Payment memo)

「소득세법」 제4(f)장에 따른 소득(Income under 
Section 4(f) ITA 1967)

CP37F(다음 별첨 참조)

자료: 딜로이트 말레이시아 내부 자료

지급인(payer)은 규정된 관련 신고서 양식과 하기 정보를 기입해서 제출해야 한다.

1) 지급인(payer)의 성명, 주소 및 소득세 참조번호(income tax reference number)

2) 수취인의(payee) 성명, 주소, 국가 및 소득세 참조 번호(income tax reference number)

3) 송장(invoice) 또는 차변표(debit note) 사본(해당하는 경우) 및

4) 은행 송금 전표(bank remittance slip) 또는 지급했거나 계상했던 날짜를 증빙하는 기

타 서류

신고서를 작성할 때 수취인(payee)의 소득세 참조번호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국세청

의 비거주자 부서(Non-Resident Branch)에 수취인의 소득세 참조번호를 요청해야 한다.

다음의 세 곳의 관할 센터에서 신고 및 납부할 수 있다.

<표 2-Ⅴ-3> 원천세 납부 관할 센터

관할 주  주소

말레이시아 반도
(Peninsular Malaysia)

Lembaga Hasil Dalam Negeri Malaysia 
Pusat Bayaran Kuala Lumpur 
Ground Floor & 15, Block 8A 
Kompleks Pejabat Kerajaan Jalan Tuanku 
Abdul Halim, 
Karung Berkunci 11061 
50990 Kuala Lumpu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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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Ⅴ-3>의 계속

관할 주  주소

사바 및 라부안
(Sabah & Federal Territory 

of Labuan)

Lembaga Hasil Dalam Negeri Malaysia 
Pusat Bayaran Kota Kinabalu 
Ground Floor, 3 & 4 
Menara Hasil 
Jalan Tuanku Abdul Rahman 
88600 Kota Kinabalu

사라왁
(Sarawak)

Lembaga Hasil Dalam Negeri Malaysia 
Cawangan Kuching 
Pusat Bayaran Kuching 
Unit Operasi Kutipan Cukai 
Aras 1, Wisma Hasil 
No 1, Jalan Padungan 
93100 Kuching

자료: 딜로이트 말레이시아 내부 자료

국세청의 은행 계좌로 전신환(Telegraphic Transfer)/은행 간 송금(Transfer Interbank 

Giro)/전자 자금 이체(Electronic Fund Transfer)를 통해서도 납부가 가능하며, 기타 세금 납

부와 달리 원천세는 은행 창구에서 납부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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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 이자에 대한 원천세 납부 신고서(Form CP37)111)

111) Official portal of Inland Revenue Board of Malaysia, “Form CP37,” http://lampiran1.hasil.gov.my/ 

pdf/pdfborang/CP37_Pin3_2014.pdf, 검색일자: 2021. 10.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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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 로열티에 대한 원천세 납부 신고서(Form CP37D)112)

112) Official portal of Inland Revenue Board of Malaysia, “Form CP37D,” http://lampiran1.hasil.gov.my/ 

pdf/pdfborang/CP37D_Pin3_2014.pdf, 검색일자: 2021. 10.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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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 특정 소득에 대한 원천세 납부 신고서(Form CP37A)113)

113) Official portal of Inland Revenue Board of Malaysia, “Form CP37A,” https://phl.hasil.gov.my/pdf/ 

pdfborang/CP37A_Pin_5_2017.pdf, 검색일자: 2021. 10.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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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 「소득세법」 제4(f)장에 따른 소득에 대한 원천세 신고서Form CP37F114)

 

114) Official portal of Inland Revenue Board of Malaysia, “Form CP37F,” https://phl.hasil.gov.my/pdf/ 

pdfborang/CP37F_Pin_3_2014.pdf, 검색일자: 2021. 10. 28.



신흥국의 세정연구 말레이시아

194

다. 원천세 납부 불이행

지급인(payer)이 정해진 기한 내에 원천세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미납 원천세액에 대해 

10%의 납부 지연 가산세가 부과된다.

또한 미납 원천세와 납부 지연 가산세가 완전히 정산될 때까지 법인세 목적상 기본적인 

지출은 손금 공제가 불허하다(제2장 Ⅱ. 법인세 내용 참조). 마찬가지로 시설(plant) 및 기계

장치류(machinery)의 설치 또는 운영에 대한 용역의 대가로 비거주자에게 지급한 금액에 대

해 원천세 조항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원천세 및 납부 지연 가산세를 완전히 정산할 때까지 

시설(plant) 및 기계장치류(machinery)에 대한 자본공제를 받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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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대한민국과 말레이시아의 이중과세방지협정(Double Taxation 

Agreements)

1. 말레이시아 이중과세방지협정 원칙의 적용

제1장에서 강조된 바와 같이 말레이시아는 이 나라에서 발생된 소득이나 해외로부터 말레이시아 국내로 송금한 
소득에 대해서 과세하는 속지주의(territorial system)를 채택하고 있다. 2021년 「재정법(Finance Act 2021)」
에 따르면 2022년 1월 1일부터 세법상 거주자가 국내에서 수령한 해외소득에 대해서 소득세를 부과하고, 
세법상 비거주자는 과세를 면제받는다. 그러나 이 제안은 차후에 번복되었다. 2021년 12월 31일에 정부는 
언론 성명문을 통해 말레이시아 세법상 거주자들이 하기의 조건에 해당되는 해외소득을 수령한 경우에는 과세를 
면제하기로 결정하였다고 발표했다. 해당 개정안은 2022년 1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되며, 
새로운 개정안은 2022년 1월 14일 기준으로 아직 관보에 게재되지 않았다.

나라의 국내 법령 따라 속지주의를 따라 세금을 매길지, 전 세계 소득 범주에 따라 세금을 

매길지 정하며, 각 나라마다 수입원을 결정하는 자체적인 규정을 정해놓고 있다. 

제2장의 Ⅰ, Ⅱ, Ⅴ에서 말레이시아의 소득원에 따른 관련 조항을 설명하고 있다. 각 나라

의 국내 법령에 따라 수입원을 판단하는 방법에서 하나의 소득에 대해 양쪽 국가에서 동시에 

세금을 부과하는 사례가 있을 수 있다(즉 이중과세). 예를 들면 한국 기업이 설치 서비스를 

말레이시아에서 수행했을 때, 말레이시아에서 기술 서비스에 10%의 원천징수세를 부과하고, 

거주 국가인 한국에서 또 한 번 세금을 징수하는 사례를 들 수 있다. 이중과세의 영향을 완화

하기 위해 국가 간에 이중과세방지협정(double taxation agreement, 이하 DTA)115)을 맺고 

납세자의 부담을 덜어준다.

이중과세방지협정(DTA)은 수입원과 거주지 개념을 적용한다. 한쪽 국가의 조세 프레임워

크(framework)에 따라 수입원이나 세법상 거주자로 포함되면, 다른 쪽 국가에서는 이중과세

를 피할 수 있도록 세금을 면제해 준다. 

이 협약은 ‘계약 체결국(contracting state)’ 사이에만 적용할 수 있다. ‘계약 체결국’이라는 

뜻은 협정을 맺은 두 관련 국가를 의미한다. 예를 들어 말레이시아와 대한민국116)이 맺은 이

중과세방지협약에서 ‘계약 체결국’은 말레이시아와 대한민국이고, 말레이시아와 대한민국에 

115) Official portal of Inland Revenue Board of Malaysia, “Double Taxation Agreement,” https://www. 

hasil.gov.my/bt_goindex.php?bt_kump=5&bt_skum=5&bt_posi=4&bt_unit=1&bt_sequ=1, 검색일자: 2021. 

10. 28.

116) Official portal of Inland Revenue Board of Malaysia, “Double Taxation Agreement,” https://phl.hasil. 

gov.my/pdf/pdfam/KoreaDTA_14032019.pdf, search date: 2021. 10.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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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하는 세법상 거주자에게만 이중과세방지협약을 적용할 수 있게 된다.

 말레이시아의 1967년 「소득세법」 제132조(1)항(section 132(1) of the Income Tax Act 

1967)117)에서는 말레이시아가 이중방지과세협정 체결 시 국내법을 우선하게 되는 것을 명확

히 알려주고 있다. 따라서 이중과세방지협정이 원천징수세율의 인하 또는 용어 정의를 제한

하여 적용(예: 로열티(royalty))하더라도 국내법(domestic legislation)을 우선하게 된다.

말레이시아의 세법상 거주자가 외국에 세금을 내고 같은 소득에 대해 말레이시아에서 또 

한 번 세금을 내야 한다면 이중과세를 감면(double tax relief)받을 수 있다. 이는 일방적 감

면(unilateral relief, 해당 국가와 이중과세방지협정을 체결하지 않았을 때) 또는 상호 간 감

면(bilateral relief, 해당 국가와 이중과세방지 협정을 체결했을 때)의 형태를 띤다. 

가. 상호 간 감면(Bilateral relief)

상호 간 감면(bilateral relief)은 말레이시아에 거주하는 사람이 1년 과세기간을 기준으로 

청구할 수 있다. 상호 간 감면 신청은 해당 평가 기간 마지막 일로부터 2년 이내에 해야 한다. 

신청은 소득세 신고서(Income Tax Return Forms)를 통해 서면으로 국세청에 청구해야 하며,

둘 중 낮은 것으로 감면 금액을 제한한다.

∙ 해외 소득118)에 대한 말레이시아 납세액

∙ 소득에 대해 이미 낸 외국 납세액

상호 간 감면액 계산 방법은 다음과 같다. 

상호 간 감면 = (해외소득[법정소득(statutory income)]/총소득(Total income)) x 상호 간 감면 전 말레이시아 
과세액/일방적 공제액(unilateral credit) 
또는 
해외 소득에 부과된 외국 납세액
이 중 낮은 금액

117) Official portal of Inland Revenue Board of Malaysia, “Income Tax Act 1967(online version 2019. 1. 

1. - latest version is not available online),” https://phl.hasil.gov.my/pdf/pdfam/Act_53_20190101.pdf, 

검색일자: 2021. 10. 28.

118) 상호 간 감면을 목적으로 해외 소득은 말레이시아 밖에서 발생한 소득으로 정의하고 있지만, 말레이시아에서 
발생한 소득이라도 해외에서 세금(외국 납부세액)을 냈다면 해외 소득에 포함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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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 간 청구를 목적으로 해외 소득은 말레이시아 밖에서 발생한 소득으로 정의하고 있지

만, 말레이시아에서 발생한 소득이라도 해외에서 세금(외국 납부세액)을 냈다면 해외 소득에 

포함시킨다.

나. 일방적 감면(Unilateral relief)

일방적 감면은 이중과세방지협정을 맺지 않는 나라에서 소득이 발생한 말레이시아의 세법

상 거주자에게 주어진다. 해당 소득에 대한 외국 납부 세액만큼은 말레이시아의 과세 소득이 

된다.

일방적 감면은 말레이시아에 거주하는 사람이 1년 평가 기간을 기준으로 청구할 수 있으며, 

둘 중 낮은 것으로 감면 금액을 제한한다.

∙ 해외 소득에 대한 말레이시아 과세액119) 또는

∙ 해당 소득에 대한 외국 납부 세액의 절반

일방적 감면액 계산 방법은 다음과 같다.

일방적 감면액 = 해외소득[법정소득]/총소득) x 상호 간 감면 전 말레이시아 과세액/일방적 공제액
또는
해외 소득에 대한 외국 납부 세액의 절반(½) 중
더 낮은 금액

일방적 감면을 목적으로 해외 소득에 말레이시아에서 발생한 소득이지만 외국 납부 세액

이 부과된 것은 포함하지 않는다.

2. 대한민국 거주자의 말레이시아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과세권 규정 

항목

말레이시아와 대한민국 사이의 이중과세방지협정(DTA)은 두 국가의 세법상 거주자(tax 

residents)에게만 적용하며, 거주자란 개인, 법인, 세무 목적상 개인으로 취급하는 모든 단체

를 포함한다.

119) 일방적 감면을 목적으로 해외 소득에는 말레이시아에서 발생한 소득이지만 외국 납부 세액이 부과된 부분은 
포함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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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레이시아나 대한민국의 세법상 거주자로 판단하는 여부는 해당 국가의 국내 법률에 따

라 결정한다. 말레이시아의 세법상 거주자 테스트 방법은 제2장 Ⅱ에서 설명하고 있다.

말레이시아와 대한민국 양국에 거주자로 되는 경우 이중과세방지협정을 적용하기 위한 목

적으로 개인의 지위를 선택해야 한다. 이중과세방지협정(DTA)에서 설명하는 타이브레이커 

룰(tie-breaker rules)을 적용하여 개인의 지위를 결정할 수 없다면, 말레이시아와 대한민국

의 관할 당국에서 상호 합의를 통해 결정하게 된다. 

말레이시아와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자가 국내 법률에 따라 개인으로 분류되지 않는다면, 

이중과세방지협정을 적용하기 위해 긴밀한 경제활동을 하는 국가의 국가 거주자로 간주한

다. 만약 말레이시아나 대한민국의 관할 당국이 의문을 품는다면 상호 협의를 통해 결정하

게 된다. 대한민국의 세법상 거주자의 말레이시아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 과세권 규정 항목

은 다음과 같다. 

a) 부동산 소득(Income from immovable property)

b) 사업 이익(Business profits)

c) 해운 및 항공운수(Shipping and air transport

d) 배당(Dividends)

e) 이자(Interest)

f) 독립적 인적용역(Independent personal services)

g) 종속적인 인적용역(Dependent personal services)

h) 등기이사의 보수(Directors’ fees)

i) 예능인 및 운동가(Artistes and athletes)

j) 연금 및 보험연금(Pensions and annuities)

k) 정부 기능(Government service)

l) 교수 및 교사(Government service)

m) 학생 및 훈련생(Professors and teachers)

n) 로열티(Royalties)

o) 양도소득(capital gains)

p) 기타 소득(Other inco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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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고정 사업장(Permanent establishment) 이슈

이중과세방지협정(DTA)의 중요한 특징 중 하나는 상대 국가의 기업이 다른 국가에 고정 

사업장(Permanent Establishment, 이하 PE)을 보유하고 있는지를 결정하는 것이다. 고정 사

업이 상대 국가에 있는 것으로 간주한다면, 그 국가의 납세 대상이 되는 것으로 본다. 예를 

들어 대한민국 기업이 말레이시아에 고정 사업장이 있는 것으로 간주한다면(말레이시아-대한

민국 간의 이중과세방지협약에 따라) 말레이시아에서 활동의 결과로 생기는 수익(profits) 중 

고정 사업장에 귀속하는 부분만큼은 말레이시아에서 과세하게 된다. 

말레이시아-대한민국 간의 이중과세방지협약에 따르면 고정 사업장이란 뜻은 기업이 사업 

활동을 하는 고정 장소를 말한다. 여기에는 경영관리를 하는 장소, 지점, 사무소, 공장, 작업

장, 광산, 석유정, 가스정, 채석장, 천연자원 채굴장소, 농장, 천연자원 탐사를 위해 설치된 

구조물을 포함한다. 사업 활동을 하는 고정 장소라는 것에는 빌딩, 12개월 이상 지속되는 건

설 현장을 포함한다. 대한민국 기업이 6개월 이상 진행 중인 건설, 설치 및 조립 사업, 이와 

관련한 감독 활동을 수행할 때도 말레이시아에 고정 사업장이 있는 것으로 간주한다.

말레이시아에서 대한민국 기업을 대신하여 활동하는 사람이 있을 때, 고정 사업장이 생기

는 것으로 본다(독립적 지위의 대리인 제외).

∙ 말레이시아에서 한국 기업 명의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권한이 있고, 한국 기업을 위

해 단순히 물품을 구매하는 것에 국한되지 않음

∙ 말레이시아에서 한국 기업 소유의 재고를 유지하고, 한국 기업을 대신해 정기적으로 구

매 업무를 진행함

위의 내용에도 불구하고 고정 사업장으로 간주하지 않는 것에는 다음이 있다.

1) 기업 소유의 물건과 상품을 보관, 전시, 배송 목적으로 시설을 사용할 때

2) 기업 소유의 물건과 상품을 보관, 전시, 배송 목적으로 재고를 유지할 때

3) 다른 기업의 업무 처리를 위해 한국 기업 소유의 재고를 유지할 때

4) 사업 활동을 하는 고정 장소를 유지하는 목적이 기업을 위한 물건 구매, 정보 수집을 

위한 것일 때

5) 사업 활동을 하는 고정 장소를 유지하는 목적이 기업을 위한 과학 연구활동 또는 이와 

유사한 활동처럼 준비 과정이나 보조 성격을 띠는 활동을 하는 것일 때

6) 사업 활동을 하는 고정 장소를 유지하는 목적이 1)~5)에서 언급한 것이고, 전반적인 활

동은 준비 과정이나 보조 성격을 띠고 있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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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레이시아 관점에서 제2장 Ⅴ. 5에서 강조한 것처럼 비거주자가 고정 사업장이 있다고 

간주하면 「소득세법」 107A장(Section 107A of ITA)을 실무 목적으로 적용하게 된다. 따라서 

말레이시아에서 비거주자와 계약을 맺고 말레이시아 내에서 용역을 수행하게 됐을 때, 말레

이시아에 고정 사업장을 보유하는 것으로 간주되는지 평가하는 것이 중요하다.

4. 협정 적용 절차

말레이시아는 자진 계산 및 신고제도(Self-Assessment System)를 채택하고 있다. 납세자 

자신이 과세표준을 확인하고, 예상세액을 계산 후 기한 내에 국세청에 세무 신고를 하는 시스

템이다. 납세자 스스로 이중과세방지협정(DTA)을 해석하고 적용해야 한다. 납세자가 국세청

에 제출한 세금 신고서는 즉시 확인하지 않고 종합 세무감사와 벌금제도로 세법 준수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

조세조약 감면이 자동으로 주어지지 않는 점에 유의해야 하며, 조세조약 감면 청구는 소득

세 신고서(Income Tax Return Forms)를 제출하는 시점에 할 수 있다. 

납세의무자는 이중과세방지협정을 적용할 수 있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충분한 자료를 준

비해야 한다. 이중과세방지협정을 적용할 때 다음의 절차와 문서 작업을 따라야 한다.

1) 이중과세방지협정에 따라 감면을 청구하려면(즉 우대세율(preferential rate) 적용, 비독

립적 개인 서비스, 상호 구제 신청) 납세의무자는 거주자 신분을 확인해 줄 수 있는 서

면 확인서나 증명서를 관련 부서에서 받아야 한다(이하 거주 증명서라 함). 거주 증명서

는 과세연도마다 준비하도록 한다. 이중과세방지협정에 따라 우대세율(preferential 

rate)을 신청할 때는 거주 증명서를 원천징수세를 납부할 때 국세청에 함께 제출한다. 

상호 구제나 면제 신청을 할 때는 서류로 보관하고 있는 거주 증명서를 국세청 세무감

사 시 제출하도록 한다. 

2) 다음 서류는 보관하고 있다가 국세청 상호 구제 신청(bilateral relief)에 대한 감사 시 

제출하도록 한다.

∙ 외국 세무 당국으로부터 받은 결정통지서(notice of assessment)나 세금 납부 영수증

∙ 외국 세무 당국이 통상적으로 결정통지서(notice of assessment)나 납부 영수증에 기록

하는 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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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다음 서류는 보관하고 있다가 국세청 감사나 이중과세방지협정의 종속적인 인적 용역

비(dependent personal services)조항의 세금 면제에 대해 청구할 때(관련 국가가 말

레이시아라 가정) 제출하도록 한다.

가) 거주 증명서(Certificate of Residence)

나) 개인 여권의 복사 진본 확인서(납세자는 말레이시아 출입국 시 여권에 말레이시아 출

입국 기록과 날짜, 도장을 명확하게 찍어 두고 말레이시아의 실제 체류 날짜를 증명할 

수 있도록 해야 함)

다) 다음 내용에 관한 해외 사업주의 서면 확인서

(1) 외국 국적자의 보수를 부담하는 자, 즉 말레이시아에서 발생하는 근로 보수를 부담하

는 자

해외에 있는 사업주 

말레이시아 거주자 기업 

말레이시아 고정 사업장

(2) 보수의 변제, 즉 해외에 있는 사업주가 지급한 보수를 말레이시아 거주자 기업이나 고

정 사업장이 갚는지(둘 중 적용 가능한) 여부. 공개 예규(public ruling) 2/2012에서 

구체적 형식의 서신을 안내하고 있음

라) 다음 내용에 관한 말레이시아 거주자 기업 또는 고정 사업장의 확인서

(1) 외국 국적자의 보수를 부담하는 자, 즉 말레이시아에서 발생하는 근로 보수를 부담하

는 자

해외에 있는 사업주 

말레이시아 거주자 기업 

말레이시아 고정 사업장

(2) 보수의 변제, 즉 해외에 있는 사업주가 지급한 보수를 말레이시아 거주자 기업이나 고

정 사업장이 갚는지 여부. 공개 예규(public ruling) 2/2012에서 구체적 형식의 서신을 

안내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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Ⅶ 기타 세금

1. 인지세(Stamp Duty)

인지세는 거래가 아닌 금융, 법률 또는 상업적 영향이 있는 증서(instrument)에 부과한다. 

증서(instrument)에는 모든 서면 문서가 포함되며, 과세 대상 증서의 구체적인 특성은 1949

년 「인지세법(Stamp Act 1949)」120)의 제1조에 명시되어 있다. 날인되지 않은(unstamped) 

증서는 법정에서 증거로 채택될 수 없으며, 국세청은 인지세 평가와 징수에 책임이 있다.

2021년 7월 1일부터 인지세 평가 및 납부 시스템(STAMPS)이 기존 Digital Franking 

System 2.0을 대체한다. 모든 평가 및 납부는 이제 https://stamps.hasil.gov.my의 STAMPS

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가. 인지세율

인지세율은 증서의 특성과 거래금액에 따라 다르며, 고정(fixed) 혹은 종가(ad valorem)세

율로 부과된다. 

재산 및 주식 양도, 서비스 계약 및 대출 계약에 대한 증서에 적용되는 일반적인 인지세는 

다음에 자세히 설명되어 있다. 

1) 재산 양도(주식 및 유가증권 제외)

인지세는 다음과 같이 양도하는 재산 가치의 1%에서 4% 사이의 비율로 부과된다.

<표 2-Ⅶ-1> 재산 양도 시 인지세율

(단위: %)

구분 세율

첫 10만링깃 1

40만링깃까지 2

50만링깃까지 3

1백만링깃 이상 4

자료: 딜로이트 말레이시아 내부 자료

120) Official portal of Inland Revenue Board of Malaysia, “Stamp Act 1949(online version 2014. 7. 1. - latest 

version is not available online),” https://phl.hasil.gov.my/pdf/pdfam/Stamp_Act_1949_as_at_01072014 

.pdf, 검색일자: 2021. 10.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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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양도 시 인지세의 납세의무자는 양수인으로 한다.

2)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않은 주식의 양도

인지세는 양도일자의 주식의 종가 또는 시장 가치의 0.3%로 부과된다. 양도된 주식의 가

치는 사전에 결정된 평가 방법에 따라 인지세사무소(Stamp Office)가 결정한 평가에 따르며, 

다음 두 가지 가치평가 방법을 비교해야 한다.

가) 순 유형 자산(Net tangible assets, NTA)

NTA를 기준으로 1주당 가치를 계산하는 공식은 다음과 같다.

1주당 NTA = NTA*/발행자본금

*NTA = 총자산 – 무형자산 – 총부채

나) 판매대가(Sale consideration)

양 당사자 간에 체결된 매매 계약서에 명시된 값

이 중에서 더 높은 금액이 인지세 목적으로 양도된 주식의 가치가 된다.

주식양도 시 인지세의 납세의무자는 양수인으로 한다.

3) 증권거래소에 상장된 주식의 양도

증권거래소에 상장된 주식, 증권 또는 유가증권을 양도하는 경우 약정서(contract note)를 

증서로 삼아 양도한 주식가치의 0.1%에 해당하는 인지세가 부과된다. 증권 거래소에서 거래

되는 주식 또는 주식 매매와 관련된 약정서에 대한 인지세를 2022년 1월 1일부터 양도한 

주식 또는 주식가치의 0.15%로 인상되었다(2021년 「재정법」).

다음 면제는 2021년 「재정법」 발표 시 반영된 내용으로, 2022년 1월 말 기준으로 아직 관보에 게재되지 않았다. 

계약문서에 대해 2백링깃을 초과하는 인지세에 대해서 경감(remit)이 주어졌지만(다음 인지세 경감 참조), 이는 
2022년 1월 1일(2021년 「재정법」)부터 적용되지 않는다. 재무부는 이후, 부르사 말레이시아(Bursa Malaysia)
에 상장된 모든 주식의 약정서에 부과하는 1천링깃을 초과하는 인지세에 대해 2022년 1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경감이 주어진다고 발표했다. 이는 2021년 12월 30일 언론 보도를 통해 발표되었다. 

인지세는 구매자와 판매자 모두 납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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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대출계약

인지세는 대출 금액의 0.5%로 부과한다. 담보없이 요구 즉시 상환이 가능한(repayable on 

demand) 대출계약 또는 일시상환(single bullet repayment)이 가능한 대출계약에 대해서는 

감면된 인지세 0.1%가 부과된다.

외화대출이거나 샤리아(Syariah)에 따라 말레이시아링깃 이외의 통화로 융자한 경우 인지

세는 대출 금액의 0.5%지만, 납부해야 하는 총인지세는 2천링깃을 초과할 수 없다. 인지세는 

채무자에게 납세의무가 있다.

재무부 장관이 승인한 중소기업을 위한 대출은 다음과 같이 인지세를 부과한다.

<표 2-Ⅶ-2> 중소기업을 위한 대출 시 인지세율

(단위: %)

연간 총대출금 또는 샤리아(Syariah)에 따른 총융자금 중 25만링깃을 초과하지 않는 금액 0.05

1백만링깃을 초과하지 않는 대출 각 추가 1천링깃당 0.25

대출 각 추가 1천링깃당 또는 그 일부 0.5

자료: 딜로이트 말레이시아 내부 자료

이 경우 ‘중소기업’의 정의는

- 제조업과 관련하여 매출이 5천만링깃 이하인 기업 또는 정규직 직원이 2백명 이하인 기

업 또는

- 서비스업 및 기타 부문과 관련하여 매출이 2천만링깃 이하인 기업 또는 정규직 직원이 

75명 이하인 기업

5) 용역 계약

인지세는 용역 금액의 0.5%로 부과된다. 하지만 다음의 경우에는 인지세가 0.1%를 초과하

여 감면될 수 있다.

<표 2-Ⅶ-3> 용역 계약 시 인지세율

구분 인지세

모든 용역 계약(1:1용역) 종가세 0.1%

다중 용역 계약: 첫 번째 단계 종가세 0.1%

비정부 계약
(예: 민간기업과 용역 제공자 간)

다음 단계 50링깃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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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VII–3>의 계속

구분 인지세

정부 계약 
(예: 연방/주 정부 또는 주/지방 당국과 
용역 제공자 간) 

첫 번째 단계 면제

두 번째 단계 종가세 0.1%

다음 단계 50링깃까지

자료: 딜로이트 말레이시아 내부 자료

인지세는 채무자에게 납세의무가 있다.

나. 날인

말레이시아에서 작성된 증서 중 인지세가 부과되는 증서는 실행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날

인이 이루어져야 한다. 해외에서 실행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말레이시아에서 처음 수령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날인이 이루어져야 한다. 

다. 지연납부로 인한 가산세

지연납부 가산세는 다음과 같이 지연 기간에 따라 부과된다.

1) 납부기한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납부한 경우, 25링깃 또는 부족한 세액의 5% 중 더 

큰 금액

2) 납부기한으로부터 3개월 초과 6개월 이내에 납부한 경우, 50링깃 또는 부족한 세액의 

10% 중 더 큰 금액

3) 나머지 경우 100링깃 또는 부족한 세액의 20% 중 더 큰 금액

라. 인지세 감면(Stamp duty relief)

재산 양도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감면이 주어진다. 

1) 관계사 간 재산 양도121) 

승인 조건은 다음과 같다.

∙ 신청서는 STAMPS를 통해 주정부 국장(the State Director) 사무실로 전달되어야 하며, 

121) 한 회사가 다른 회사의 90% 이상을 소유하거나 제3자가 두 회사의 90% 이상을 소유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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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빙 서류를 인편으로 제출해야 한다.

∙ 양도 목적은 운영 효율성을 높이기 위함이다. 

∙ 양수 회사는 말레이시아에 등록된 회사이어야 한다.

∙ 계약 이행 시 대가 정산 증빙자료(주식 또는 현금)가 요구된다. 

∙ 제공된 양식의 법정 신고서를 신청서와 함께 제출해야 한다.

효율성 증대라는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는 경우, 그 이유를 인지세 징수관(Collector)에게 

전달해야 한다.

다음의 경우 승인이 취소된다. 

∙ 법정 신고서 및 증빙 자료가 올바르지 않은 경우 

∙ 대가가 양수인이 아닌 다른 사람에 의해 제공되었거나 증서 실행 시 양도인 또는 양수 

회사와 관련되지 아니한 사람이 대가를 받은 경우

∙ 자산은 증서 실행 시 양도인 또는 양수인과 관련된 사람에 의해 이미 이전에 양도된 

경우

∙ 양도 후 3년 이내에 양도인과 양수인의 결합이 중단되는 경우

∙ 양도 후 3년 이내에 양수인이 자산을 처분하는 경우 

2) 회사의 재건 또는 합병 계획에 따른 재산 양도 

회사의 재건 계획은 다음 세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 기존 회사의 사업을 새로운 회사로 이전

∙ 새로운 회사의 구성원은 기존 회사의 구성원과 실질적으로 동일한 자 

∙ 새로운 회사는 이전한 사업과 실질적으로 동일한 사업 수행

‘모든 회사의 합병 계획’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달성할 수 있다.

∙ 양도 회사 또는 그 주주에게 양수 회사의 주식을 발행하는 대가로 기존 회사의 사업을 

다른 회사(양수 회사)가 인수하는 거래로 인하며

∙ 양수 회사가 기존 회사의 주주에게 발행된 양수 회사의 주식과 교환하여 기존 회사의 

주식을 인수함

승인 조건은 다음과 같다.

∙ 신청서는 STAMPS를 통해 주정부 국장 사무실로 전달되어야 하며, 증빙 서류를 인편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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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제출해야 한다.

∙ 양수 회사는 말레이시아에 등록 또는 설립되었거나 기존 회사의 발행 자본금의 90% 이

상을 인수 또는 인수할 목적으로 자본을 증자해야 한다. 

∙ 인수에 대한 대가는 다음 항목의 90%보다 커야 한다. 

  가) 그 사업 또는 이 외의 사업을 인수하는 경우, 양수 회사가 기존 회사 또는 기존 회사

의 주주에게 발행한 주식 또는

  나) 주식 인수의 경우, 기존 회사의 주주에게 발행한 양수 회사의 주식

∙ 지정된 양식에 따라 법정 신고서 작성

다음의 경우 승인이 취소된다. 

∙ 명시된 조건이 완전히 이행되지 않은 경우 

∙ 양수 회사로부터 대가를 받은 기존 회사는 다음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3년 이내에 주식

을 처분할 수 없다. 

  가) 기존 회사의 재건 또는 합병 시 발생하는 대가로 주식 처분 

  나) 기존 회사의 해산

  다) 정부 정책의 요구에 따라 

∙ 양수 회사는 다음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3년 이내에 인수한 기존 기업의 주식을 처분할 

수 없다. 

  가) 양수 회사의 재건 또는 합병

  나) 양수 회사의 해산

다음의 경우 감면이 취소된다. 

∙ 법정 신고서 및 증빙 자료가 올바르지 않은 경우 

∙ 양수 회사와 기존 회사(주주 포함)는 3년 이내에 발행된 주식의 실소유자 관계가 종료되

는 경우

∙ 양수 회사가 다른 회사의 주식을 인수할 때 받은 중복 감면이 있으며, 3년 이내에 새로

운 거래로 인하여 첫 번째 거래에서 인수한 주식의 실소유자 관계가 종료되는 경우 

마. 인지세 면제(Stamp duty exemption) 

다음과 같이 인지세 면제가 주어지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신흥국의 세정연구 말레이시아

208

1) 금융기관과의 증서(Financing instrument)

∙ 샤리아(Syariah)의 원칙에 따라 리스백(lease back) 목적으로 금융업자가 부동산을 구

입하는 것과 관련된 모든 증서 또는 금융업자가 주요 매매 및 구매 계약에 따라 고객의 

계약상 의무를 지는 모든 증서에 대한 인지세가 면제된다.

∙ 중소기업과 투자자 간(Peer-to-Peer, P2P) 대출/금융 계약에 대해 5년간 인지세 면제가 

주어진다. 이 면제는 증권위원회에 등록 및 승인된 P2P 플랫폼을 통한 P2P 금융에 대

해서만 제공된다. 2022년 1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실행된 P2P 대출/금융 

계약에 적용된다.

다음 면제는 2022년 예산안에서 발표된 내용으로, 2022년 1월 말 기준으로 아직 관보에 게재되지 않았다.

 2020년 3월 1일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 그리고 2021년 7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실행되는 
차용인 또는 고객과 금융 기관 간의 사업 대출 또는 금융상품을 조정하거나 상환기간을 조정과 관련된 대출 
증서 또는 금융 계약에 대한 인지세 면제 특정 조건에 따라 주어졌던 면제가 2022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도
록 제안되었다.

2) 양도증서

∙ 부부간 생전 자발적 처분으로 부동산 양도를 하는 경우, 이와 관련한 모든 증서에 대한 

인지세 면제  

∙ 저작권, 상표, 특허 또는 이와 유사한 권리의 양도 또는 판매에 대한 인지세 면제

∙ 보류된 프로젝트(abandoned project)에 대한 회생 작업을 수행하고 주택 및 지방자치

단체 장관이 선정 또는 승인한 계약자 또는 개발업자가 실행한 증서에 대한 인지세 면

제. 이는 2013년 1월 1일 이후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실행되는 증서에 한한다. 

∙ 보류된 프로젝트(abandoned project)와 관련하여 매매계약서에 명의가 기재되어 있는 

최초 구매자 또는 그의 수취자가 실행한 증서에 대한 인지세 면제. 이는 2013년 1월 

1일 이후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최초 구매자가 실행한 증서에 한한다.  

∙ 동부 해안 경제 지역에서 적격한 활동을 수행할 목적으로 사용되는 부동산 양도 또는 

토지 및 건물 임대에 대해 종가세가 부과되는 모든 증서에 대한 인지세가 면제

∙ 중소기업이 승인된 인수 합병과 관련하여 실행한 증서에 대한 인지세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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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타

∙ 모든 종류의 증서 및 그러한 문서의 모든 상대 문서 또는 사본이 말레이시아 국가 또는 

주 정부의 통치자에 의해 또는 이를 대신하여 작성되거나 실행되는 경우, 통치자 또는 

정부는 그러한 증서와 관련하여 부과되는 인지세를 납부할 책임이 있다.

위의 면제는 공식 행정관(사바주의 경우 행정총장) 또는 공공 수탁인 또는 법원이 임명한 

수령인이 서명하거나 실행한 증서 또는 서면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성문법이나 법원 명령에 

의해 필요한 문서, 체납된 수입을 환수하기 위해 또는 법원의 명령이나 명령을 만족시키기 

위해 이루어진 매매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 1965년 「국토법」 제56조(National Land Code [Act 56 of 1965]), 1963년 「국토법」(페

낭 및 말라카 소유권) 제518조(National Land Code(Penang and Malacca Titles) Act 

1963 [Act 518]), 사바주의 「토지 조례」[사바주 Cap. 68]( the Land Ordinance of 

Sabah [Sabah Cap. 68]), 또는 사라왁의 「토지 조례」[사라왁 Cap. 68]( the Land 

Ordinance of Sarawak [Sarawak Cap. 81])에 따라 정부를 대신하여 이루어진 모든 허

가 또는 임대 

∙ 완전히 해외에 위치한 부동산 또는 해외에서 수행되거나 수행될 작업과 관련된 모든 증서

∙ 중앙은행, 라부안 금융 서비스 당국(Labuan Financial Services Authority), 말레이시

아 협동 조합 위원회(the Malaysia Co-operative Societies Commission) 또는 증권 

위원회가 샤리아(Syariah) 원칙에 따른 계획으로 승인한 자금 조달 계획에 따라 실행되

는 증서. 이러한 원칙을 준수하기 위해 엄격하게 요구되는 추가 증서이지만 다른 자금 

조달 계획에는 요구되지 않는다.

∙ 증권위원회가 승인한 자산유동화거래를 위해 시행된 일정표에 명시된 증서에 대해 인지

세 면제

∙ 증권위원회가 승인한 사채 또는 이슬람 증권의 발행, 가입, 또는 공개청약과 관련된 모

든 증서에 대한 인지세 면제

∙ 계약서 또는 각서에 대한 인지세 면제

  가) 할부구매 계약 이외의 상품 또는 제품 판매 목적 또는 이와 관련

  나) 상품가치 3백링깃 미만

  다) 은행 또는 은행원에게 예치된 돈에 대한 이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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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인지세 경감(Stamp duty remission)

인지세 경감이 가능한 항목 중 일부는 다음과 같다. 

1) 금융기관과의 증서

∙ 기존 이슬람 금융상품을 조정하거나 상환기간을 조정할 목적으로 샤리아(Syariah) 원칙

에 따라 이루어진 고객과 금융기관 간에 체결된 자산 임대 계약과 관련한 모든 증서에 

대해 납부해야 하는 인지세 경감

2) 기타

다음 면제는 2022년 예산안에서 발표된 내용으로, 2022년 1월 말 기준으로 아직 관보에 게재되지 않았다.

 승인된 증권 거래소의 주식 시장에 상장된 주식, 주식 또는 유가증권의 판매와 관련된 모든 계약문서에 
대해 2백링깃을 초과하는 인지세에 대해서 경감이 주어졌지만, 이는 2022년 1월 1일부터 적용되지 않는다. 
재무부는 부르사 말레이시아(Bursa Malaysia)에 상장된 모든 주식의 약정서에 부과하는 1천링깃을 초과하는 
인지세에 대해 2022년 1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경감이 주어진다고 발표했다. 

2. 토지세 및 재산평가세

토지세는 말레이시아에 위치한 부동산에 대해 관련 주 정부에서 매년 징수하는 세금이며, 

재산평가세는 지방 기반시설과 서비스를 개발하고 유지·관리하기 위해 지방 의회에서 반기별

로 징수하는 지방세이다.

말레이시아의 개별 주에서는 다양한 세율로 토지세와 재산평가세를 부과한다. 부동산 자

산가격 또는 과세가격에 대해 세율에 따라 세금이 부과되며, 이는 부동산 소유자가 납부한다.

3. 부동산 양도세(Real property gains tax, RPGT)

부동산 양도세는 부동산(real properties) 또는 부동산 회사(Real Property Companies, 

RPC)의 증권(shares)을 매도하여 창출한 자본이득(capital gains)에 부과된다. 국세청에서 부

동산 양도세에 대해 계산하고 세금을 부과하는 책임을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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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기간 동안 과세 대상 자산을 매도하여 창출한 자본이득 총액에 세금이 부과된다.

부동산 양도세를 적용받는 자는 단체(body of persons), 파트너십(partnership), 공동소유자

(co-proprietorship), 세무상 비거주자(non-residents), 회사(companies), 집행인(executor), 

신탁 관리자(trustees)를 포함한다.

판매(sale) 및 양도(conveyance, assignment, settlement, alienation) 등의 형태로 소유

권을 이전하는 경우 매도로 간주한다.

가. 부동산(real property)의 정의

부동산은 말레이시아에 위치하고 있는 토지(land)와 그 토지에 대한 모든 이자(interest), 

옵션(option), 기타 권리(other right)를 의미한다.

‘토지’는 다음을 포함한다.

∙ 지표(surface of the earth) 및 그 표면(surface)을 형성하는 모든 물질(all substances)

∙ 지표 아래 부분(earth below the surface)과 그 안의 물질(substances therein)

∙ 토지 위의 건물(buildings)과 토지에 부착된 모든 것(anything attached to land) 또는 

토지에 부착되어 영구적으로 고정(permanently fastened to anything attached to 

land)된 것(표면 위 또는 아래)

∙ 토지에서 자라는 입목(timber), 나무(trees), 농작물(crops), 기타 초목(other vegetation)

∙ 물이 흐르는 토지

나. 부동산 회사(Real Property Companies, RPC)의 정의

RPC는 다음과 같이 정의된다.

∙ 1988년 10월 21일 현재 부동산, 증권 또는 모두를 소유하고 있고, 해당 부동산과 증권

의 확정가액(defined value)이 총유형자산(total tangible assets)의 75% 이상인 통제된 

회사(controlled company)

∙ 1988년 10월 21일 이후로 부동산, 증권 또는 모두를 취득하고 취득일 기준 해당 부동산

과 증권의 확정가액(defined value)이 총유형자산의 75% 이상인 통제된 회사(controlled 

company)

회사가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 또는 증권을 매도하여 부동산과 증권의 확정가액이 총유형

자산의 75% 미만이 되는 경우 회사는 매도일 기준으로 RPC가 아닌 것으로 간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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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의 확정가액(defined value)은 부동산의 시장가격(market value) 또는 증권의 취득

가액(acquisition price of shares)을 의미한다.

통제된 회사(controlled company)는 최대 50명의 주주(members)를 가질 수 있고 5명 미

만이 회사를 통제, 운영해야 한다.

RPC 지위(status)는 1988년 10월 21일 기준으로 결정되거나 부동산 또는 PRC증권을 취

득할 때마다 결정된다. 회사가 한 번 RPC로 간주되는 경우 그 회사의 증권은 항상 RPC 증권

으로 간주된다. RPC가 부동산 또는 증권을 매도하고 남은 부동산과 증권의 총잔존가액이 회

사의 총유형자산의 75% 미만이 되는 경우 RPC 지위를 잃는다.

유형자산은 일반적으로 시설(plant), 기계(machineries), 재고(inventory), 채권(debtors), 

증권 투자(investment in shares), 현금(cash), 예금(bank), 선급금(prepayments) 및 부동산

(real properties)(예: 토지, 건물, 기타 PRC 증권에 투자)으로 구성된다. 그러나 권리금(good 

will)과 특허(patent) 같은 무형자산(intangible assets)은 유형자산에 포함되지 않는다.

다. 자본이득(Chargeable gain)의 정의

자본이득(chargeable gain)은 처분가액(disposal price)과 취득가액(acquisition price)의 

차액이다.

취득가액은 부동산의 취득에 대하여 지급한 대가(consideration)와 부동산 취득에 따른 부

대비용(incidental cost)으로 구성된다. 일반적으로 부대비용에는 측량사(surveyor), 평가사

(valuer), 회계사(accountant), 대리인(agent), 법률고문(legal advisory)에 지급하는 전문 서

비스 비용, 인지세(stamp duty)를 포함한 양도 비용(cost of transfer), 판매자(buyer)를 찾기 

위한 광고 비용(cost of advertising)이 있다. 취득가액은 다음과 같은 금액을 제외하고 계산

한다.

∙ 자산의 손해(damages) 또는 손상(destruction)으로 지급받은 금액 

∙ 보험증권(policy of insurance)에 따라 수령한 금액

∙ 몰수한 보증금(forfeited deposit)

∙ 부동산 취득을 위한 대여금에 대한 이자는 공제할 수 없다.

2013년 이전에 말레이시아 시민(Malaysian citizen) 또는 영주권자(permanent resident)

가 취득한 부동산을 매도하는 경우 자본이득(chargeable gain)을 결정하고 부동산 양도세를 

산정하기 위해 해당 부동산의 취득가액을 2013년 1월 1일 기준 시장가격(market value)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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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주한다. 그러나 이는 RPC 증권과 통제된 회사(controlled companies)에 매도하는 자산에

는 적용되지 않는다.

처분가액(disposal price)은 부동산 처분에 따라서 수령한 금액이다. 처분가액은 다음과 

같은 금액을 제외하고 계산한다.

∙ 부동산의 증진(enhancement)을 위한 자본적 지출액(capital expenditure), 이는 건물

의 보수(renovation) 비용과 건물의 신축 건설 비용(construction of building)을 포함

한다.

∙ 토지 소유권(title)을 설정(establishing), 보존(preserving), 방어(defending)하기 위한 

법률 비용(legal fees)

∙ 부동산 처분의 부대비용(incidental cost), 이는 중개 수수료(brokerage fees), 평가 수

수료(valuation fees), 법률 수수료(legal fees), 구매자를 찾는 광고 비용(cost of 

advertisement)을 포함한다.

라. 공제할 수 있는 손금(Allowable loss)

처분가액이 취득가액보다 낮은 경우 공제할 수 있는 손금(allowable loss)이 발생한다. 매

도(disposal)와 관련하여 공제할 수 있는 손금이 발생한 경우 다음과 같이 공제할 수 있다.

∙ 동일한 과세연도에 창출된 자본이득(chargeable gains)에서 공제할 수 있다.

∙ 그 밖의 매도가 없거나(자본이득이 없는 경우), 손금이 자본이득과 모두 상계되지 않는 

경우 미사용 손금(unabsorbed loss)을 이월할 수 있으며, 향후 창출되는 자본이득에서 

공제할 수 있다.

∙ 그러나 개인의 경우 자본이득(Chargeable gains)에서 공제할 수 있는 손금을 공제하기 

전에 면제(exemption) 금액을 먼저 공제한 뒤에 손금을 공제할 수 있다.

RPC 증권을 매도하여 발생한 손금은 동일한 과세연도에서 공제할 수 없으며 또한 차기 

과세연도로 이월할 수도 없다. 2022년 1월 1일부터 비공제 손금(non-allowable loss)에 대

한 범위를 확장하여 과세 대상 자산(chargeable asset)을 양도하는 대가로 과거에 취득한 

증권(즉 처분가액이 취득가액과 동일하다고 간주되는 거래)을 매도하여 발생한 손금까지 확

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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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자산을 매도가능증권으로 이전(Transfer of assets into stocks)

부동산을 고정자산에서 유동자산(매도가능증권(trading stock))으로 재분류(reclassification)

하는 것은 세무 목적상 과세 대상 자산(즉 부동산)을 매도한 것으로 간주된다.

처분가액은 자산을 재분류하는 날을 기준으로 해당 자산의 시장가격(market value)으로 

본다.

바. 부동산 양도세율

<표 2-Ⅶ-4> 부동산 양도세율

(단위: %)

처분

부동산 양도세율

회사(Companies) 
[말레이시아 법인], 
신탁회사(trust), 

말레이시아 
협회(Malaysian 

societies)1)

개인 [시민(citizens), 
영주권자(permanent 

resident)]

개인 [비시민권자(non-citizens), 
비영주권자(non-permanent 

resident), 비시민권자 및 
비영주권자의 유언 

집행자(executor)], 회사 
[해외법인]

3년 이내 30 30 30

네 번째 해 20 20 30

다섯 번째 해 15 15 30

여섯 번째 해와 그 후 10 52) 10

  주: 1) 2022년 1월 1일부터 ‘말레이시아 협회(Malaysian societies)’를 ‘말레이시아 법에 따라 등록된 단체’로 
대체하였다(2021년 「재정법」, Finance Act 2021). 회사가 아닌 등록된 단체(body of persons)는 협
회(societies), 클럽(clubs), 협회(associations), 노동조합(trade unions), 힌두교 공동가족(Hindu joint 
families)을 포함하지만 파트너십(partnerships)은 제외한다.

2) 2021년 「재정법(2021 Finance Act)」에 따라 2022년 1월 1일부터 세율을 0%로 인하하였다.
자료: 딜로이트 말레이시아 내부 자료

사. 신고서 및 평가

부동산 처분으로 인한 이득은 부동산 「양도세법(RPGT Act122))」에 따라 평가된다. 부동산 

양도세 과세 대상 부동산 또는 RPC 증권과 관련된 처분이라면 양도인(disposer)과 양수인

(acquirer)은 다음과 같이 신고의 의무와 원천징수의 의무가 있다.

122) Official portal of Federal Legislation, “Real Property Gains Tax 1967(online version 2021. 12. 1),” 

https://lom.agc.gov.my/ilims/upload/portal/akta/outputaktap/1690122_BI/ACT%20169_20122021.pdf, 

검색일자: 2021. 10.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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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양수인(Acquirer)

∙ RPC 증권 또는 부동산을 취득한 양수인은 거래일로부터 기한 연장이 승인되는 경우가 

아니라면 60일 이내에 신고서(Form CKHT 2A)를 국세청에 제출해야 한다(다음 별첨 

참조).

∙ 취득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현금인 경우, 양수인은 총현금 대가 또는 총취득가액의 

3% 중 낮은 금액을 원천징수(비시민권자, 비영주권자, 해외법인의 경우 7%)해야 하고 

거래일로부터 60일 이내에 국세청에서 원천징수한 세액을 납부해야 한다.

2021년 「재정법(2021 Finance Act)」에 따라 2022년 1월 1일부터 말레이시아 법에 따라

서 등록된 단체, 신탁 관리자(trustee), 말레이시아에 설립된 회사가 양도인인 경우 자산 취득

일로부터 3년 이내에 해당 자산을 처분했을 때 원천징수 세율을 3%에서 5%로 인상했다.

∙ 국세청으로 납부한 원천징수된 세액은 양도인이 납부해야 할 부동산 양도세의 일부

이다.

∙ 양수인이 원천징수의 의무를 미준수한 경우 원천징수해야 할 금액에 납부 지연 가산세 

10%가 부과되며 이 경우 원천징수액과 가산세를 모두 납부해야 한다.

2) 양도인(Disposer)

∙ RPC 증권 또는 부동산을 매도한 경우 거래일로부터 기한 연장이 승인되는 경우가 아니

라면 60일 이내에 부동산 처분의 경우 신고서(Form CKHT 1A) 또는 RPC 증권을 처분

하는 경우 신고서(Form CKHT 1B)를 국세청에 제출해야 한다(다음 별첨 참조).

∙ 자본이득(chargeable gains)에 대한 부동산 양도세율은 과세 대상 자산(chargeable 

asset)의 보유기간(holding period)을 기준으로 결정된다. 

3) 처분일(Date of disposal)

처분일은 매매계약서(written agreement)의 날짜로 간주된다. 매매계약서가 없을 경우 구

매 대가의 전액을 지불한 날짜 또는 법률에 따라 부동산 소유권(ownership) 이전에 필요한 

모든 작업이 완료된 날짜 중 빠른 날짜를 처분일로 간주한다.

정부 또는 주 정부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경우 승인받은 날을 처분일로 간주하고, 해당 

승인이 조건부인 경우 마지막 조건이 충족되는 날을 처분일로 간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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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 양수인 – 취득 신고서(Form CKHT 2A)123)

123) Official portal of Inland Revenue Board of Malaysia, “Form CKHT 2A 2021,” https://phl.hasil.gov.my/ 

pdf/pdfborang/CKHT_2A_Pin1_2021.pdf, 검색일자: 2021. 10.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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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 양도인 – 부동산 양도 신고서(Form CKHT 1A)124)

124) Official portal of Inland Revenue Board of Malaysia, “Form CKHT 1A 2021,” https://phl.hasil.gov.my/ 

pdf/pdfborang/CKHT_1A_Pin1_2021.pdf, 검색일자: 2021. 10.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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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 양도인 – RPC 증권 양도 신고서(Form CKHT 1B)125)

125) Official portal of Inland Revenue Board of Malaysia, “Form CKHT 1B 2021,” https://phl.hasil.gov.my/ 

pdf/pdfborang/CKHT_1B_Pin1_2021.pdf, 검색일자: 2021. 10.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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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국세청 납세 증명서 발행

∙ 국세청은 매도자가 제출한 신고서 Form CKHT 1A 또는 Form CKHT 1B에 대해 세금 

고지서(notice of assessment)를 발행할 수 있다.

∙ 상소(appeal)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고지서 발행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부동산 양도세를 

납부해야 한다. 

∙ 세금 납부가 완료된 후에 양도인과 양수인은 국세청에서 발행한 납세 증명서(certificate 

of clearance)를 수령할 수 있다.

∙ 세금 납부 지연 시 추가 통보 없이 10% 가산세가 부과된다.

아. 가산세(penalty)

양도인 또는 양수인이 신고의 의무를 미준수하여 위반내용에 대한 유죄(guilty of an 

offence) 판결을 받을 경우 5천링깃 이하의 벌금 또는 12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두 가지 모두

에 처해질 수 있다. 이에 대해 기소하지 않을 경우 국세청은 납부해야 할 세액에 세 배에 해

당하는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다. 

2021년 「재정법(Finance act 2021)」에 따라 2022년 1월 1월부터 부동산 양도세를 납부하

지 않고 말레이시아를 떠나거나 떠나려고 시도하는 자에게 부동산 「양도세법(RPGT Act)」에 

따라 최대 가산세를 5천링깃에서 2만링깃으로 인상하였다.

자. 면제(Exemption)

1) 일반적인 부동산 양도세 면제 사항은 다음과 같다.

∙ 개인의 경우 1만링깃 또는 자본이득(chargeable gains)의 10% 중 큰 금액만큼 면제

∙ 말레이시아 시민 또는 영주권자가 개인 주택 1개를 처분하여 발생한 이득(gain)

∙ 자산 유동화(securitization of assets)와 관련하여 과세 대상 자산을 처분하여 발생하는 

이익(gain)

∙ 과세 대상 자산을 부동산 투자 신탁(real estate investment) 또는 부동산 신탁 기금

(property trust funds)에 처분하여 발생하는 이득(gain)

∙ 취득일로부터 여섯 번째 해(6th year)와 그 이후에 20만링깃 미만의 저비용, 중저가 주

거용 주택(low cost, medium low and affordable residential homes)을 처분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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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처분가액이 취득가액과 동일하다고 인정되는 거래는 다음과 같다.

∙ 사망한 개인(deceased individual)의 자산을 수탁자(trustee) 또는 수유자(legatee)에게 

양도

∙ 증여인이 말레이시아 시민인 경우, 배우자 간에 자산 양도

∙ 정부, 주 정부, 지방 당국 또는 승인된 자선 단체(approved charity)에 증여

∙ 법률에 따른 강제 취득(compulsory acquisition)으로 인한 자산 처분

∙ 말레이시아 중앙은행, 라부안 금융 서비스 당국(Labuan Financial Services Authority), 

말레이시아 협동조합 위원회(Malaysian Co-operative Societies Commission), 증권 

위원회(Securities Commission)에서 샤리아(Syariah) 원칙에 따라 승인한 자금 조달제

도(scheme of financing)로 과세 대상 자산을 처분

3) 양도인의 이득(gain)과 손금(loss)이 없는 거래는 다음과 같다.

∙ 증여인이 말레이시아 시민인 경우 남편과 아내, 부모와 자녀, 조부모와 손자 사이의 증

여를 통한 양도

∙ 국세청의 사전 승인을 받아 처분가액의 75% 이상이 증권 거래이면서 운영 효율성

(efficiency in operation)을 높이기 위해 동일한 그룹 내 회사 간의 부동산을 양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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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말레이시아 내 사업체 설립

1. 사업체의 주요 형태

사업 조직의 주요 형태로 유한회사(limited liability partnership)(공기업 또는 개인기업), 

외국 회사의 현지 지사(branch), 신탁(trust body), 유한책임조합(limited liability union), 공

동사업(partnership), 자영업이 있다. 외국인 투자자 사이에서는 유한책임회사(limited 

liability partnership)가 가장 잘 알려진 형태이다. 투자자의 책임은 보유한 주식의 명목 가치 

중 미지급된 부분까지만 제한하고 있어 모든 투자자(모회사가 되는 외국 회사 포함)를 보호할 

수 있다. 민간 유한회사(limited liability partnership)는 주식 양도권이 없고 자본 공모(증권 

및 채권)를 할 수 없다. 비상장 기업의 조건을 갖추지 못한 모든 유한회사(limited liability 

partnership)는 공개 기업(public company)(public company)으로 간주하게 된다. 비상장 

기업은 공개 기업(public company)으로 전환할 수 있고, 반대로 공개 기업(public company)

은 비상장 기업으로 전환할 수 있다.

외국인 투자자는 말레이시아에서 어떤 종류의 사업과 법인으로 진출할지를 결정해야 한

다. 그러므로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 계획을 설정하고 실행에 옮겨야 한다.

 

가. 현지(local) 전문 서비스 업체의 고용

외국인 투자자는 지역의 전문 서비스 업체(회사 비서, 변호사, 세무사 등)를 통해 기업 설

립 및 관련 규제에 관해 도움받는 것이 좋다. 출입국 관리 부서에 비자나 허가 신청, 주 토지 

사무소에 서류 제출, 세금 관련 업무 등 특정 절차(말레이시아 당국에 제출해야 하는 주요 

신청서, 신고서, 제출서 등)에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현지 서비스 제공 업체의 도움 없이 해당 

업무를 진행하기 어려울 수 있다. 추가로 고려해야 할 것은 언어 문제로 말레이시아의 공용어

인 말레이어가 여러 관공서에서 널리 쓰이기 때문이다.

현지(local) 전문가는 외국인 투자자에게 산업 군에 따른 특정 이슈에 관한 조언을 줄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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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예를 들어 라이선스나 필수 조건(석유 가스산업, 운송업 외 기타 산업이 국가 정책에 

의해 보호받는지, 외국인 지분 소유에 관한 제한, 부미푸트라(Bumiputera)(말레이계 우대 정

책) 지분 소유권 의무, 납입 자본금 등)에 대한 내용을 알려줄 수 있다. 세무적인 관점에서 

보면 기업 유형에 따라 다른 세법 영향을 받을 수 있고, 고려해야 할 조세 영향이나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세금 인센티브를 확인하기 위해서라도 전문가의 적절한 도움을 받는 것이 바람

직하다. 

나. 회사 주소/사업장 및 은행 계좌 설정

말레이시아에서 사업을 시작하려면 반드시 갖추어야 하는 것들이 있다. 회사 또는 사업장 

주소(실제 주소 또는 가상 오피스)의 주소가 있어야 하고, 현지 은행의 개인 계좌 또는 기업 

계좌를 개설해서 주로 현지 통화로 거래되는 대금 지급, 주식 발행, 예치금, 수수료 관련 업무

를 볼 수 있어야 한다. 

다. 회사 설립

말레이시아에서 회사를 설립하려면 원하는 회사명을 사용할 수 있는지 검색하고 말레이시

아 기업 위원회에 예약해 두어야 한다. 회사명 검색당 소정의 수수료가 부과된다.

다음 정보는(등록료와 함께) 회사명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기업 위원회에 제출

해야 한다.

1) 기업 구조(선택사항, 단 보증 유한회사(limited liability partnership)는 필수)

2) 사업의 종류 

3) 등록된 사무실 주소 

4) 사업장 주소 

5) 이사진 및 발기인의 상세사항 

6) 이사진 및 발기인의 선언문 

7) 법인 설립 책임자의 법규 준수 선언문

또 다른 요구사항은 승인받은 기관의 회원 또는 기업 위원회의 허가를 받은 회사 비서를 

기업 설립 후 30일 이내에 지정해야 하는 것이다. 국내 법인 설립은 하루 안에 완료할 수 

있고 기업 위원회의 온라인 포털 MYCOID에 있는 슈퍼폼(Superform)으로 진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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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출입국 허가 및 비자(해당할 경우)

회사 운영을 위해 말레이시아에 실제 거주할 계획이 있는 외국인 투자자라면 특정 이민 

허가와 비자 요건을 갖춰야 할 수 있다. 설립한 회사 형태에 따라 적용하는 이민 허가와 비자

가 있으며, 제1장 Ⅲ에서 자세히 다루고 있다. 

마. 인사 및 고용

모든 사업주는 처음으로 직원을 고용하기 전에 고용주의 의무를 유념해야 한다. 고용주는 

고용인에게 일정한 법정 공제를 하고, 기여금(contribution)을 제공해야 한다. 여기에는 근로

자 연금, 사회보장금, 인재 개발 기금이 있다. 또 고용주가 따라야 하는 납세 의무가 몇 가지 

있다. 세금 관점에서 고용주가 지켜야 할 의무에 관한 내용은 제2장 Ⅲ에서 자세히 다루고 

있다.

 

바. 회사, 외국 회사의 지사, 연락 사무소 비교

말레이시아의 기업 유형에 따라 차이나는 큰 특징을 개괄적으로 보면 다음과 같다.

<표 3-Ⅰ-1> 말레이시아의 기업 유형별 특징

     

구분
개인유한회사(private limited 

company)
외국 기업의 지사(branch) 연락 사무소(contact office)

등록
 2016년 「회사법」에 따라 말레

이시아 기업 위원회를 통해 법
인설립

 2016년 「회사법」에 따라 말레
이시아 기업 위원회에 등록

 말레이시아 기업 위원회를 통
해 법인설립 의무 없음

 말레이시아 개발 산업청에 신
청서 제출(승인 대상)

허용하는 
사업활동

 일반적으로 제한없음

 모기업의 사업활동과 동일해야 
함

 일반적으로 도소매업은 허용하
지 않음

 말레이시아 투자를 위한 일반
적인 시장 조사, 조율 센터로 
활동을 제한. 어떤 종류라도 거
래, 사업, 상업, 창고임대, 외국 
기업을 대신한 계약, 서비스 제
공, 말레이시아의 자회사와 자
사에 대한 경영관리 활동을 엄
격히 금지

적합한 
사업

 말레이시아 내 사업 활동
 외국 기업이 말레이시아 내 운

영을 짧은 시간 동안만 확장하
고자 할 때

 말레이시아에 영속적인 사업체 
설립을 하기 전 사업성 평가를 
위한 임시 거점 

소유권
 100% 외국인 소유 가능(산업

별 요구사항을 고려해야 함)
 해외 본사의 100% 확장 

 소유권 자체가 없음. 주 기업의 
대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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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Ⅰ-1>의 계속

구분
개인유한회사(private limited 

company)
외국 기업의 지사(branch) 연락 사무소(contact office)

별도 법인  맞음  아님  아님

주주수  최대 50명  해당 없음  해당 없음

최소 납입 
자본금

 최소한 한 명의 주주가 1링깃 
주식을 보유함

 단 해외 주재원을 고용하기 위
해서는 더 높은 납입 자본금 
(즉 25만링깃에서 1백만링깃)
이 필요함

 사업 구조와 말레이시아 기업
위원회에 등록한 기업의 사업 
본질에 따름(자세한 내용은 제
1장 Ⅲ 참조) 

 해당 없음  해당 없음

설립 최소 
요구사항

 최소한 한 명의 주주 또는 기업
체가 단독으로 소유

 최소한 한 명 이상의 거주자 이
사가 필요

 말레이시아인일 필요는 없지
만 유효한 취업 허가증과 거주
지 주소가 말레이시아에 있어
야 함

 말레이시아 기업 위원회에 등
록된 회사/회사 비서, 공인회
계사, 변호사로부터 법인 설립 
서류 및 기타 요구사항에 관해 
도움받을 수 있음

 말레이시아에서 거주하며 공식 
대리인이 될 1명 이상의 직원
이 있어야 하고, 본사 업무를 
대신해서 프로세스 및 서류 작
업 등을 할 수 있어야 한다. 선
임된 대리인은 「회사법」에 따
라 외국 기업이 따라야 하는 규
칙, 사항 등에 책임지며 「회사
법」 위반 시 외국 기업에 부과
되는 모든 처벌에 대해 개인적
으로 책임져야 한다. 

 해당 없음

책임 제한  있음  없음(모기업까지 책임 부과)  없음(모기업까지 책임 부과)

재무제표 
감사 의무

 있음
 있음 – 지사의 모회사가 주주총

회를 개최한 날로부터 60일 이
내에 제출

 없음

연간 
세금보고

 있음  있음  해당 없음

세금 처리

 경영 및 관리를 말레이시아에
서 하는 경우 말레이시아 거주
자로 처리

 말레이시아 세제 혜택/인센티
브 사용 가능

 말레이시아 비거주자로 처리
 말레이시아 세제 혜택/인센티

브 사용 불가
 말레이시아에서 받는 대금은 

원천세 징수 대상이 될 수 있음

 대상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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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Ⅰ-1>의 계속

구분
개인유한회사(private limited 

company)
외국 기업의 지사(branch) 연락 사무소(contact office)

소득세율

 24% 및 중소기업 자격이 되는 
기업에 우대세율(preferential 
rate) 적용

 중소기업의 60만링깃 소득 구간
까지 17% 우대세율(preferential 
rate), 이후 24% 적용

 24%
 지사가 벌어들인 소득은 원천

세 징수 대상(최종 세율은 아
님, 10% + 3% 부과) 또는 비
거주자 세율 적용(예: 이자 소
득세율)

 해당 없음

주재원 
파견 및 

취업 허가

 업무 종류와 필요한 기술 역량
에 따라 파견할 수 있는 인원 
수가 다름

 업무 종류와 필요한 기술 역량
에 따라 파견할 수 있는 인원 
수가 다름

 관리와 기술 업무를 위한 파견
직 신청을 할 수 있음. 연락 사
무소가 수행하는 기능에 따라 
파견할 수 있는 인원 수가 다름

설립 기간  제한 없음  제한 없음
 보통 2년(정부 통상 관련 업무 

5년), 조건부 추가 가능

설립 비용
 외국 회사는 법인 설립 비용 

1천링깃

 지사 설립 비용은 승인받은 주
식자본에 따라 5천링깃에서 7
만링깃이(링깃 환산 시) 부과
된다. 특정한 주식자본이 없다
면 7만링깃의 정액요금이 적용
된다.

 해당 없음

설립 기간

 서류와 정보를 완벽히 제출하고 
보통 1주일 이내 완료(말레이시
아 기업 위원회에 제출하는 서
류와 정보 준비 시간은 제외)

 서류와 정보를 완벽히 제출하고 
보통 1주일 이내 완료(말레이시
아 기업 위원회에 제출하는 서
류와 정보 준비 시간은 제외)

 말레이시아 개발 산업청에 서
류를 완벽히 제출하고 2~3달 
이내에 승인받음

자료: 저자 작성

2. 사업 규정

가. 인수합병(merger and acquisition)

이전에는 외국인 투자 위원회(Foreign Investment Committee, FIC)가 신경제정책(New 

Economic Policy)이라는 목적에 맞추어 말레이시아 기업의 자산 취득, 기업 인수합병 등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규제했다. 하지만 2009년에 외국인 투자 위원회(FIC)가 해체되며 가이드

라인이 자유로워졌다. 

특정 전략업종(strategic sectors)에서 당국의 규제를 제외하면 더 이상 지분 조건은 없다. 

다만 부미푸트라(Bumiputera)나 정부기관이 보유한 지분을 희석하는 2천만링깃 이상의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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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직간접적으로 취득하려면 재정경제부(Ministry of Economic Affairs) 산하 경제기획단

(Economic Planning Unit, EPU)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부동산 취득을 위해 EPU의 승인을 받을 필요는 없지만, 외국인은 유닛당 1백만링깃 이하

의 부동산은 취득할 수 없다.

3. 회계, 신고, 감사 의무

말레이시아 회계기준(Malaysian Financial Reporting Standards, MFRS)은 2018년 1월 

1일 이후 회계연도부터 유한기업을 제외한 모든 유형의 기업(non-private entities)에서 필수

로 적용해야 한다.

말레이시아 유한기업(private company) 회계기준(Malaysian Private Entities Reporting 

Standards, MPERS)은 2018년 1월 1일 이후 회계연도부터 유한기업(private company)은 필

수로 적용해야 한다. 단 말레이시아 회계기준을 전체 적용하기로 한 기업은 예외로 둔다.

기업은 말레이시아 기업 위원회(Companies Commission of Malaysia, CCM)에 연간 수익

률, 이사회 보고서, 감사 재무제표를 제출해야 한다. 재무제표는 정부승인을 받은 감사인으로

부터 독립적으로 인증받아야 한다. 2016년 재정된 「법인법(Companies Act 2016)」과 2001

년 재정된 말레이시아 「기업 위원회법(Companies Commission of Malaysia Act 2001)」에 

따라 특정 부류의 유한기업은 감사 면제를 받을 수 있다. 즉 휴면 기업, 무매출 기업, 승인받

은 회사가 대상이다. 

감사 면제 기업으로 지정된 기업이라 하더라도 감사를 받지 않은 재무제표를 면제 증명서

와 함께 등록 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제3장 대한민국 투자자의 기타 고려사항

249

Ⅱ 세제 혜택

1. 말레이시아의 투자 장려정책

말레이시아에서는 1986년 「투자촉진법(Promotion of Investments Act)」, 1967년 「소득

세법(Income Tax Act)」, 1967년 「관세법(Customs Act)」, 1976년 국내 「소비세법(Excise 

Act)」 및 1990년 「자유지역법(Free Zone Act)」 등에 투자 혜택 규정을 마련하고 있다. 

제조업, 농업, 여행업(호텔업 포함), 특정 서비스 부문, 연구개발, 교육훈련 및 환경보호 등

에 새로운 투자를 하거나 기존 사업을 확장하려는 기업에 다양한 혜택을 제공한다. 이런 혜택에

는 개척자 자격(pioneer status), 투자세 공제, 가속 자본공제(capital allowances)(accelerated 

capital allowance), 재투자액 공제(reinvestment allowances), 정부후원 산업단지 사용과 

무이자 보조금 및 대출 등이 포함된다.

2. 제조 부문에 대한 혜택

가. 제조회사에 대한 주요 혜택

제조 부문에 투자하는 기업에 대한 주요 세제 혜택으로는 개척자 자격(pioneer status)과 

투자세 공제(investment tax allowance)가 있다.

1) 개척자 자격(Pioneer status)

개척자 자격(pioneer status)을 취득한 회사는 5년간 법정소득(총소득에서 수입지출과 자

본공제(capital allowances)를 차감한 금액)의 70%에 대해 법인세가 면제되어, 나머지 법정

소득 30%에 대해 현행 법인세율로 세금을 납부할 수 있다.

 

2) 투자세 공제(Investment tax allowance)

최초의 적격 자본적 지출이 있는 회사는 5년 이내 발생한 적격 자본적 지출금액(공장, 플

랜트, 기계류 또는 기타 장비 등 프로젝트에 사용된 금액)의 60%만큼 법정소득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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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하이테크 회사에 대한 혜택

신기술 분야에서 장려 활동 또는 장려 제품을 생산하는 하이테크 회사는 다음과 같은 세제 

혜택은 받을 수 있다.

1) 5년 동안 법정소득의 100%에 대해 법인세를 면제해 주는 개척자 자격(pioneer status)

2) 최초의 적격 자본적 지출이 발생한 날로부터 5년 이내 발생한 적격 자본적 지출금액의 

60%만큼 법정소득에서 공제해주는 투자세 공제

다. 전략적 프로젝트에 대한 혜택

국가적으로 중요한 제품 또는 활동, 장기간에 걸친 막대한 자본과 고도의 기술 요구 및 

통합적이고 광범위한 산업 간 연계를 창출하는 동시에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는 전략적 프로

젝트에 대한 세제 혜택은 다음과 같다.

1) 10년간 법정소득의 100%에 대해 법인세를 면제해 주는 개척자 자격(pioneer status)

2) 최초의 적격 자본적 지출이 발생한 날로부터 5년 이내 발생한 적격 자본적 지출금액의 

100%만큼 법정소득에서 공제해 주는 투자세 공제 

라. 중소기업에 대한 혜택

1) 중소기업(Small and Medium Enterprises, SMEs)

납입자본금이 250만링깃 이하인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과세소득 중 60만링깃 이하의 과세

소득에 대해 17%의 세율이 적용되고, 나머지 60만링깃을 초과하는 과세소득은 24%의 세율

로 법인세가 과세된다.

2) 소기업

국내에서 설립되고 납입자본금이 50만링깃 이하이며, 말레이시아인이 60% 이상을 소유한 

소기업은 1986년 「투자촉진법」에 따라 다음과 같은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가) 5년 동안 법정소득의 100%에 대해 법인세 면제가 주어지는 개척자 자격(pioneer status) 

나) 최초의 적격 자본적 지출이 발생한 날로부터 5년 이내 발생한 적격 자본적 지출금액의 

60%만큼 법정소득에서 공제해 주는 투자세 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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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선정된 산업 투자에 대한 혜택

공작 기계, 자재 취급 장비, 로봇 및 공장 자동화 장비 그리고 공장 기계, 자재 취급 장비, 

로봇 및 공장 자동화 장비의 모듈과 구성품의 생산 활동을 하는 회사와 특정 산업을 위한 

특수 공정 기계류 또는 장비, 포장 기계류, 특정 산업 및 포장 기계류를 위한 특수 공정 기계

류 또는 장비를 위한 모듈과 구성품의 생산 활동을 하는 회사는 다음과 같이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1) 10년간 법정소득의 100%에 대해 법인세 면제를 받는 개척자 자격(pioneer status)

2) 최초의 적격 자본적 지출이 발생한 날로부터 5년 이내 발생한 적격 자본적 지출금액의 

100%만큼 법정소득에서 공제해 주는 투자세 공제

바. 자동차산업에 대한 혜택

다음의 에너지 효율 차량과 그 주요 구성품·시스템의 조립 및 제조회사에 5~10년간 법인

세 면제 또는 투자세 공제 혜택을 제공한다.

1) 에너지 효율 차량의 조립

2) 변속기, 엔진, 에어백&그 구성품, 핸들&제어 메커니즘 및 브레이크 메커니즘 등과 같은 

에너지 효율 차량 또는 비에너지 효율 차량을 위한 주요 구성품·시스템의 제조

3) 전기 모터, 전기 배터리 및 배터리 관리 시스템과 같은 하이브리드 및 전기 차량을 위한 

구성품의 제조

사. 항공우주산업에 대한 혜택

다음의 활동을 펼칠 계획이 있는 회사에 5~10년간 법인세 면제 또는 투자세 공제 혜택을 

제공한다.

1) 항공우주 제조

2) 시스템 통합

3) 정비(machine), 수리(repair) 및 오버홀(overhaul)

4) 항공 관련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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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부가가치 제품을 생산하기 위한 오일팜 바이오매스의 활용에 대한 혜택

바이오 기반 화학약품, 바이오 연료, 파티클보드, 중밀도 섬유보드, 합판, 펄프 및 제지와 

같은 부가가치 제품을 생산하기 위해 오일팜 바이오매스를 이용하는 회사에 대한 세제 혜택

은 다음과 같다.

1) 신규 회사

가) 10년간 법정소득의 100%에 대해 법인세 면제를 받는 개척자 자격(pioneer status)

나) 최초의 적격 자본적 지출이 발생한 날로부터 5년 이내 발생한 적격 자본적 지출금액의 

100%만큼 법정소득에서 공제해 주는 투자세 공제

2) 재투자하는 기존 회사에 대한 혜택

가) 10년간 재투자에서 발생하는 증가된 법정소득의 100%에 대해 법인세 면제를 받는 개

척자 자격(pioneer status) 

나) 최초의 적격 자본적 지출이 발생한 날로부터 5년 이내 발생한 적격 자본적 지출금액의 

100%만큼 법정소득에서 공제해 주는 투자세 공제

자. 산업용 빌딩 시스템에 대한 혜택

기둥, 빔, 슬라브, 벽, 지붕 트러스,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시스템, 거푸집 공사 시스템, 강

철 프레임 시스템, 블록워크 시스템, 목재 프레임 시스템 및 혁신적 시스템의 제조활동을 영

위하는 회사에 대한 세제 혜택은 다음과 같다.

가) 5년간 법정소득의 70~100% 사이의 법인세 면제

나) 최초의 적격 자본적 지출이 발생한 날로부터 5년 이내 발생한 적격 자본적 지출금액의 

60%만큼 법정소득에서 공제해 주는 투자세 공제

차. 제조 부문에 대한 추가 혜택

1) 재투자 공제

36개월 이상 계속하여 제조 활동 및 농업 활동을 운영한 회사가 확장, 자동화, 현대화 또

는 동일 산업 내의 관련 제품으로의 다양화 등을 위한 목적으로 재투자를 하는 경우에 재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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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를 받을 수 있다.

2) 가속 자본공제(Accelerated Capital Allowances)

가) 장려 활동 또는 제품에 대한 재투자

재투자 공제기간이 15년이 경과한 후에 장려 제품의 제조에 재투자하는 회사는 가속 자본

공제(capital allowances)를 신청할 수 있다. 가속 자본공제(accelerated capital allowance)

는 자본적 지출금액에 대해 3년 이내 상각하는 특별 공제로, 첫해 초기 공제 40%와 연간 공

제 20%의 가속 자본공제(accelerated capital allowance) 혜택이 주어진다.

나) 폐기물 재활용

2001 과세연도로부터 사업목적으로 적격 지출이 발생한 제조회사는 다음과 같은 플랜트 

및 기계에 대해 가속 자본공제(accelerated capital allowance)를 신청할 수 있다.

∙ 폐기물 재활용 전용 또는 기타 용도로 사용된 경우

∙ 폐기물을 완제품으로 추가로 처리하는 데 사용

3) 산업용 빌딩 시스템에 대한 혜택

산업용 빌딩 시스템 구성품의 생산에 사용되는 금형을 구매하는 데 비용이 발생한 회사는 

2006 과세연도로부터 초기 공제 40%와 연간 공제 20%의 가속 자본공제(accelerated capital 

allowance) 혜택이 주어진다.

3. 농업 부문에 대한 혜택

1986년 「투자촉진법」에서는 농업 부문과 관련하여 ‘회사’라는 용어는 다음을 포함한다.

∙ 농업 기반으로 하는 협동조합과 협회

∙ 농업에 종사하고 있는 단독 사업체 및 파트너십

농업 부문에서 장려 제품 또는 장려 활동에 종사하고 있는 회사에 대한 세제 혜택은 다음

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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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농업 부문에 대한 주요 혜택

1) 개척자 자격(Pioneer Status)

제조 부문에서와 같이 개척자 자격(pioneer status)을 취득한 회사는 5년간 법정소득의 

70%에 대해 법인세가 면제되어, 나머지 법정소득 30%에 대해 현행 법인세율로 세금을 납부

할 수 있다.

2) 투자세 공제(Investment Tax Allowance)

최초의 적격 자본적 지출이 있는 회사는 5년 이내 발생한 적격 자본적 지출금액의 60%만

큼 법정소득에서 공제해 주는 투자세 공제를 받을 수 있다.

 
나. 식품 생산에 대한 혜택

식품 생산 프로젝트를 영위하는 자회사에 투자하는 회사와 식품 생산 활동을 수행하는 자

회사는 다음과 같은 세제 혜택이 주어진다. 

1) 식품 생산 활동에 영위하는 자회사에 투자하는 회사는 해당 과세연도에 해당 자회사에 

투자한 금액과 동등한 세금 공제를 받을 수 있다.

2) 식품 생산 활동을 수행하는 자회사는 신규 프로젝트에 대해 10년간의 평가 기간 또는 

확장 프로젝트에 대해 5년간의 평가 기간 동안 법정소득에 대해 일체의 세금을 면제받

을 수 있다.

다. 할랄(Halal) 제품에 대한 혜택

1) 할랄(Halal) 식품 생산에 대한 혜택

할랄 식품 생산에 신규 투자하고 국제기준을 준수하여 이슬람교 개발국으로부터 할랄 인

증을 취득한 회사는 5년 이내 발생한 적격 자본적 지출금액의 100%만큼 법정소득에서 공제

해 주는 투자세 공제를 받을 수 있다.

2) 기타 할랄(Halal) 활동에 대한 혜택

가) 할랄 파크 운영자에 대한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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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랄 파크 운영자는 다음의 혜택을 신청할 수 있다.

(1) 10년간 법정소득의 100%에 대해 법인세 면제를 받는 개척자 자격(pioneer status)

(2) 5년 이내 발생한 적격 자본적 지출금액의 100%만큼 법정소득에서 공제해 주는 투자세 

공제

나) 할랄(Halal) 산업 운영자에 대한 혜택

지정된 할랄 파크에서 프로젝트 운영한 회사는 다음의 혜택이 주어진다.

(1) 10년 이내 발생한 적격 자본적 지출금액의 100%만큼 법정소득에서 공제해 주는 투자

세 공제

(2) 할랄 장려 제품의 개발 및 생산에 사용된 원자재에 대해 수입 관세 및 영업세 면제

(3) HACCP, GMP, Codex Alimentarius, 위생 표준 운영 절차 및 돼지고기의 식품 추적가

능성과 같은 수출시장 준수 규정 등 국제 품질 표준을 획득하는 데 발생한 비용에 대한 

이중 공제

다) 할랄 물류 운영자에 대한 혜택

할랄 물류 운영자에게는 다음의 혜택이 주어진다.

(1) 5년간 법정소득의 100%에 대한 법인세 면제

(2) 5년 이내 발생한 적격 자본적 지출금액의 100%만큼 법정소득에서 공제해 주는 투자세 

공제 

라. 농업 부문에 대한 추가 혜택

1) 재투자 공제

쌀, 옥수수, 야채, 덩이줄기, 가축, 수산물 등 필수 식품의 생산 활동을 36개월 이상 영위한 

회사는 재투자 공제를 받을 수 있다.

2) 자원 기반 산업 재투자에 대한 혜택

말레이시아인 국민 소유지분이 51% 이상인 내국법인이 수출 잠재력이 있는 고무, 오일 팜 

및 목재 기반 산업에 사업 확장 목적으로 재투자하는 경우, 다음의 혜택을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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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5년간 법정소득의 70%에 대해 법인세 면제가 주어지는 개척자 자격(pioneer status)

나) 5년 이내 발생한 적격 자본적 지출금액의 60%만큼 법정소득에서 공제해 주는 투자세 

공제

3) 식품 가공 활동 재투자에 대한 혜택

말레이시아 국민 소유지분이 60% 이상인 내국인 소유 기업이 장려 식품 가공 활동에 재투

자하는 경우 다음의 혜택을 신청할 수 있다.

가) 5년간 법정소득의 70%에 대해 법인세 면제가 주어지는 개척자 자격(pioneer status) 

나) 5년 이내 발생한 적격 자본적 지출금액의 60%만큼 법정소득에서 공제해 주는 투자세 

공제

4) 가속 자본공제(Accelerated capital allowance)

재투자 공제 기간이 만료된 회사가 장려 농업 활동 및 식품 제품에 재투자하는 경우에는 

가속 자본공제를 신청할 수 있다. 가속 자본공제(accelerated capital allowance)는 2년 이내 

자본적 지출금액을 상각할 수 있는 특별공제로, 첫해 초기 공제 20%와 연간 공제 40%를 받

을 수 있다.

5) 농업 공제

농업 활동을 수행하는 개인 또는 회사는 특정 자본적 지출에 대해 1967년 「소득세법」에 

따라 자본 수당 및 특수 산업용 건물 공제를 신청할 수 있다. 

6) 승인된 농업 프로젝트의 자본적 지출금액에 대한 100% 공제

1967년 「소득세법 부속규칙」 제4A호는 재무부 장관의 승인에 따른 농업 프로젝트의 자본

적 지출금액은 100% 공제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법에 따라 특정 최소 면적을 경

작하고 활용하는 농장에 대해 특정 기간 내에 발생한 적격 자본적 지출금액에 대해 공제 혜택

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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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생명공학기술산업에 대한 혜택

가. 생명공학기술산업에 대한 주요 혜택

생명공학기술 활동을 수행하고 말레이시아 바이오 경제개발공사로부터 바이오넥서스 자

격(BioNexus Status)을 승인받은 회사는 다음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1) 지식재산권 소득의 경우, 법정소득의 최대 100%까지의 세금 면제

2) 비지식재산권 소득의 경우, 법정소득의 최대 70%까지의 세금 면제

3) 5년 동안 발생한 적격 자본적 지출금액의 100% 공제에 상당하는 신규 사업 또는 확장 

프로젝트로부터 거두어들인 법정소득의 100% 세금 면제

4) 세금 면제 기간이 만료된 후 10년간 적격 활동으로부터 거두어들인 법정소득에 대해 

20%의 할인(discounts) 세율

5) 원자재·구성품·기계류·장비에 대한 수입 관세 및 영업세 면제

6) R&D를 위해 발생한 지출에 대해 이중 공제

7) 수출 장려를 위해 발생한 지출에 대해 이중 공제

8) 생명공학기술 활동 목적으로만 사용된 적격 건물에 대해 10년간 산업용 건물 공제

9) 바이오넥서스 자격 회사에 투자하는 회사에 대한 사업화 단계의 초기에 투자한 총투자

액에 상당하는 세금 공제 

나. 바이오넥서스 자격 회사에 대한 생명공학기술 자금 조달

바이오넥서스 자격이 있는 회사는 생명공학기술 사업화자금 2.0 프로그램에 따라 시설자

금과 운영자금을 융자받을 수 있다. 

5. 환경 관리에 대한 혜택

가. 조림 프로젝트에 대한 혜택

산림 재배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회사는 1986년 「투자촉진법」에 따라 다음과 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1) 10년간 법정소득의 100% 법인세 면제가 되는 개척자 자격(pioneer stat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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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5년 이내 발생한 적격 자본적 지출금액의 100%만큼 법정소득에서 공제해 주는 투자세 

공제

나. 폐기물 재생 활동에 대한 혜택

부가가치가 높고, 고도의 신기술을 이용하는 폐기물 재활용 활동을 수행하는 회사는 다음

과 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1) 5년간 법정소득의 70%에 대해 법인세가 면제되는 개척자 자격(pioneer status) 

2) 5년 이내 발생한 적격 자본적 지출금액의 60%만큼 법정소득에서 공제해 주는 투자세 

공제

다. 녹색 기술 혜택

1) 녹색 기술 프로젝트

녹색 기술 프로젝트 활동을 수행하는 회사는 발생한 최초 적격 자본적 지출 일자로부터 

최대 5년간 녹색 기술 프로젝트에서 발생한 적격 자본적 지출금액에 대해 100%에 상당하는 

법인세 면제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2) 녹색 서비스

녹색 서비스 프로젝트 활동을 수행하는 회사는 5년간 법정소득의 100%에 대한 법인세 면

제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라. 폐기물 에코 파크(Waste Eco Park, WEP)에 대한 혜택

폐기물 재활용, 회수 및 처리 활동을 수행하는 폐기물 에코 파크(WEP)의 개발자, 운영자 

또는 관리자에 해당하는 내국법인은 다음과 같이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1) WEP 개발자

폐기물 에코 파크 내에서 인프라 개발을 수행하는 회사는 2016년 과세연도부터 2025년 

과세연도까지 법정소득의 70%에 대한 법인세 면제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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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WEP 관리자

폐기물 에코 파크 관리, 유지관리, 감독 및 마케팅을 수행하는 회사는 2016년 과세연도부

터 2025년 과세연도까지 법정소득의 70%에 대한 법인세 면제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3) WEP 운영자

폐기물 에코 파크에서 폐기물 처리․ 복구․ 활용을 수행하는 회사는 다음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가) 5년간 법정소득의 100%에 대한 법인세 면제

나) 최초 적격 자본적 지출이 발생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발생한 적격 자본적 지출금액에 

대해 100%만큼 법정소득에서 공제해 주는 투자세 공제

마. 가속 자본공제(Accelerated capital allowance)

1) 폐기물 재활용 활동

2001 과세연도부터 사업상 목적의 적격 지출이 발생한 제조회사는 다음과 같은 공장 및 

기계류에 대해 가속 자본공제(accelerated capital allowance)를 신청할 수 있다.

① 폐기물 재활용 전용 또는 기타 용도로 사용된 경우

② 폐기물을 완제품으로 추가 가공하는 데 사용된 경우

2) 전력 공급 품질 유지 장비

2005 과세연도부터 사업비용 절감 목적위 전력 공급 품질유지 장비 관련 자본적 지출이 

발생한 회사는 가속 자본공제(accelerated capital allowance)를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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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연구 개발에 대한 혜택

1986년 「투자촉진법」에서는 연구 개발(Research & Development, R&D)을 위한 기반을 

강화할 목적으로 독립적으로 제품의 설계, 개발 및 시제품 제작을 영위하는 회사에도 세제 

혜택을 부여하고 있다.

가. 연구 개발에 대한 주요 혜택

1) 계약 R&D 회사

계약 R&D 회사란 말레이시아 내에서 관계회사 외의 다른 회사에 R&D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로서 다음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가) 법정소득에 대한 법인세가 5년간 100% 전액 면제되는 개척자 자격(pioneer status)

나) 10년 이내 발생한 적격 자본적 지출금액에 대한 100% 투자세 공제

2) R&D 회사

말레이시아 내에서 관계회사 또는 기타 회사에 대해 R&D 서비스를 제공하는 R&D 회사는 

10년 내에 발생한 적격 자본적 지출금액에 대해 100%의 투자세 공제를 신청할 수 있다. 

3) 사내 자체 연구

말레이시아에서 자체 사업 목적으로 사내 R&D를 수행하는 회사는 10년 내에 발생한 적격 

자본적 지출금액에 대해 50%의 투자세 공제를 신청할 수 있다. 

4) R&D 활동 재투자에 대한 혜택

재투자하는 기존 R&D 회사는 다음과 같이 개척자 자격(pioneer status) 또는 투자세 공제

를 신청할 수 있다.

가) 계약 R&D 회사

(1) 법정소득에 대한 세금이 5년간 100% 면제되는 개척자 자격(pioneer stat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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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첫 번째 적격 자본적 지출이 발생한 날짜로부터 10년 이내에 발생한 추가의 적격 자본

적 지출금액에 대한 100%의 투자세 공제 

나) R&D 회사

첫 번째 적격 자본적 지출이 발생한 날짜로부터 10년 이내에 발생한 추가의 적격 자본적 

지출금액에 대한 100%의 투자세 공제

다) 사내 R&D

첫 번째 적격 자본적 지출이 발생한 날짜로부터 10년 내에 발생한 추가의 적격 자본적 지

출금액에 대한 50%의 투자세 공제

5) 공공 부문 R&D의 사업화에 대한 혜택

공공 연구기관의 자원을 기반으로 한 R&D 성과 상업화를 수행하는 자회사에 투자하는 

회사와 R&D 성과 상업화 활동을 수행하는 자회사는 다음과 같은 세제 혜택이 주어진다. 

가) R&D 성과 상업화를 영위하는 자회사에 투자한 회사는 자회사에 투자한 액수에 상당

하는 세금 공제를 신청할 수 있다. 

나) R&D 성과 상업화를 수행하는 자회사는 10년간 법정소득에 대한 법인세가 100% 면제

되는 개척자 자격(pioneer status)을 신청할 수 있다. 

나. 연구개발에 대한 추가 혜택

1) 연구개발에 대한 이중 공제

가) 회사는 재무부 장관이 승인한 연구개발로 발생한 수익적 지출에 대해 이중 공제를 받

을 수 있다.

나) 승인된 연구기관, 승인된 R&D 회사 또는 계약 R&D 회사의 서비스를 이용하고 대가로 

지급한 금액에 대해서도 이중 공제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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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 성과 사업화를 위한 연구원에 대한 혜택

가치 창출에 중점을 둔 연구를 수행하는 연구원은 자신의 연구 결과의 상업화로 얻은 소득

에 대해 5년간 50%의 세금을 면제받을 수 있다. 

7. 교육훈련에 대한 추가 혜택

1) 근로자 채용 비용에 대한 공제

근로자 채용에 대한 비용은 세금 계산 시 공제가 허용된다. 여기에는 채용 박람회 참여에 

따라 발생한 비용, 고용기관에 대한 대금 지급이 포함된다.

2) 채용 전 훈련에 대한 공제

사업 시작 전 발생한 훈련비용은 1회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회사는 해당 훈련생을 

반드시 채용할 것임을 입증하여야 한다.

3) 비직원 훈련에 대한 공제

회사는 자사 직원이 아닌 거주자에게 실무 훈련을 제공하고 발생한 비용에 대해 1회 공제

를 받을 수 있다.

4) 현금 기부에 대한 공제

영리를 주된 목적으로 하지 않으며, 법정기관에 의해 설립 유지되는 기술 또는 직업훈련 

기관에 대한 현금 기부는 1회에 한해 공제를 신청할 수 있다.

5) 특별 산업용 건물 공제

승인된 산업, 기술 또는 직업 훈련용 건물에 대한 지출이 발생하는 경우 당해 회사는 건물

의 건축 또는 매입에 대한 적격 자본적 지출에 대해 10년간 매년 10%의 특별 산업용 건물 

공제(IBA)를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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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교육 기자재에 대한 세금 감면

승인된 훈련 기관과 사내 훈련 프로젝트 그리고 모든 사립 고등교육 기관은 작업실, 방송

실, 어학 실습실의 기자재를 포함한 모든 교육 기자재에 대해 수입 관세 및 국내 소비세 면제

를 신청할 수 있다.

7) 로열티 지급에 대한 세금 면제

교육기관은 교육부 장관이 승인한 프랜차이즈 교육 프로그램에 대해 상표권자에게 사용료

를 지급하는 경우 세금 면제를 받을 수 있다.

8) 승인된 훈련에 대한 이중 공제

인적자원 개발기금(Human Resources Development Fund)에 기금을 납부하지 않는 제

조업체와 비제조업체는 승인된 교육훈련에 대한 지출에 대해 이중 공제를 신청할 수 있다.

9) 구조화된 인턴 프로그램에 대한 세제 혜택

말레이시아 재능공사(Talent Corporation Malaysia Berhad)의 승인을 받은 구조화된 인

턴 프로그램을 실시하는 회사에 의해 발생한 비용에 대해서는 이중 공제가 주어진다. 

8. 승인된 서비스 프로젝트에 대한 혜택

운송, 통신 및 공익설비 부문의 하위 부문 프로젝트로서 재무부 장관에 의해 승인된 서비

스 프로젝트는 1967년 「소득세법」 제127항에 따라 5년간 법정소득의 70%에 대해 세금 면제

와 1967년 「소득세법 부속규칙」 제 7B호에 따른 최초의 적격 자본적 지출이 발생한 날로부

터 5년 이내에 발생한 적격 자본적 지출금액의 60%에 해당하는 금액을 투자세 공제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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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해운 및 운송업에 대한 혜택

2012 과세연도부터 해운회사가 말레이시아 선박의 운항으로 얻은 소득은 거주자에 한해 

세금이 70%가 면제되고, 말레이시아 선박에 취업 승선한 모든 개인이 당해 승선근로로 얻는 

소득은 세금이 면제된다. 

10. 정보통신기술 부문에 대한 혜택

2009 과세연도부터 2015 과세연도까지 말레이시아 거주자인 개인은 사업상 목적의 모든 

정보통신기술 장비 구매와 관련하여 과세연도 기준기간 동안 발생한 자본적 지출에 대한 가

속 자본공제(accelerated capital allowance)를 신청할 수 있다.

11. 저개발 지역에 대한 혜택

저개발 지역으로 사업 운영을 확장하는 제조 또는 서비스 회사는 다음과 같은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다.

가. 회사가 법정소득을 얻는 최초의 과세연도로부터 시작하여 최대 15년간의 과세연도까

지 100%의 법인세 면제 또는 10년의 기간 내에 발생한 적격 자본적 지출금액의 100%

에 상응하는 법인세 면제

나. 제조업 및 서비스 활동과 관련하여 개발에 사용된 토지 또는 건물의 소유권 이전 또는 

임대 시 인지세 면제

다. 2020년 12월 31일까지 제조 및 서비스 활동에 관련된 기술적 자문 또는 지원에 대한 

수수료 또는 로열티에 대한 원천징수세 면제

라. 시행 중인 정책, 지침 및 절차를 조건으로 국내에서 생산되지 않고 완제품 제조에 직접 

사용되는 원재료와 구성품에 대한 수입관세 면제

마. 시행 중인 정책, 지침 및 절차를 조건으로 국내에서 생산되지 않고 선정된 서비스 부문 

활동에 직접 사용되는 기계류와 장비에 대한 수입관세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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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기타 혜택

가. 산업용 건물 공제

산업용 건물 공제는 특정 목적에 사용하기 위해 건물을 건축 또는 매입함으로써 자본적 

지출이 발생한 회사에 제공된다. 

나. MSC Malaysia 내 건물에 대한 산업용 건물 공제

사이버자야 내에서 MSC Malaysia 입주한 회사는 신축 건물의 소유자에 대해 10년간 산업

용 건물 공제를 받을 수 있다.

다. 감사 수수료 공제

사업비용의 절감과 기업의 규제 준수를 강화하기 위해 회사의 감사 수수료 지급으로 발생

한 지출은 법인세 산정 시 비용으로 공제가 허용된다.

라. 엔젤 투자자에 대한 세제 혜택

창업자본 또는 창업초기 자금조달 단계에서 벤처기업에 투자하는 엔젤 투자자는 총투자액

에 대한 공제를 신청할 수 있다. 

 
마. 자산의 해체 및 철거 비용에 대한 세제 혜택

1967년 「소득세법 부속규칙」 제3호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설비 및 기계류를 포함한 

자산의 해체 및 철거 비용과 설치 장소의 원상 복구비용에 대한 균형 공제를 받을 수 있다.

바. 소유권 취득에 대한 혜택

70% 이상이 말레이시아 시민이 소유한 제조회사의 특허·산업 디자인 또는 상표권의 취득 

시 발생한 컨설팅 수수료, 법률 수수료, 인지세 등 5년간의 비용에 대해 매년 20%에 상당하

는 금액의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신흥국의 세정연구 말레이시아

266

사. 관세 관련 산업

1) 원재료·구성부품에 대한 수입관세의 면제

 수출용 완제품의 경우 국내에서 생산되지 않고 완제품 제조에 직접 사용되는 원재료와 

구성품에 대한 수입관세 면제

내수용 완제품의 경우 국내에서 생산되지 않고 선정된 서비스 부문 활동에 직접 사용되는 

기계류와 장비에 대한 수입관세 면제

2) 외주 제조 활동에 대한 수입관세의 면제

서말레이시아인 지분이 60% 이상인 말레이시아 상표 소유자가 제조 활동을 외주할 경우 

다음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가) 국내외 계약 생산업체에 의한 완제품 제조 시 사용된 원자재와 구성품에 대한 수입 

관세의 면제

나) 국내 계약 제조업체가 제조하는 완제품에 사용될 해외계약 제조업체의 반제품에 대한 

수입관세 및 판매세(sales tax)의 면제

3) 화물 운송료에 대한 이중 공제

제조업체가 자사 상품을 사바주(Sabah)와 사라왁주(Sarawak)로부터 말레이시아 반도의 

항구로 해상 운송을 할 경우, 화물 운송료에 대해 이중 공제를 받을 수 있다.

4) 말레이시아 상표 촉진에 대한 이중 공제

말레이시아 상표의 등록된 소유권자인 회사와 같은 그룹 내 회사는 당해 상표 광고로 발생

한 지출에 대해 이중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아. 환경 보호에 대한 기부

환경 보호와 보존만을 위해 승인된 단체에 기부한 금액은 단 한 차례 공제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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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직원 주거시설에 대한 혜택

제조업, 승인된 서비스 프로젝트, 호텔 또는 관광 사업에서 일하는 직원의 주거용으로 사

용되는 건물은 당해 건물의 건축·매입으로 발생한 자본적 지출액에 대해 10년간 매년 10%의 

공제를 제공하는 특별 산업용 건물 공제를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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